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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는인권침해나차별을당해
상실감과고통을느끼는모든사람들의

버팀목이되고자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의 상담은 상담자에게
끊임 없는 긴장과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는‘침해’나‘차별’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개념이없는우리현실에서상담자인제가상담
내용에대해올바른시각을가지고있는지를늘
시험하기때문입니다.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가 있다는
사실에무한한책임감과자긍심을느낍니다.”

- 인권상담센터의 어느 전문상담원

지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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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가이드북
ALL HUMANRIGHTS FOR ALL

면전진정 가이드북
구금시설 현황과 관련 상식, 통계,
면전진정 절차 등 기초 자료를 통하여
구금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면전진정 업무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䤎인권상담센터 지음/105쪽



어느날한할머니가강남의어떤지역생활정보신문에서입주파출부를구한다는광고를보았
습니다. 빌라경비아저씨가“그집에선다들이틀을못견디고돌아갔다”며만류했지만, 할머니는
파출부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와‘월 150만원 보장’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역시 얼마되지
않아, 집주인은돈이생기면주겠다며임금을주지않은채할머니를내쫓았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이곳저곳도움을청했지만, 끝내돈받을방법은없었습니다. 할머니는마지막이라는심정으로
우리위원회인권상담센터를찾았습니다. 그리곤“돈을찾아달라”며상담원앞에서하염없이울
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침해나차별을 당해상실감과고통을느낀 사람들과그 아픔을함께 나
누기위한국가기구입니다. 이를위해인권상담센터는인권피해를호소하는사람들에게더욱가
깝게다가가서그들의이야기를듣고, 사회적·법률적조언은물론현재의법과제도만으로는해
결할수없는다양한문제에대해해결방안이나대안을함께찾기위해힘쓰고있습니다. 

그동안인권상담센터에서는보다질 높은 상담을위해 전문상담원들과함께 진정사건및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사례연구 및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담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
해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와관련한교육과필요한법령검토를진행했습니다. 
이러한활동과그동안진행한 1만여건의상담결과로이번에『인권상담가이드북』이나오게되

었습니다. 

인권상담은‘위원회의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이그의고통을호소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고
자하는과정’입니다. 동시에그들의이야기를듣는이들이인간의존엄성에대해숙고할수있는
기회이기도합니다. 따라서인권상담은단순히진정을접수하느냐마느냐의여부를결정짓는게
아니라, 우리위원회를방문하면서가슴속에가득담고왔을고통을조금이라고덜고갈수있도
록하는일인동시에이과정을통해인권향상의의제를발굴해내는일이기도합니다. 

첫선을보인이번『인권상담가이드북』이부족하고아쉽다고느끼는분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전문상담원을포함한우리위원회직원들이‘타인에대한배려와인권향상’이라는궁극의
목표로가는도정(道程)에있기에비롯되는것으로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책이우리위원회
를찾는많은국민들에게세심하고성실한도움을드리기위한좋은밑거름이되길바랍니다.

2003년가을의중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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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구성과특징

1.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배경과 성격, 의미에 대해 설명하

였습니다. 이상적인 기능의 국가인권기구와 우리 현실

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

다. 

3. 전문상담원의역할
상담원이 알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의 특성과

상담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 제

시하고있습니다.

2.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와 기존 국가기관의 민

원실의차이점을살폈습니다. 인권상담센터의업무와그

성격, 인권상담센터가 나아가야 할 비젼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으로서의 인권위법 제30조의

법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헌법제10조내지제22조에대한법조항해설과헌

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및 관련 상담 예를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사례연구를 통해 도

출된 쟁점들을 관계법령과 함께 비교·분석해 놓은 장

(章)입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진정의각하등)
위원회법 제32조에 제시된 10개의 진정 각하 사유들 중

중요한 각하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수사기

관의 수사’와‘인권위의 조사’의 차이점도 대비해서 설

명하고있습니다.

7. 위원회주요결정문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주요사건들의 결정 전문을 실었

습니다.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에관한법령·제도·정책에대한의견표명, 특별법

제정 권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을 살펴

봤습니다.

6. 진정관련FAQ
위원회 업무 및 상담, 진정접수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

문들을40여항목으로정리하고있습니다.

8. 안내기관
상담 시 필요한 타 기관들을 인권활동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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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정 및 상담 사건을

바탕으로정기적인사례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상담실무능력향상을

위해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와관련한교육및법령검토도병행하고있습

니다.

이러한 활동을 거듭하면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고 타 국가기

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 인권상담센터의 역

할그리고인권위법제30조, 제32조에대한나름의정리가필요하다는것을절

감하여부족하나마이가이드북을만들게되었습니다. 

위원회진정과관련한전반적인물음들은FAQ로묶어정리하였고, 인권위법

제30조에대해서는헌법제10조내지제22조의조문해석을중심으로헌법재판

소의 주요 결정례, 상담사례와 쟁점사항을 함께 정리하여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기 기획에서는 인권위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

이자원칙의하나인국제인권규약및국제관습법에대한고민도담으려하였으

나여러여건과역량의한계로이책에서는다루지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권문제에 대한 고민을 살찌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책이만들어지기까지아낌없는수고와애정을쏟아주신인권상담센

터전문상담원선생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을‘인권위법’등의 약어로 표기하였습
니다.

2003년 10월

ALL HUMANRIGHTS FOR ALL

1. 국가인권기구

에서는



권기구설립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이러한노력은국가인권기구가각나라의

국내수준에서인권을향상시키는데에핵심적인제도일뿐아니라지역적, 국제적인

권보장체제를발전시키는데에도결정적으로중요하다는인식에서나온것이다.

유엔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

를열망하던많은제3세계국가들이인권보장적체제를건설하기위하여국가인권기

구를도입하면서그숫자는급격히늘어나게되었다. 1993년비엔나유엔세계인권대

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구했던

것,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가 인권법 제정과“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새정부 100

대과제의하나로제시했던것등일련의과정역시, 위의사실과동일한맥락에있다

고할수있다. 유엔사무총장이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한문서를보면 1999년초까

지국가인권기구를도입한나라는40개국을넘고있다. 1993년세계인권회의에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단일 사안의 인권문제, 즉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전문분야 인권기구

가 21개국, 원주민의권리보호를위한기구가 5개국, 이주민과외국인을보호하는기

구가 6개국, 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는기구가 17개국, 고용평등기구가 12개국, 정

보의 자유를 위한 기구가 13개국, 인권교육기관이 13개국, 그리고 옴부즈만이 40개

국에 설치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옴브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를통하여처음창설되었는데, 그 업무는“법의지배원칙에의거, 민주주의사회

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정부나 기타의 행정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권한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기관 등의 활동을 법률적 견지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권리를가

져야한다”는원리에서출발하고있다)

‘인권의국제화와국제규범의인간화’는인류의과제라는자성에서출발한국가인

권기구가 각 국내에서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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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의의미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기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논쟁속에서 변화, 발전되어가는 과정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어떤 하나의 통일

된개념이정립되어있는것은아니다. 이글에서는“국제적, 지역적차원에서시행되

어 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

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인권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

게 실제로 용이한 인권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1)을 목적으로 삼고 설립된 여러 기관들 즉, 인권위원회, 전문분

야 인권기구(specialized institutions), 옴부즈만 등을 통칭하여‘국가인권기구’라

고표현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인권법과제도의발전을이끌어온유엔은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기 전부터 국가인권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관심은 1978년 국가

인권기구의구조와기능에관한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거쳐 1992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채택, 각국에인권기

구설치를권고하는긴흐름으로이어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각국의인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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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인권기구

1)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권 제1,2합병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6.)



으로모든국가내부에서실현되어야만하며, 이를주도적으로담당할기관은결국

각국의국내기관이될수밖에없는데, 그과제를각국의재량에만맡겨놓아서는

결코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제인권기관이라

하더라도각국을대신하여직접개인에게인권규범을실현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 체계의 위계질서 안에서 국제인권법이 차지하는

추상적 지위의 문제를 극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규범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치열한문제의식의산물이라할수있다.

타국가기관의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를조사하여구제하고인권에

관한법과제도, 정책과관행을개선해야하는업무특성으로인해국가인권기구는언

제나국가권력과긴장하는관계에놓이게된다. 

“인권기구는체제가도저히환영할수없는뜻밖의것임이판명되었다. 인권기구의본질로인

하여, 어떤권력에게든지제대로임무를수행하는인권기구는불편한존재가될수밖에없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폴란드의초대인권옴브즈만을역임한Ewa Letowska

“인권위가신뢰를얻기위해서는그동안아무도풀지못했던인권의숙제를독자적으로해

결하는본보기를보여주어야한다. 정부에대한발언에서주저함이없어야하고어디든지대담

하게접근하여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발휘해야한다”

- B.V. Somasekher

“이보고서는정부가원하는것이아니다”

- 뉴질랜드 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의 인권관련 법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안을제시한보고서, Consistency 2000 서문중에서

또한아래의글들은우리사회의인권에대한연구와교육의부재,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역할에대한사회적고민부재등으로인하여야기되는갈등을드러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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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인권기구는 수직적으로는 유엔/ 지역인권기구/ 각국의 기구라는 연속

선에서, 수평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 국가권력 체제와의 관계속

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관인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보호와 증진

을주요업무로하는국가기관이면서동시에타국가기관과분리되어독립적으로활

동하게 된다. 국가체제 전반을 인권보호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라는 입

체적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현재인류의고민지점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그들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소망하는 인권에 관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촉매제, 타 국가기관을

견제하는“반성장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담보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은국가인권기구의정체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 국제기구와 국내기구의 두 측면 :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에서 국

제기구, 즉유엔인권기구를통하여그개념이발전되고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었

다. 또한 본질적으로국제인권규범의실현을그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국제기구

와같은성격을가지지만구체적으로는일국내국가기관의일부로구성되어있다

는 점에서 국내법상의 기구 모습을 띄고 있다. 일국의 국가기관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하는문제는주권의대내적측면인국내관할권에속하는것이며다른나라

나국제사회가개입할수없는문제이다. 그럼에도형식상국내기구인인권기구에

대하여유엔이그필요성을주장하고지위와기능, 권한등의기준을설정, 도입을

추진하는점에서이제도는국제법과국내법, 국제기관과국내기관의전통적인이

분법을초월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되기까지의배경은인권규범이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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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고리(practical link)이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다리(the bridge between the ideal and it’s implementation)역할



“국가인권위원회가공개적인성명을통해이라크전반대의견을표명한것은그내용을떠

나서우선방법과절차가국가기관으로서의위상을벗어난행동”이다, 정부가“국회와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 정부

내의 균열현상까지 생겼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부적절한 처신에는 정부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 조선일보2002년 3월 27일자사설“국가人權委가시민단체인가”중에서

“민주당조순형의원은“양심적병역거부다큐멘터리제작에정부예산을지원한것은국

가기관의본분과임무의범위를일탈한것”이라면서“NEIS 결정도인권위가교육부의권한

을대신행사한것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

- 한국일보2003년 6월 19일

모든 법규범이 다 그렇듯이 국제법 존중이라는 헌법의 규정은 궁극적으로 국제법

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인식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에 의하여 실

현된다. 특히 정권의 권력적 이해관계 혹은 국가의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질서와 긴

장관계에놓이기마련인인권문제는기존의국가기관에만맡겨놓을경우결코진정

한보호와향상을기대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국가의 본성인 권력의 원리는 인권

의기초인자유의원리를제한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 국가기관을“감시하고 견제하는”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이모순되는것처럼여겨질수도있지만바로그런모순적상황을피하

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기존 국가기관과는 별개의

‘도덕적실체로서인정’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도덕적실체로서의인정’

이라는값있는결과는인권과생명에대한외경심을바탕으로인권가치의확산을위

해끊임없이고민하는국가인권기구소속구성원들의노력과국가인권기구라는제도

의독립성보장을전제로할수밖에없다.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12

○ 인권위법에서는 위원회가 3부 중 어디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모든 행정부소속중앙행정기관은정부조직법에서대통령소속으로규정하고있고,

기타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법제10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제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등은 개

별법에서소속근거(대통령또는총리실)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그러나위원회의경우독립적기구임을나타내기위하여의도적으로소속규정을두

지아니한것이다.

※헌법제96조 : 행정각부의설치·조직과직무범위는법률로정한다.

○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3부 (입법·사법·행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함
- 인권위법제5조에의하면위원은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자중

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

통령이임명한다.
※직무상 특별히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기

관구성에 3부가참여한다.

○ 3권 분립상 국가기구는 입법·사법·행정 중 하나의 소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
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함

-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3부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으나 헌법기관

이 아닌 경우에는 3부 중 하나에 소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적·이론

적근거가없다.

※실제로방송위원회의경우에도독립성을위하여소속규정을두지않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부 등 어

디에도소속되지 않는 독립국가기관으로서의법적지위를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기준을 정한「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도 국

가인권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과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

로확보하도록권고하고있다.

현재국가인권위원회는법에의해업무의독립성은확보하였으나인사·조직·예산

에관해서는다른행정부처와마찬가지로행정자치부등과협의를거쳐야하는등의

제약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헌법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공무원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자율성

을확보할필요성이요구된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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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상담센터



반행정기관이수행하는민원업무와는그내용상의차이가있고, 둘째민원혹은고충
민원이라함은그것을제기하는대상도행정기관이며, 내용또한주로행정기관의불
합리한 행위 등에 한정되는 반면, 인권위의 진정과 관련한 조사대상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사인(私人) 등 그 범주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진정 및 문의, 상담의 영역과 위원회의 구제범위는 일반
행정기관의고충민원보다포괄적이다.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에서는기존정부기관이운영하는민원실의기능을뛰어넘어인권피
해자들의이야기를경청하고수용하며, 법과제도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다양한문
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 등을 모색하기 위
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권상담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
한부분이며‘민원실’이아닌‘인권상담센터’라고이름을붙인이유이기도하다.

인권침해사실을주장하는사람들중에는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경험하고, 이
에대한합법적인구제를위해다시공권력에의존하는과정에서납득할만한이해를
얻지못하거나또다시부당한대우를받음으로인해상실감과분노를느끼는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공권력 행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
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상담은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보제공 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공감과대안을모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회복과치유로나아가는과정이
기도하다. 이러한인권상담은내담자를사회부적응자로간주하고상담자가기존사
회의생활양식, 문제해결방식과그결과를수용하도록하는전통상담의개념과는달
리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구제받고 회복
될수있도록도움을주는과정이다.

위원회는 인권상담 서비스를 위해 전용선을 확보하고(전용번호 1331), 진정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이
자유롭지않은구금·보호시설수용자들을위해해당시설을직접방문하여인권상담
과 진정접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기동성 있고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상담과 권리구
제방식을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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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민원실”이아닌“인권상담센터”인가?

“민원(民願)”의 사전적 의미는 ①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
하는일, ②국민의소원이나청원(請願)이며, 헌법제26조는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
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請願)할권리를가진다고정하고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는 ①허
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
장부·대장등에의등록·등재의신청또는신고, ③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
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통한설명이나해석의요구, ⑤정부시책이나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에관한
건의, ⑥기타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으로정하고있다(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

이와더불어“고충민원”이라함은민원사항중①행정기관의위법·부당하거나소
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②민원사무의 처리기
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
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불합리한 행정제
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
항의시정요구, ④기타행정과관련한권리·이익의침해나부당한대우에관한시정
요구라고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 처
리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둔다고정하고있다(민원사
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역할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기존의사전적, 법률적인민원의의미를뛰어넘어보다광범위한영역을포괄한
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일반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집행기관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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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김수영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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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태도

내담자와안정적이고긍정적인관계형성:수용(acceptance)과이해(understanding)

를바탕으로친절하고안정적인정서와태도를갖추어야함.

䤎문제해결을위한이전의노력들을인정한다.

䤎내담자가처해있는상황에대하여이해하려고노력한다.

䤎내담자가자기문제를어떻게보고있는지를파악한다.

䤎내담자가많은이야기를할수있도록‘개방형’으로질문한다.

(예: 선생님은그때어떻게대처하셨습니까?)

䤎내담자가자신의문제에관해말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제공한다.

䤎내담자가한이야기를요약, 종합하여확인시킨다.

䤎필요하다면경청하고있다는표시(고개끄덕임, 내담자와자주눈맞추기)를전달한다.

䤎자주시계보는것을삼가한다.

䤎내담자가할말을생각하고있을때에는충분히기다린다. 

䤎대답하기전에충분히생각하고가급적단정적어투와즉각적인충고삼가한다.

䤬 지나치게 공격적인 집단

䤎내담자가 혼란스럽거나 동요되어 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정되었을 때 상담

을시도한다.

䤎내담자가공격적인언행을하려고하면먼저자중할것을요구하고지나치게동요

하면 질문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극하는 발언

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내담자를 대할 경우에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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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란?

상담이란‘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

자) 과의대면관계에서생활과제의해결과사고, 행동및감정측면의인간적성장을

위해노력하는학습과정’이다. (이장호, 1995)

䤎상담은전문상담자에의해제공되는전문적인활동이다.

䤎상담은상담자와내담자의관계에기초한다.

䤎상담은의사결정과문제해결에관여한다.

䤎상담은개인존중에기초한상담자와내담자의상호협력활동이다.

䤎문제해결중심의상담이다.

䤎실제적인정보를제공해주는상담이다.

䤎기초적인사실관계를파악하기위한조사의성격을지닌다.

䤎내담자에게선택권을부여하면서도특정한선택을유도할때도있다.

䤎때로는‘설득’과‘이해시키기’과정이필요한상담이다.

䤎고도의전문성과통찰력, 분별력이요구되는상담이다.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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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는 경우 내담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박하면 내담자가 격앙되

어 지나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 이때는 내담자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

고자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다. 감정을자극하지않으면서내담자의주장이일반

인이쉽게납득·입증하기어려운점이있음을설명한다.

䤬 내담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䤎내담자가 상담원의 말을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대화가 서로

엇나가는 경우, 혹은 상담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상담원은 혼자 해결하려 하

기보다는다른상담원을안내하거나다른상담원과함께2:1 상담을시도해본다.

䤬 제도나 법률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경우

䤎내담자가 특정 법률이나 제도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들어 개선 등을

요구할경우구체적인사례가있는지, 해당조항은무엇인지를최대한파악한다.

䤎내담자가이에대해잘모르는경우는상담원이직접관련법률, 제도등을찾아보

고이에대한사항을가능한구체적으로상담서에기재한다.

䤬 내담자가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䤎인권위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사인간침해사건등에대해위원회의도움을

부탁하는내담자나, 재정적인도움혹은변호사선임을부탁하는경우에는내담자

가요구하는바를해결해줄수있는타기관을안내한다.

(내담자의 상담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가 직접 권리구

제방법을선택하도록돕는다.) 

䤎모든 상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23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안전대책을확인한후상담을시작한다.

䤬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 집단

䤎상담자가 논리로써 내담자의 망상체계를 깨뜨리려고 할수록 내담자와 끝없이 논

쟁하게될수있음을고려한다.

䤎망상이기이할수록경험에대한내담자의해석이그릇될수있음을명확히표현한다.

䤎어디까지가 망상이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파악하려 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그

와같은망상을갖게된배경에대해주의를기울이는것도필요하다.

䤎‘침묵도일종의상담일수있다’는것을적절히활용한다.

상담원의역할

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䤎인권위법 제30조의 조사대상과 제32조의 각하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정접

수를하여도각하된다는점을충분히설명한다.

䤎특히 인권위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여러 국가기관을 거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기관전체에대한불신감을토로하거나인권위의존재의의를부정하는경우가많

은데 내담자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인권위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여 내담

자의이해를구하도록한다.

䤬 내담자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는 경우

䤎정신병력이있거나현재에도정신질환이의심되는내담자가현실성이결여된주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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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에기록한다.

䤎상담서 작성시 문투를 통일하고, 화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

재한다(여러 사람이 연루된 경우 누구의 진술, 목격 내용인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있도록기재한다).

䤎상담시필요한업무지식과전문성을갖추도록노력한다.

䤎대면상담및접수대업무시에는항상명찰을패용한다.

䤎전화상담시수화기를듦과동시에자신의소속과성명을힌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원○○○입니다.”

䤎용모를단정히하여내담자에게신뢰감을줄수있도록한다. 

䤎상담시내담자의요구내용을정확히파악한후, 관련법령·제도·판례등을꼼꼼

히확인하여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돕는다.

䤎답변할때는가급적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면서구체적으로설명한다. 

䤎당일상담서는당일입력한다.

䤎하루일과가끝난후당일의통계를영역별로집계하여접수대에통보한다.

䤎매주상담사례연구를통해상담의전문성을키우도록노력한다.

䤎상담시보도자료, 위원회결정문등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䤎 <전문상담원준수사항>을이해하고준수하도록노력한다.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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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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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제30조

【인권위법】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
용을진정할수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
을 침해당한 경우

1) 국가기관이란?

䤬 국가기관의 판단기준

국가기관이란개념은매우다의적인데, 넓은의미로해석한다면“국가권력을행사

하는기관”혹은“국가의사의결정, 표시를비롯한모든국가의통치작용(作用)을담

당하는기관”이라고할수있다. 국가기관의설치·조직과그권한(직무범위)은 국민

의 자유와 권리의무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칙

이다. 그러나이보다낮은보조기관·조사연구기관·부속기관등의설치는대통령령

에위임하는경우가있다. 

국가기관의정의에대해서는행위주체의외형에따라판단하는형식설과인권침해

가발생하는업무나기능의내용에따라판단하는실질설이있다. 실질설에따를경우

객관적인기준을설정하기어려워진다는점에서형식설에의해판단하는것이용이하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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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나형식설만을강조할경우국가기관의범주를축소하여해석할우려가있다. 기관이

사인과동등한위치가아닌, 사인보다우월한지위에서공권력에의한권력작용으로

업무를수행하는경우, 즉 국가작용의일부를이양받아수행하는기관등은실질설에

따라국가기관으로볼수있다.

<중략>
‥‥

공법인은 국가의 간접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및 공무수탁사인과 함께 행정주체가

된다. 공법인중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

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공법상 영조물법인데, 이를 설립·운영하는 이

유는 국가가 직접 공행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공법상의 엄격한 제약에서 벗어나 합리적,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검토대

상인금융감독원이이에해당한다.
‥‥

금감원이 그 구성 및 조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민간기구”라

고 하기도 하나(국회 서상섭의원 대표발의의“금융감독원법안”(2002.10.31)의 제안

이유에서“현재민간기구인금융감독원과국가기관인금융감독위원회로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를

중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들고 있음), 금감원은 공법에 의하여 설

립되었고,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

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업자, 농협·수협의신용사

업 등으로 그 공익성이 고도로 요구되어 각 법률에서 이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대

상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달리 그 업무 성격이 국가 사무에 준

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 국가기관은 그 속성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도 내에

서우월적지위가인정되어공권력행사의주체가되는데, 그렇다면금감원이공권력

행사의주체가될수있느냐도국가기관성을인정하는데주요요소가된다. 재정경제

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헌법 제66조제4항의“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

부에 속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감원의 공권력 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기관에 금융감독이라는 공권력적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제66조제4항, 제96조 및정부조직법을근거로위헌소지가있을수있다는견해,

또한 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들어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조: http://www.fsslu.



♣ 교도소 : 징역䤎금고䤎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자를수용하여수용과교정처우(矯正處遇)를시행하는장소.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용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실(未
決收容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경우도있고, 사형집행을하는경우도있다. 한국은교정주의이념을철저히구
현하고자 1961년 행형법을 고쳐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
으며, 형무관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강릉·경주·공주·광주·군산·대
구·대전·마산·목포·부산·수원·순천·안동·안양·영등포·원주·의정부·장
흥·전주·제주·진주·청송·청주·춘천·홍성등지에교도소가있고, 김천, 천안에 2
개의 소년교도소가 있다. 그 밖에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와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가 있
다. 전국 44개의구금시설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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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kr/board/pds/ jang_juche/행정권주체관련법률전문가의견.hwp ), 금감원이공

법상 영조물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으며, 또한 조사·검사

등의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라고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점, 시정명령·징계요구 권한(법제41조), 검사대상기관의 임원의 해임권고권

(제42조), 금감위에 대한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정지 건의권 등은 공권력적 행정권의

작용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금감원의국가기관성을부인하기는어렵다.
□참고법령
헌법제66조제4항, 제96조/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2) 구금·보호시설이란?

【인권위법】제2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구구금금··보보호호시시설설””이라함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수용하는데사용하는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및헌병대영창을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28

관·련·규·정

구 분 분 류
보 호 관 찰 소
소 년 원
소년분류심사원
치 료 감 호 소
보 호 감 호 소
지 방 교 정 청
교도소·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 국 인 보 호 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개생보호공단
한국소년보호협회

출입국 관리국

기 타

교 정 국

보 호 국

구분

서울지방
교정청
(13)

대구지방
교정청
(14)

대전지방
교정청
(10)

광주지방
교정청

(7)

구 치 소

미결수용자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평택구치지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울산구치소

천안구치지소
논산구치지소
서산구치지소

초범교도소

초범수형자

영등포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원주교도소
여주교도소

부산교도소
마산교도소
경주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2범교도소

2범수형자

춘천교도소
강릉교도소

진주교도소
안동교도소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전주교도소
목포교도소

3범 이상
교 도 소

3범 이상
수 형 자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특수기능교도소

과실범,여자,소년
피보호감호자 등

김천소년교도소
청송제1보호감호소*
청송제2보호감호소

청주여자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제 주 교 도 소



인정할때에는소년원을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및특별소년원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4 조). 하지만 아직도 기능별 전문화의 부족, 단
계처우화의미흡, 복지시설과처우기술의개선·개발의요청등이지적되고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
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資質)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로 30일 동안만 구금이
가능함.

분류심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한다. 소년분류
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위치·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소년원법 3조).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
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소년부 판사·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의 분류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할
수있으며, 이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정한바에따라실비를징수할수있다(26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소년원에서
행하고, 가위탁(假委託)된 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52조). 요컨대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는 소년법이 지향하는 소년사건 처리의 과학화 요청에 부흥
하여 소년의 신체·성격·소질·환경·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
년의교정에관한최선의방침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 유치장 :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
는처분을받은자를수용하기위하여경찰서에두는구금장소.

보호실과는 다르며 대용감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
인, 형벌로서의구류(拘留)를받은자, 또는다른수사기관의의뢰입감자등이유치된다.
유치인은흉기기타위험물을소지할수없고, 사건관련자·공범자·여자등은원칙적으
로분리되어다른방에유치되며, 유치인의신청이있으면수사상지장이없는한가족에
게신상에관한통지를하여준다.

♣ 군교도소 : 군사법원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행형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법률(전문개정 1999. 1. 29, 법률 제5706호)에 의거, 그 형기(形期) 중에 있는자를
수용하여행형(行刑)과교정처우(矯正處遇)를시행하는장소. 

♣ 외국인보호소 :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출국여권 절차를 준비
하면서동시에추방되기전까지불법체류외국인을보호하기위해법무부산하기관인출
입국관리소에설치한기구.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로설립된뒤 1993년 3월 30일 서울외국인보호소
로명칭이변경되었다가, 2000년 11월 20일화성시로이전하면서지금의이름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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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교도소 : 20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위하여 일반
교도소와는독립된시설로설치된교도소.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소
년법 63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을 일반
교도소에수용할수있으나, 이 때에도성인과소년을분리수용한다(행형법 2·3조). 소
년교도소의 명칭·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2조 6항). 충
남 천안과 경북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
의 중학교 졸업(중퇴자 포함) 이상의 소년 초범자가 수용되어 있고,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초등학교졸업이하의소년누범자가수용되어있다. 

♣구치소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속영장의집행을받은자(미결수용자)
를수용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하에설치䤎운용되는국가의시설(행형법2조5항).

수용의 목적과 미결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
를설치하기어렵기때문에아직도일부지역에서는교도소의미결수용시설로써경찰서
유치장을대용(代用)하고있다. 

♣ 보호감호소 :죄를범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에대하여특수한교육, 개
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를수용하는시설 (예: 청송제1, 2보호감호소)

♣ 치료감호소 :범법정신질환자등을격리수용하여사회불안요인을제거하고, 효율
적인치료및사회적응훈련을실시하여정상인으로서사회에복귀시키고자설립한기관.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
을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교정·교화하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예방적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 일종의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소는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
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감정기관이며, 또한 1987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정신보건전문요원의교육·수련을담당하는교육기관이기도하다. 

♣ 소년원 :소년법및소년원법에따라가정법원및지방법원소년부의보호처분에의
해송치된소년을수용하여교정교육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무부산하특수교육기관. 

이에 반해‘소년교도소’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형을 집행하면서
교정교육을행하는행형시설이다. 소년원은법무부장관이관리한다(소년원법 3조).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분리 수용한다(8조). 소년원장은 보호소
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43조).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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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는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

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시설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
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

♣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
제3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를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

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아니하고사회복귀촉진을의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
된 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
행하는시설을말한다.

♣ 부랑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및제2항규정에의해설치된시설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
다)을설치·운영할수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폐쇄명령을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시설의설치·운영신
고를할수없다.<개정 1999.4.30> 

♣ 노인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의규정에의
한시설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
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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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국을 관할하며,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보호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에게 생활능력
이 없는 어린이가 딸린 경우에는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하며, 남자와 여자가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그가족에게같은방을쓰도록한다.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과자원봉사변호사등이법률상담을해주며, 출국비용을스스로댈능력이없는
사람에게는한국정부에서국비지원을한다. 

【인권위법】제2조 (정의)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을말한다.

【인권위법 시행령】제2조 (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여기서각호는♣표시임〉

♣ 아동 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제6호규정에의한시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
로하는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
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
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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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0. 12.
18. 법률제3286호).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수 개의 형을 받거나 수 개의 죄를 범한 자,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 알콜류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로한다.

보호대상자가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
다. 피보호감호자에대하여는보호감호시설에수용하여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필요
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보
호대상자가심신장애등에해당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때에는치료감호에처한다. 피
치료감호자에대하여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를한다. 치료감호시설
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 또는 가종료한
피치료감호자에해당하는때에는보호관찰이개시된다. 보호관찰의기간은3년으로한다. 

감호의청구는검사가감호청구서를관할법원에제출하여서한다. 검사는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감호사건의 판
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
행한다.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다.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䤬‘업무’의 개념

업무란헌법및법률에의하여그기관에부여된사업을뜻한다. 따라서경찰이수

사도중피의자에게폭언과구타를한경우는업무수행과관련한인권침해에해당되

지만귀가도중교통사고를내고뺑소니를친경우는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䤬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은 제외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재판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재판의 실체적 결과를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판 자체가 아닌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즉 법관에 의한 인

권침해(모욕, 하대등)에대해서는진정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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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입소시켜저렴한요금으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
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급식·요양기타일상
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
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윤락행위방지법제11조제1항제1호-제3호의규정에의한시설
제11조 (시설의 종류) ①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각호와같다.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대한일시보호와상담을행하는시설
2.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

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자를대상으로선도보호를행하는시설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
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직
업알선등을제공하여사회적응을용이하게하는시설

♣ 갱생 보호시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67조에의한갱생사업자가설치한시설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
는바에의하여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
에도 또한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
가의기간을정하거나기타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재소자
형사피고인·피의자,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교

도소, 소년교도소,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와 유죄확
정판결을 받고 형 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형 집행과는 별개로 청송감호소나 공주치료감
호소에수감되어있는피감호자이다.

♣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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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전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워크샵 자료집, 2003. 8.26)

미인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예방, 조사하여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경찰 및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권(인권위법 제22조), 협의권(인권위법 제20조 제2항), 정책등

의 개선권고안(인권위법 제25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있다.

4) 위원회의 조사와 조정 및 구제절차의 준거법 문제

【인권위법】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위의인권법제2조와관련동법제1조에서는“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

주적기본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위원회의존립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동법제30조에서는위원회의조사대상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금보호시

설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헌법제10조내지제22조에보장된인권을침해당한경우”

라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법 제1조, 제2조에서 의미하는 인권과 제30조 인

권의의미사이에는일정한간극이존재한다. 이는위원회의조사와구제의대상이되

는인권의영역을표시하기위한것일뿐, 그준거규범을헌법만으로제한하고국제인

권법을배제한다는의미는아니다. 위원회조사대상인헌법제10조에서 22조외의기

본권 침해 즉, 선거권, 청원권, 노동3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

권위법제25조의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권고기능을통해접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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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는가?

예컨대근로복지공단, 수자원공사등의행위를국가기관의행위로볼수있는가인

데, 위원회에서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2002.7.30)과 도시철도공사(2002.11.21)

에손해배상권고를한바있다. 공단, 공사, 공기업등은업무의공공성문제등을검

토하여위원회에서사안별로판단할수있다.

위원회는 진정사건(03진인1222)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인권위법 제30조제1항

제1호의조사대상국가기관에포함되는지아래와같이검토한바있다.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인‘하나원’의 인권침해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정

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은 구금시설도 아니고 통일부와 법제처의 반대로 다수인보호시

설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인권위법 제24조의 방문조사는 불가하나, 인권위법 제30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일반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이 있는 경우 조사 및 구

제가가능하며직권조사또한가능하다. 

3. 비인가시설(미등록시설)의 인권침해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가?

비인가다수인보호시설은 2003년 1월 현재 1044개소에약 17,89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특히, 알콜 중독자나 행려병자등을 수용하

는 기도원 등) 사법 적극주의 입장에서 이들을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논의가 2002.6.17.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진행된바있으다. 그러나불법시

되는시설에대하여그시설이적법하게운영될것을바라면서인권침해를조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법시설을 합법화해주는(그 시설의 운영을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

할수있어미인가시설을위원회조사대상으로삼기는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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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0조인간의존엄성과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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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기본권

인간의존엄성과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연혁

현대사에서볼수있는인간존엄에대한최고의만행은독일과일본등전체주의국

가와 군국주의국가들이 자행한 대량학살·강제노동·고문·테러·인간실험·국외

추방등이라할수있다. 종전후인류는제2차대전기간중의비인간적인만행에대

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정법화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연합헌장을 비롯

한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고문방지조약 등 여러 국제헌장과 조약은 물론, 각

국헌법도인간의존엄성존중을명백히하고있으며, 대한민국헌법도제5차개정헌

법아래인간의존엄과가치조항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헌법의규정은인간의존

엄이침해되고유린된과거사에대한반성이자동시에미래에대한지향을의미한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실질적 의의

인간의존엄성존중규정이갖는실질적의의는“인간은결코타인또는국가의수

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아프리카공화국최종헌법제39조는법원이기본권조항을해석할때인간의존엄성, 평

등, 자유에 기초를 둔 열린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들을 향상시켜야 하며(must promote

the values), 국제법을 반드시 고려해야하고(must consider), 외국법을 고려할 수 있다

(may consider)고 한 다음 법원 등은 법률의 해석에서 기본권 규정의 정신과 의도, 목적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233조는“법률을 해석할 때 법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해석보다는 국제법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두개의헌법조항은남아프리카법률을해석할때법원이국제규범은물론국제재판소와

국제기관의 해석에 뒤따르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조항들에 따라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관련 판결에서 인권이사회는 물론 유럽인권재판

소와같은국제기관의해석을광범위하게받아들이고있다. 

비준여부를 불문하고 국제인권규범이 헌법에 있는 인권규정의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e)이 된다는 원칙을 국제법학자들과 여러 나라의 법원이 수용하고 있다. “인권보장”은

현대민주주의국가의최고조직원리이지만헌법에인권기준을상세하게기술하는것은법기

술상어렵다. “인권”을더높은수준으로보장하는것은본질상헌법이적극적으로요청하는

가치이므로 , 그 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자국만의좁은전통과인권개념에매달려서는안

되고보편적인이념에따라서인권의내용을체계화한국제인권조약과기준들을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세기부터“의회의 법률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제법에위반하는내용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라고판시해왔다. 

관·련·규·정



헌법제10조인간의존엄성과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 (1996.11.28. 95헌바1)

(1) 다수의합헌의견

“생명권역시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일반적법률유보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

것이나, 생명권에대한제한은곧생명권의완전한박탈을의미한다할것이므로, 사형

이비례의원칙에따라서최소한동등한가치가있는다른생명또는그에못지아니한

공공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불가피성이충족되는예외적인경우에만적용되는한, 그

것이비록생명을빼앗는형벌이라하더라도헌법제37조제2항단서에위반되는것으

로볼수는없다. 모든인간의생명은자연적존재로서동등한가치를갖는다고할것이

나그동등한가치가서로충돌하게되거나생명의침해에못지아니한중대한공익을

침해하는등의경우에는국민의생명·재산등을보호할책임이있는국가는어떠한생

명또는법익이보호되어야할것인지그규준을제시할수있는것이다. 인간의생명을

부정하는등의범죄행위에대한불법적효과로서지극히한정적인경우에만부과되는

사형은죽음에대한인간의본능적공포심과범죄에대한응보욕구가서로맞물려고안

된“필요악”으로서불가피하게선택된것이며지금도여전히제기능을하고있다는점

에서정당화될수있다. 따라서사형은이러한측면에서헌법상의비례의원칙에반하

지아니한다할것이고, 적어도우리의현행헌법이스스로예상하고있는형벌의한종

류이기도하므로아직은우리의헌법질서에반하는것으로판단되지아니한다.”

(2) 소수의위헌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

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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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대한 발현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만약 국가권력 스스로 이러한

인간존엄의이념이나가치를부정할때에는저항권이발동될수있음을암시하고있

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으로부터 생명권과 인격권

이도출된다고보고있다.

다.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내용

헌법 제10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은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이 안락

하고만족스러운삶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이러한행복추

구권으로부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계약의 자유, 성적 자

기결정권, 휴식권, 일조권, 수면권등이도출된다고보고있다.

가. 행복추구권의 의의 (95.7.21. 93헌가14결정)

“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은국민이행복을추구하기위하여급부를국가에게적

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것이아니라국민이행복을추구하기위한활동을국가권력

의간섭없이자유롭게할수있다는포괄적의미의자유권으로서의성격을가진다.”

나. 사죄광고제도의 위헌성 여부 (91.4.1.89헌마190)

“사죄광고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

열이필연적으로수반되게되므로이러한의미에서사죄광고제도는헌법에서보장된

인간의존엄과가치및그를바탕으로하는인격권에큰위해도된다고볼것이다.”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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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0조인간의존엄성과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나. 쟁점

(1) 혐의없는자에게기소유예처분을하는것이기본권의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및

해당한다면어떤기본권의침해인지의문제

(2) 군검찰의기소유예처분이위원회의진정대상이되는지여부

(3) 내담자가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법적절차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여부

사례❷

내담자는 절도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담자는

○○교도소를비롯현재전국의모든교도소와구치소에서수형자및미결수용자에게흡연을

금지하고있는데이는헌법제10조에서자신에게보장하고있는흡연권을침해하는것이라

고주장한다. 특히, 흡연은전면적으로금지되고있으나교도관과수형자사이에는암암리에

고가로담배가거래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당국이내세우고있는관리상의문제는

흡연시간과장소를제한하고담배와라이터를교정당국에서일률적으로관리하는방법등으

로충분히해결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나. 쟁점

(1) 교정시설내수용자들에게흡연을금지하는처분이어떤법령에근거한것인지여부

(2) 흡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한다면 어떤 기본권으로부

터도출되는가?

(3) 흡연권을제한하는조치혹은법령이기본권제한의일반원칙인헌법제37조제2

항의과잉금지의원칙, 즉“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부합하는지여부

(4) 내담자가 교도관과 수형자 사이의 불법 담배 매매에 대해서 진정하고자 했다면

43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42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제10조에반한다. 사형제도는나아가양심에반하여법규정에의하여사형을언

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

이므로헌법제37조제2항단서에위반된다. 가사헌법제37조제2항단서상의생명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

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적정성·피해의최소성등제원칙에반한다.”

사례❶

내담자는2003년3월경군대에서병장으로근무하던당시같은부대지휘관의선착순구

보라는지시에대해이는정당한명령이아니라는이유로불복하였다. 이를이유로내담자는

항명죄로입건되어군검찰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이에내담자는정당하지않은명령

에대한불복종이항명죄에해당하지않으므로군검찰이무혐의처분을해야하는데기소유예

처분을한것은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 인권위의진정조사대

상여부와자신이구제받을수있는법적절차를문의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군형법제44조, 검찰청법제10조, 헌법재판소법제68조



헌법제10조인간의존엄성과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연자또는비흡연자들의건강등을이유로하여어느정도흡연권이제한될수있음은인정하

나, 정부의담배값인상안은흡연억제를단지가격으로만제한하려는것으로써그수단의적

정성에문제가있고, 그가격이현재보다두배이상으로인상되기때문에흡연자들에대한인

권침해가심대한점등에비추어헌법상기본권제한의방법인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

정책이라는점을주장하며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제37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제8조,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나. 쟁점

1)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인 경우, 아직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없으므로 인권위원

회의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의 타당성 여부. 인권위법 제25조 정책개선권

고기능으로이를해결할수는없는가?

2)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면 별다른 권리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흡연

권을제한하는것에인권침해소지는없는가?

4) 회사에서 사원의 인사고과에 흡연여부를 반영하거나, 신입사원 선발에서 흡연자

에게불이익을가한다고공표한경우의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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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조사대상이될수있는지여부

(5) 내담자가 수용자 면전에서 교도관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흡연권을 제한받고 있

는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

사례❸

내담자는△△교도소의수형자인데현재△△교도소는수면시간인저녁8시이후에도수

용실(감방)의형광등을소등하지않기때문에, 다수의재소자가수면방해에시달리고있다면

서일부재소자는음성적인방법으로수면안대를자체제작하여사용하고있으나이것이부

정물품으로간주되어징벌의빌미가되는등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내담자는

△△교도소의수면시형광등불소등조치가자신의수면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위원회에진

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나. 쟁점

(1) 교정시설내수면시불소등조치가어떤법령에근거한것인가?

(2) 수면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한다면 어떤 기본권조항으

로부터도출되는가?

(3) 교정시설내수면시불소등조치가수면권을침해하는위헌적인조치인지여부

사례❹

최근정부는담배소비의억제를위한방법으로담배값의단계적인상정책을발표한바있

다. 이에대하여40대중반남성인내담자는20대초반부터담배를피워온애연가인데, 최근

의일련의정부정책이흡연자들의흡연권을제한하는방향으로실행되고있어자신을비롯

한흡연자들의흡연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즉, 우선흡연자들의흡연권도헌법상보장된행복추구권의일종으로보호받아야하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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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1조평등권

다르게”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

적 공권을 말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은 단

지 예시적인 것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학력, 출생지, 연령 등)일지라도 불합리한 것

을이유로차별할수없다고하는것이대체적인견해이다.

다.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별하는 기준과 심사척도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절대적 무차별이나

수학적·기계적인절대적평등을뜻하는것이아니라합리적이유없는차별을금지한

다는의미이다. 따라서헌법제11조의 평등규정의적용에있어서중요한것은합리적

차별과불합리한차별을구별하는기준과심사척도라고할것이다. 합리적차별여부의

판단은인간의존엄성존중이라는헌법의최고원리와정당한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

적정한수단이라는두가지복합적요소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또한헌법재

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심사척도에는 단순히 합리적

이유의유무만을심사하는것에그치는, 이른바자의금지원칙에해당하는완화된심사

척도와차별취급의목적과수단간에비례관계가성립하는지를기준으로심사하는, 이

른바비례성원칙에해당하는엄격한심사척도가있다. 평등위반여부를심사함에있어

엄격한심사척도에의할것인지, 완화된심사척도에의할것인지는입법자에게인정되

는입법형성권의정도에따라달라지게될것이다. 먼저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

고있는경우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될수있다. 헌법이스스로차별의근거로삼아서

는아니되는기준을제시하거나차별을특히금지하고있는영역을제시하고있다면그

러한기준을근거로한차별이나그러한영역에서의차별에대하여엄격하게심사하는

것이정당화된다. 다음으로차별적취급으로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

게된다면입법형성권은축소되어보다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

라. 역평등의 의의와 사례

역평등이란특히취업과교육분야에서유색인과여성등경제적·사회적약자에대

하여 국가가‘우선적 처우’나‘적극적 조처’를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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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평등권

【헌법】제11조 ①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종교또는사회적신
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
니한다. 

②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 
③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 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

한다.

가. 평등사상의 유래 및 근대와 현대에 있어 평등사상의 변화

평등의이념은 18세기이후근대국가에대한두가지요구로구체화되었는데, 그첫

번째는 모든 시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통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는 참정평등의 요구이고, 두번째는 국가기관은 신분이나 신앙 등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 적용 평등의 요구이다. 이처럼

근대의평등사상이만인의평등과신분적·계급적인간해방을내용으로하는정치적

평등에 치중하였다면, 현대의 평등사상은 이러한 정치적 평등 외에도 사회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경제적 약자를 해방시켜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경제적평등의실현에주력하고있다. 

나. 헌법 제11조 평등규정의 내용

헌법 제11조의 평등규정은 평등의 원리와 일반적 평등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등의 원리의 중심내용은 기회균등 내지 자의의 금지를 의미하는데

자의의 금지란 본질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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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합리적근거있는차별이어서헌법상의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 (99.12.23. 98헌마363)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

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

을받을수있는현역복무를하게되는지여부는병역의무자의의사와관계없이징병

검사의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사정에따라정해지는것이므로가산점제도는현

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병역면제자와보충역복무를하게되는자를차별하는제도이다.

가산점제도는헌법제32조제4항이특별히남녀평등을요구하고있는‘근로’내지

‘고용’의영역에서남성과여성을달리취급하는제도이고, 또한헌법제25조에의하

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

에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된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

도, 그것이사회공동체의다른집단에게동등하게보장되어야할균등한기회자체를

박탈하는것이어서는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아무런재정적뒷받침없이제대군인

을지원하려한나머지결과적으로여성과장애인등이른바사회적약자들의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

대적 경향을 말한다. 남편과 사(이)별한 여성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면서 부인과

사(이)별한 홀아비에게는 이를 면제해 주지 않는 법률을 합헌으로 본 미연방 대법원

의칸(Kahn v. Shevin, 416 U.S. 351, 1974년) 사건이그예이다. 이와관련하여여

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역차별의문제를불러일으킨다는지적이있다. 그러나여성공

무원채용목표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

에게부여하는가산점제도와는제도의취지및기능을달리하는별개의제도다. 채용

목표제는잠정적우대조치의일환으로서종래부터차별받아왔고그결과현재불리

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 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

계없이무제한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서, 우월한처지에있는남성의기득권을직·

간접적으로유지·고착하는결과를낳을수있는제도이다.

가. 누범가중처벌의 위헌성 여부 (95.2.23. 93헌바43)

“형법 제35조 제1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

도다시범행을하였다는데있는것이지, 전범에대하여처벌을받았음에도다시범

행을하는경우에는전범도후범과일괄하여다시처벌한다는것은아님이명백하므

로, 누범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것이헌법상의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하여피고

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사회적신분이란사회에서장기간점하는지위로서일정한사회적평가를수반하는

것을의미한다할것이므로, 전과자도사회적신분에해당된다고할것이며누범을가

중처벌하는 것이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헌법

상의평등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생길수있다. 그러나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

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많고, 누범이증가하고있다는현실에서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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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및교재선정문제로학교측과자주충돌한것이이유가되었다고주장한다. 내담자

갑과을은모두헌법제11조의평등권침해를주장하면서인권위의진정가능여부를비롯한

권리구제절차를문의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교육공무원법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

항, 제18조

행정소송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나. 쟁점

(1) 국·공립학교의 교원임용 기준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2) 인권위원회가“교원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A국립대학교가 여전히 나이를 이유로 내담자 갑에 대한 임용을 거부할

경우내담자갑이취할수있는법적조치는무엇인가?

(3) B사립학교의내담자을에대한담임배정에서의차별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

2항에서조사대상으로나열하고있는차별사유와차별영역에해당하는지여부및차

별사유및차별영역을나열하고있는동조항이열거조항인지예시조항인지여부

(4) 내담자을이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는것외에취할수있는법적조치는무엇인가?

사례❷

내담자는실업고생으로서3학년이되면서현장실습을나갔는데하루8시간씩3교대로일

하고, 공휴일에는2교대로12시간씩특근을했다. 또한한달에쉬는날은2~3일밖에안되고,

너무힘이들어휴일특근을쉬고싶었지만, 불이익이두려워말도꺼내지못했다. 그런데그

렇게일하고도월급은고작40만원밖에되지않아회사측에불만을토로했으나실습생신분

인이상당연하다는답변만들었다면서이러한회사측의조치가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차

별행위가아니냐며위원회에진정하였다.

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

로정책수단으로서의적합성과합리성을상실한것이다.

가산점제도는수많은여성들의공직진출에의희망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공무

원채용시험의경쟁률이매우치열하고합격선도평균 80점을훨씬상회하고있으며

그결과불과영점몇점차이로당락이좌우되고있는현실에서각과목별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

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

의배제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하고있고, 제대군인에대한이러한혜택을

몇번이고아무런제한없이부여함으로써한사람의제대군인을위하여몇사람의비

(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

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

별취급의비례성을상실하고있다.”

사례❶

1960년생인내담자갑은2002.12. A국립대학교유전공학전공분야교수신규채용에응하

였다. A국립대학교의교수임용기준에는‘만40세미만의자만을임용대상으로한다’는규정

이있었고, 동규정을이유로내담자갑은제대로된서류심사한번받아보지못하고임용에서

탈락되었다. 내담자을은B사립고등학교에서국어를가르치고있는경력 15년의교사이다.

2003년1월신학기담임및보직배정에서같은학교의경력5년이상의다른교사들은모두

담임배정을받았으나내담자을만이담임배정에서제외되었다. 내담자을은경력5년이상의

교사들 중자신만이 담임배정에서 제외된 것은그동안 자신이 전교조의 간부로활동하면서



헌법제11조평등권

상으로위원회에진정이제기된경우위원회의각하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사례❹

내담자갑은희귀병을앓고있는을의모친이다. 을은병원에서처방하는약을복용하고

있는데그가격이매우비싸서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갑은일반적으로알려진병을앓고

있는사람은대부분의치료에있어서의료보험의혜택을받게되지만희귀병의경우의료보

험대상의혜택을볼수없는것은합리적이지못한차별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후에의료보

험적용대상이라고지정되더라도소급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가의문시되어이를위원회

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나. 쟁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있는지여부

2) 희귀병의경우, 의료보험혜택의적용에서배제되는것이차별행위로볼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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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나. 쟁점

(1) 실습을나온실업고생에게열악한근무조건과임금을제공하는것이합리적차별

인지여부

(2) 실습생에 대한 이러한 사기업의 대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평등

권침해의차별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3) ‘실업고생’이라는지위를사회적신분으로볼수있는지여부

사례❸

내담자는2003년2월사법연수원을수료한자로서2002년12월법원의예비판사임용에

응하였다가임용에서탈락되었다. 내담자는사법연수원수료자의성적에의해판사임용여부

를결정하는현재의관행에의하면자신이예비판사임용에서탈락될이유가없다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이탈락한것은과거내담자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집행유예의선

고를받은사실과현재42세인내담자의나이가이유가되었다고주장하였다. 내담자는2003

년 2월 15일대법원장의임용거부처분을대상으로이미서울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

상태인데대법원산하인행정소송에서자신이승소할가능성은전혀없다고하면서위원회에

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제30조, 제32조

나. 쟁점

(1) 내담자의주장대로이미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와나이를이유로대법원장이예

비판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법원장의 조치가 내담자의 평등권을 침

해하는것인지여부

(2) 사례처럼 이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동일한 처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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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일체의 의사표시나 행동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한 의사표

시와 행동에는 개인적 자유의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원형이자 모든 자유의 근원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위한최소한의자유가된다.

나. 신체의 자유의 내용과 종류

신체의자유란좁은의미에서는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신체적행동의자유를제

한받지않는자유, 곧자의에의한체포나형사소추에의하여신체적구속을받지아니

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한편 이자유는생물학적·신체적의미의건강과정신적·

영혼적의미의건강이라는의미에서신체안전의자유를포함하는넓은것으로이해된

다. 즉, 신체의자유라함은신체의안전성이외부로부터의물리적힘이나정신적위험

으로부터침해당하지아니할자유와신체활동을임의적이고자율적으로할수있는자

유즉신체의안전성과신체활동의임의성을그내용으로하는자유를의미한다. 

다. 죄형법정주의

헌법제12조제1항제2문과제13조제1항전단에서규정하고있는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적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처

럼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성문

의형법법규체계를확립하여국가형벌권의자의적행사로부터개인의자유와권리

를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죄형법정주의는형벌을정하는성문법은반드시의

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는 형법의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형벌에관한규정은그제정이전의행위에소급하여적용할수없다는형벌불

소급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

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누구

나법률이처벌하고자하는행위가무엇이며그에대한형벌이어떠한것인지를예견

할수있고그에따라자신의행위를결정지을수있도록금지된행위의유형적표지

인구성요건이명확할것을요구하는명확성의원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신체의자유- 적법절차의원칙

【헌법】제12조①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
고는체포·구속·압수·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
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 3년이상
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
장을청구할수있다. 

④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
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체포또는구속을당하지아니한다. 체포또는구속을당한자의가족등
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그이유와일시·장소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⑥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적부의심사를법원에청구할권리를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거나이를이
유로처벌할수없다.

가. 신체의 자유의 의의

신체의자유는정신적자유와더불어헌법의이념인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

기위한기본적인자유로서모든기본권보장의전제가된다. 만약자의에의하여체

포되거나형사소추를당하는일이빈번해지고그러한과정에서어떠한절차적권리도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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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법관이직권으로피의자를석방하는제도를의미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

거물을조사하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써기각하고, 이유가있

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써체포또는구속된피의자의석방을명하여야한다. 체

포·구속의적부심사는체포·구속사유의타당성과적법성에관한실질적사항은물

론영장발부의요식과절차에관한형식적사항까지를심사한다. 

사. 기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밖에도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형사상불리한진술거부권(헌법제12조

제6항),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헌법제12조제4항), 구속이유등의고지(헌법제

12조 제5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헌법 제12조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 제

13조 제1항), 연좌제금지(헌법 제13조 제3항),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3항), 무죄추정을받을권리(헌법제27조제4항) 등이규정되어있다.

아. ‘신체의 자유’보장의 헌법적 체계

신체의자유의보장의구체적내용은각헌법조문에서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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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리를 보장하고 있다. 적법절차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는 반

드시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에 의해서만 행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내용의 절차

에의하더라도무방하다는의미는아니다. 절차는원래권리의실질적내용을실현하

기 위하여 채택하여야 할 수단적·기술적 순서나 방법을 말하지만, 적법절차에서의

절차는 특히 고지·청문·변명 등 방어기회의 제공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절차에의하여야할사항으로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들고있으나이는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정신적 그리

고재산상불이익이되는일체의제재를받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한다.

마. 영장주의

헌법제12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사전영장주의란수사기관이형사절차와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등의강제처분을함에있어법관이발부한영장을사전에제시하

여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인신을체포·구속하기위하여영장을제시할때에영장을집

행하는공무원은반드시체포·구속을당하는자에게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인신구속에관한적부의심사를법원에청구할권리가있음을고지하여야하기때문에사

전영장제도는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가장중추적인현실의제도라고할것이다. 다

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

의염려가있는자의경우에는사전영장주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또한사전영장주의

는형사사법의발동에대한규정이기때문에, 행정상의즉시강제수단으로서강제격리·강

제수용등의처분에는법관이발부한영장이필요하지않다는것이학계의다수견해이다.

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는체포·구속을당한피의자또는그변호인등이그적부의심사를법원에

청구할 경우, 법관이 즉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체포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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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심문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변호인 등은 피의자의 의사

에 반하여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

는피의자등의신청없이직권으로피의자를심문할수는없다. 

⑦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변호인등은체포나구속이집행된후공소제기전까지는관할지방법원에

체포또는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⑨구속의 집행

피의자에대한구속기간은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로 20일이원칙이나예외적

으로검사는법원의허가를받아 10일더연장할수있다.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대

해서는 최장 5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이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주재

자는법원으로바뀌기때문에구속기간은별도로계산된다. 

차. 위원회 진정대상이 되는 신체의 자유 침해

상담내용이 아래에 해당하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진정대

상이된다.

●법에정해진절차에위반하여사람을체포·수사하는경우

●수사관이고문하거나불리한진술(자백)을강요하는경우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단, 현행범체포와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허용

된다.

●체포·구속을당했는데경찰서, 검찰, 구치소에서변호사를만나지못하게하거나

변호사와주고받는편지를검열하는것, 변호사의도움을받는것을금지하는경우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는

지여부에대해서는학계에서논란이있음)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미란다원칙),

이를위반한채체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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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포·구속의 절차와 권리구제방안

체포·구속의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체포영장청구

→②법원의체포영장발부→③체포영장집행→④구속영장청구→⑤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 →⑥법원의구속영장발부→⑦구속적부심사청구→⑧구속적

부심사→⑨구속의집행

①체포영장 청구

영장은검사만이청구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로하여금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는영장없이가능하므로영장을청구할필요가없다. 

②법원의 체포영장발부

현행법상영장발부권한은지방법원판사에게부여되어있다. 

③체포영장집행

영장은검사의지휘에의하여사법경찰관리가집행한다. 영장을집행할때에는피

의자에게영장을제시하고, “범죄사실의요지, 체포또는구속의이유, 변호인을선임

할권리”등을고지하고“변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영장없이할수

있는긴급체포의권한은사법경찰관과검사에게만부여되어있는데실무상사법경찰

리에해당하는파출소순경이나경사등에의하여긴급체포가이루어지고있어그위

법성이문제된다. 

④구속영장청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고, 구속영장을 청구함 없이 48시간을 도과한 때에는 피의자를 반드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은피의자의체포여부를불문하고청구할수있는데, 현재언론에서는

관행적으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사전영장청구”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속영장청구에 있어서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지않는다는점에서적절치못한표현이라고판단된다.

⑤영장실질검사(구속된 피의자 심문)

피의자,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 전에 지방법원 판사가 직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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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측정의 강제가 진술거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3.27. 96헌가11)

“헌법제12조 제2항은진술거부권을보장하고있으나, 여기서‘진술’이라함은생

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반해, 도로교통법제41조 제2항에규정된음주측정은호흡측정기에입을대고호

흡을불어넣음으로써신체의물리적·사실적상태를그대로드러내는행위에불과하

므로이를두고‘진술’이라할수없고, 따라서주취운전의혐의자에게호흡측정기에

의한주취여부의측정에응할것을요구하고이에불응할경우처벌한다고하여도이

는형사상불리한‘진술’을강요하는것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헌법제12조제

2항의진술거부권이제한되는것은아니다.”

다. 영장주의의 의의 (1993.12.23. 93헌가2)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구)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구속을계속시키는여부에대한판단을사법권의독립이보장된법관의결정

에만맡기려는영장주의에위반되고, 그내용에있어합리성과정당성이없으면서피

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 권제한입

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

잉금지의원칙에도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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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인 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1998.3.26. 96헌가20)

“이 사건 법률조항은‘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는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1,000만

원이하의벌금이라는형벌을스스로규정하고있어형식적으로보면법률주의의요

청을충족한것처럼보일수도있으나, 실질적으로는법률주의의요청을충족한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을‘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이고, 구성요건의 실

질적내용에관하여는스스로아무런규정을하고있지아니하기때문이다. 범죄구성

요건의실질적알맹이, 즉 금지의실질을단체협약의내용에모두내맡기고있는바,

단체협약은위에서본바와같이근본적으로근로조건에관한노동조합과사용자또

는사용자단체간에체결되는계약에불과하므로결국처벌법규의내용을형성할권

한을노사에넘겨준것이나다름없다할것이다.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

주의의또다른요청인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 단체협약에위반하기만하면구성

요건이충족되게되는데, 단체협약이란것은그체결의주체, 방식, 효력에관하여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이 없다. 따라서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사는 자율적으

로 특별한 제약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행

위란전혀특정이불가능할정도로그범위가넓고단체협약위반행위의처벌가능한

범위가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과연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죄형법정주의의본질적요소인예측가능성을전혀보장하지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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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신체구속을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

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

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

야가능하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제한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사례❶

내담자갑은사기사건의피의자로입건되어A경찰서로부터출석요구서를통보받고이에

응하여2003년 2월2일오후4시에동경찰서조사과로출석, 피의자신문에응하였다. 피의

자신문은오후7시경에끝났으나내담자갑을신문한사법경찰관은아직조사가덜끝났다는

이유로갑의귀가요구를무시하고, 갑을A경찰서의보호실에유치하였다. 내담자갑은소지

하고있던휴대폰으로서울지방변호사회로연락하여당직변호사에게A경찰서로접견을와

줄것을요청하였다. 요청을받은당직변호사는2월3일01시경A경찰서에도착, 내담자갑

과의접견을신청하였다. 그러나A경찰서측은당직변호사가아직정식으로갑의변호사로선

임되지않았을뿐더러현재갑에대한피의자신문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당직변호사의접

견을불허하였다. 내담자갑은철야조사를마치고2월3일오전10시경이되어서야A경찰서

로부터나올수있었다. 내담자갑은A경찰서의이러한일련의수사과정이자신의신체의자

유를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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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992.12.24. 92헌가8)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의 원리의 일반조항에 해

당하는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영역에한정되지않고입법·행정등국가의모든공

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것이다.”

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 (1992.1.28. 91헌마111)

“헌법제12조제4항이보장하고있는신체구속을당한사람의변호인의조력을받

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

기는여러가지폐해를제거하고구속이그목적의한도를초과하여이용되거나작용

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변호인의 조력’은‘변호인의 충분한 조

력’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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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

(1) 한국국적이아닌외국인도헌법상의기본권의향유주체가될수있는지여부및

그러한기본권이침해당했을경우위원회조사대상이되는지여부

(2)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촬영행위가 피촬영자의 기본권

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및침해한다면어떤기본권을침해하는가?

(3) 구금시설과는 다른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4) 위 (3)항의계구사용이법령의규정에의해허용된다면그러한계구사용을허용하

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외국인노동자 보호소가 구금시설과

는다르다는점에서)

(5) 시설수용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현재 위법한 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

하여 저항하는 시설 수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계구사용이나

독방수용이헌법상의신체의자유침해인지여부

(6) 보호소관리자가자신이 새로산 캠코더의시험을위해수용자를촬영한것이인

권위법제30조제1항제1호“업무수행과관련”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

사례❸

내담자 갑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A교도소에 복역 중,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한 서신

의발송을교도소장에게의뢰하였다. 갑의신청에대해교도소장은행형법제18조제3항

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다음 그 발송을 거부하였다. 내담자 갑은 행형법 제18조 제3항과

동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및 발송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내담자는 진정신청 당시 이

미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2조, 제18조, 행형법제18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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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헌법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형사소송법제34조, 제198조, 제199조제1항, 제200조

나. 쟁점

(1) 임의로수사기관에출석하여피의자신문에응한피의자의귀가요구를수사기관이

거절할수있는지여부

(2) 경찰서보호실의설치와운영에관한근거법령및임의출석한피의자를추가수사

를위해보호실에유치할수있는지여부

(3) 아직변호인으로선임되지않았으나변호인이되려고하는자의피의자와의접견

신청을수사기관이불허할수있는지여부

(4) 피의자신문과정에변호인의참여가허용되는지여부

(5) 수사의방법으로피의자에대한철야조사가허용되는지여부

(6) 수사상의위법한조처가인권위의조사대상이되는지여부

사례❷

내담자는태국국적의이주노동자로서한국에체류하는동안이주노동자인권운동에적

극적으로참여하였다. 내담자는2003년5월비자상의체류기간이도과한상태에서출입국관

리소에서운영하는외국인노동자보호소의유치장에불법체류를이유로구인되었다. 당해보

호소의관리자갑은새로산캠코더를시험해본다는이유로내담자를촬영하였다. 내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촬영이 계속되자 내담자는 고함을 지르고, 유치장의 창살을

발로차는등으로관리자갑의촬영에저항하였다. 내담자의항의가계속되자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당국은내담자에게수갑을채운채로만48시간동안독방에감금하였다. 내담자는

외국인노동자보호소의내담자에대한일련의조치가자신의인격권과신체의자유를침해했

다는이유로인권위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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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32조

나. 쟁점

(1) 보호감호의요건에서일정한전과의존재를요구하는것이이전에범한범죄에대

한이중처벌로써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것인지여부

(2) 보호감호를 징역형과 동시에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 후에 다시 감호 처분을 집

행하는것이동일한행위에대한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한다는주장의타당

성여부

(3) 보호감호의요건인재범의위험성을재판시판단하는것이부당하다는주장의타

당성여부

(4) 일부에서는보호감호의목적은정당하나현행보호감호제도가현실적인시설등

여건의 한계로 잘못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보호감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주장하는데이주장의타당성여부

(5) 보호감호 제도와는 별개로 일단 보호감호 대상자의 처우 문제 자체를 위원회에

진정하도록안내하는것은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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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

(1) 미결수용자가 아닌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

력을받을권리가인정되는지여부

(2) 재소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서신수발을 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일반적으로 서

신검열및 발송이나배포여부를결정할 수있도록하는 것이헌법상의통신의 자

유를침해하는것인지여부

(3) 이미내담자가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한동일한법령이나처분에대해위

원회에진정을제기하여위원회의조사결과동법령이나처분이인권침해의소지

가있다고판단될경우위원회가취할수있는조치는? 

(4) 서신 발송거부처분자체가아닌근거규정인법률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한경

우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법 제32조 제5호의 각하

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사례❹

내담자갑은 현재A보호감호소에수용중인 피감호자이다. 범행 당시절도 전과 3범이던

갑씨은빈집에들어가서현금10여만원을훔친혐의로구속되어, 징역6월에더하여보호감

호를선고받아징역형의집행을마치고현재는A보호감호소에수용중이다.

갑은1)자신이이전에지은범죄로인하여누범가중이되고양형에도불리하게작용하였

음에도불구하고사회보호법에의하여보호감호의처분을받는것은이전에지은범죄에대

한이중, 삼중의처벌이므로부당하며2)징역형을모두집행한후에다시보호감호라는징역

형과실질적으로유사한처분을받는것은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반되며, 3)보호감호의인

정기준인재범의위험성을형집행종료시가아닌재판시에판단하는것은부당하며, 4)열악

한시설과낙후된교육프로그램으로인하여교정, 교화라는보호감호의목적을달성하기어

려운것이현실이며, 5)실제로노동한대가인근로보상금이턱없이작은액수이므로출소후

의사회복귀에도움이되지않으며, 6)보호감호에대해서는행형법의규정이일반적으로적

용되는데피감호자들은수형자가아니므로이것이부당하다는점을주장하며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사회보호법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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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벌불소급의 원칙

헌법제13조제1항전단의형벌불소급의원칙에의해행위시죄가되지않았던행

위에대하여사후에만들어진법규를근거로처벌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다. 연좌제금지의 원칙

헌법제13조제3항의연좌제금지의원칙에의하여본인이아닌가족이나친지등

의행위로인하여함께불이익을받는것은금지된다. 근대형법의자기책임내지형

사책임개별화의원칙에의해연좌제를금지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가. 보호관찰과 형법불소급의 원칙 (1997.6.13. 97도703)

“개정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을받을것을명할수있고, 같은조제2항에의하면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

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하고, 다만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

의기간을정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는바, 위 조항에서말하는보호관찰은형벌이

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 과거의불법에대한책임에기초하고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

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

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수없다”

나. 과태료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994.6.30. 92헌바38)

“행정질서 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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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위로소추되지아니하며, 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제13조제1항후단에서규정하고있는일사부재리의원칙이란실체판결이확

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을의미한다. 따라서확정된판결에대한예외적인불복절차인재심은피고인의이익

을위해서만가능하고(형사소송법제420조), 무죄를유죄로하기위한재심은허용되

지않는다. 헌법제13조제1항에서말하는처벌은원칙적으로범죄에대한국가의형

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

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①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 ②외국에

서형사처벌을과하는확정판결을받은동일한행위에대하여우리나라법원에서형

을 선고하는 것, ③소속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것등은모두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일사부재리의효력은확

정판결이있을때에발생하는것이므로검사가 1차무혐의처분을하였다가다시공소

를제기한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는점에는이견이없다.

관·련·규·정



헌법제13조신체의자유 - 소급처벌금지, 연좌제금지

라. 자동차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이 연좌제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1998.5.28.

96헌가4)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

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

로 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와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

량에속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조항이운행자의재산권을본질적으로제한하거

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질서나 헌법전문 및 헌법 제13조

제3항의연좌제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사례❶

보안관찰대상자갑의가족인내담자는갑이여행,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등생활의일

거수일투족을관할경찰서에신고해야하는문제등으로신경쇠약증에시달리고있다고호소

하였다. 내담자는보안관찰제도는이미처벌받은사람에대해‘재범’이라는행위로인한처

분이아닌, ‘재범의위험성’이라는국가기관의자의적판단에의해개인에게불이익을가하

는것으로심각한인권침해라고주장하였다. 특히형의전부를집행받은자에게보안관찰처

분을부과하는것은동일한범죄로거듭처벌받지않는다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헌법제13

조제1항)’에도위배된다면서위원회의구제조치를요청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3조제1항, 보안관찰법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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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 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

과한다면그것은이중처벌금지의기본정신에배치되어국가입법권의남용으로인정

될여지가있음을부정할수없다.”

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가 이중처벌인지여부 (1989.7.14. 88헌가5)

“형법은본질적으로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윤리적·도의적·규범적비난의체현

이므로 반대의 책임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양을 넘을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러나보안처분특히보호감호처분은형벌의이러한책임종속성으로인하여책임능력

이없어서형벌을과함이불가능하거나, 책임의비례에따른제약때문에형벌만으로

는행위자의장래의재범에대한위험성을제거하기에충분하지못한경우에사회방

위와행위자의사회복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특별히고안된제도이다. 

이와같이사회보호법제5조에정한보호감호처분은헌법제12조제1항에근거한보

안처분으로서형벌과는그본질과추구하는목적및기능이다른별개의독자적의의를

가진형사적제재이다. 보호감호와형벌은비록다같이신체의자유를박탈하는수용처

분이라는점에서집행상뚜렷한구분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본질, 추구하는목

적과기능이전혀다른별개의제도이므로형벌과보호감호를서로병과하여선고한다

하여헌법제13조제1항에정한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위반되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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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

나. 쟁점

(1) 현행보안관찰제도가헌법상의인간의존엄과가치, 평등권, 이중처벌금지의원칙

에반하는위헌적제도인지여부

(2) 기본권침해의혐의가있는현행제도나국가기관의정책을인권위원회가조사할

수있는지여부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바,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여부

(4)보안관찰법이국가안전보장등기본권제한규정의한계에위배되는것은아닌지여부

사례❷

내담자는무허가건축행위를하였다는혐의로기소되어법원으로부터건축법위반죄에대

하여벌금형을선고받아2003. 5.10. 확정되었다. 그런데관할구청장은내담자의위무허가

건축행위에대하여2003. 5. 1. 시정명령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내담자가이를이행하지않

고있다는이유로2003. 7. 1. 과태료부과처분을하였다. 내담자는무허가건축이라는동일한

행위에대하여형벌과과태료를병과하는것은헌법제13조제1항의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

배된다는이유로관할구청장의과태료부과처분에대하여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3조제1항, 건축법제8조, 제69조, 제78조

나. 쟁점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

(2) 사례의 경우 법원의 벌금형과 관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

으로한것인지여부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72

거주·이전의자유

【헌법】제14조모든국민은거주·이전의자유를가진다.

가.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종류

거주·이전의자유라함은국가의간섭을받지않고자신이원하는곳에거소나주

소를정하고, 그곳으로부터자유로이이동하며, 자신의의사에반하여거주지와체류

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해외여행및국외이주의자유, 국적변경의자유를포함한다. 

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북한 지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국가

보안법은반국가단체의지배하에있는지역에의잠입·탈출죄를규정하고있다(국가

보안법 제6조). 해외여행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며,

북한 주민이 우리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것은 이를 입국의 자유로 보는 견해와 정치적

망명권의행사로보는견해의대립이있다. 결국북한을외국으로보느냐, 한국와같

은 국가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외 이주의 자유는 정치적 망명권을 포함

한다. 국적변경의자유는우리국적을버리고외국의국적을취득할수있는자유이

다. 국적 변경의 자유는 무국적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적

주의의원칙은무국적자의발생을방지하고있기때문이다. 

관·련·규·정



헌법제14조거주·이전의자유

제3항이헌법제14조의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

(2) 현행법령의규정이직접시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그법령규정의인권침해

여부에관하여인권위원회가조사할수있는지여부

(3) 현행법령의 규정이 직접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령의 위헌여부 혹

은효력을다툴수있는법적절차는무엇인가?

사례❷

내담자이씨는서울에있는공립중학교의학생이고, 내담자최씨는경상북도에있는공립

중학교의학생이다. 이씨가거주하고있는서울지역에는입시지옥의해소와평등한교육의

실현등의교육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고교교육평준화가시행되고있는데, 이에대해이씨

는고교교육평준화라는교육정책이자신이원하는고등학교에서교육받을수있는권리를

침해한다고주장하였다. 최씨가거주하고있는경상북도지역에는고교선택권의보장과내실

있는고교교육의교육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고교교육비평준화가시행되어성적을기준

으로고등학교가배정되는데, 이에대해서최씨는고교교육비평준화라는교육정책이평등

하게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침해한다고주장하였다.

아울러이씨와최씨는정부의고교교육정책이지역별로다르게운영되어자신이원하는

고등학교에진학하기위해서는그에맞는교육정책을시행하고있는지역으로이사할수밖

에없도록하고있어헌법에서보장한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또

한합리적인이유없이거주지역이라는사유에의하여교육시설의이용을차별하고있으므로

헌법11조의평등권을침해하고있다고주장, 위원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제14조, 제3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나. 쟁점

1) 평준화정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

는지여부. 특히‘학교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있는가?

2)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교육정책이 다른 점이 지역에 따른 차별행위라

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A시는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B시는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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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 (1996.6.26. 96헌마200)

“거주·이전의자유는공권력의간섭을받지않고일시적으로머물체류지와생활의근

거되는거주지를자유롭게정하고이를변경할목적으로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자유를

말한다. 그러나거주·이전의자유가국민에게그가선택할직업내지그가취임할공직을

그가선택하는임의의장소에서자유롭게행사할수있는권리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사례❶

B시에거주하고있는내담자갑은A시의시장선거에출마하고자하나, 현행선거법이‘선

거일현재계속하여60일이상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되어있는자’

에게만피선거권을인정하고있어시장선거에출마할수없게되자, 교통과통신이발달한현

대사회에서반드시당해지방자치단체에등록이되어있는주민이아니더라도당해지방자치

단체에관한정보를얻지못하는것은아니므로선거법이60일의거주요건을두고있는것은

헌법상보장된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는진정을제기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 제30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

나. 쟁점

(1) 피선거권에관하여거주요건을규정하고있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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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선택 자유의 의미(94헌마113)

“헌법제15조에의한직업선택의자유는자신이원하는직업내지직종을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수있는직업수행의자유를포함하는개념이다. 

직업의선택혹은수행의자유는각자의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방편이

되고또한개성신장의바탕이된다는점에서주관적공권의성격이두드러진것이기

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

질서와경제질서가형성된다는점에서사회적시장경제질서라고하는객관적법질

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공동체의경제사회질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공동체의

동화적통합을촉진시키기위하여필요불가결한경우에는헌법제37조제2항전문규

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한범위내에서법률로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그러나그제한의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제한의 한계규정인 헌법 제

37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어서는아니된다”

사례❶

내담자 박씨는 2002년도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심사에 응시하였는데, 사립대의 교원임용

내규에규정된나이를초과한다는이유로임용심사에서탈락하였다. 박씨는사립대학이나이

를이유로불합격처분을한것은헌법제11조의평등권침해이자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

것이라고진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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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담배소매업자가지역에따른차별이라고주장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3) 만약‘교육받을권리’로접근한다면헌법제10조내지제22조의기본권에이를포

함시킬수있는지여부

직업선택의자유

【헌법】제15조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직업이란생활의기본적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계속적인소득활동으로서공공

에 무해한 것을 말한다. 즉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요소로서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이 요구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

업결정의자유와직업수행의자유, 전직의자유가포함된다. 직업결정의자유에는직

업선택·개시·계속·포기·변경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업교육장 결정의 자유가

있고, 직업수행의자유에는직장선택의자유, 영업의자유가있다.

그 외에 직업을 가지지 않을 자유, 즉 무직업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지 문제되

는데 이 문제는 헌법상 의무인 근로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근로

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근로의 능력이 있는데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윤리

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

므로직업선택의자유에는무직업의자유도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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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6조주거의자유

량, 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선박등도주거에해당한다. 

형법상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주거권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다만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외에는 영업시간에 영업중인 백화점,

음식점, 상점, 서점 등에 관리자등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더라도 형법상 주

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의 자유란 자신의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

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6조에서는 영장

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범죄의 혐의와 증거

물의 발견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수사기관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할 경우에는 영장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허

용된다.

가. 집합건물재건축제도의 위헌여부(1999.9.16. 97헌바7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는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복구비나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재건축)할 것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

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게 되면 관리단

집회의 소집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고, 불참을 회답하거나 회답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재건축

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그 구분소유

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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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헌법제11조, 제15조, 제31조제1항, 제4항, 교육공무원법제10조제2항,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

나. 쟁점

(1) 나이를이유로한임용자격제한이합리적이유있는차별인지여부. 대학교원의직

무수행에있어서나이의연관성, 연령분포의적정성으로인한학사운영의연속성

과대학조직의질서유지가합리적이유에해당하는지여부

(2) 사립대학에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이적용될수있는가의문제

(3) 대학의 자율성보장의 의미와 자율성보장에 있어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거의자유

【헌법】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주거는사람이거주하기위하여점유하고있는일체의건조물및시설을말하는데,

반드시주택만을말하는것은아니고주거하기위해점유하고있는일체의공간적인

생활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강의실이나 연구실, 호텔, 여관, 주거용 이동 차

관·련·규·정



헌법제16조주거의자유

가. 관련 법령

헌법제16조, 형사소송법제216조, 제217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2조

나. 쟁점

(1) 주인 A가 B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임차주택의 경우 주거권자가 임차

인인지또는임대인인지또는양자모두인지검토)

(2) 경찰관 C가 B의주거의자유를침해했는지여부(영장주의원칙위배여부및예외

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가검토되어야함)

(3) 인권위의조사대상해당여부 (주인A의행위와경찰관C의행위를구별하여검토)

사례❷

정부는에너지의폭발적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주로비용이적게드는원자력발전소

를증설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서원자력발전소의건설은물론핵폐기물의처리문제가중요현안으로대두되었고,

방사능오염의우려등으로인하여핵폐기물처리시설은설치될지역의주민들의거센반대에부딪

치게되어정부에서는핵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에따르는일정한수준의보상을약속하게되었다.

한편A섬은서해안에위치한인구약3000명의섬인데, 어획량이점점줄어들어주민들의

생계가어려워지는상황에서정부의보상을얻기위한목적으로지역주민들이핵폐기물처리

시설의유치를찬성하여A섬에핵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가결정되었다.

내담자갑씨는A섬의주민이지만대다수의주민과달리핵폐기물처리시설의유치를반대

하는입장에서, 위핵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로인하여자신이방사능오염의위험에노출되는

등주거의안정이위협받는것이므로헌법상보장된주거의자유및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

이라고주장하며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제16조, 원자력법제76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2조

나. 쟁점

(1) 내담자는사안에서환경권과건강권의침해를주장하고있다. 인권위에서이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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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불참자는 건물의 명도로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원에 명도에 관한 일정기간 허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재건축의 수행에 심

한지장이없는때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이를허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재건축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재건

축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재건축참가자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

기위한최소한의필요조건이라할것이므로이를인정한것을가지고재건축불참자

의주거의자유나재산권등기본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고할수없다.

사례❶

A는2층주택의집주인이며그주택의1층에살고있고, B는그주택의2층에살고있는임

차인이다. A는새로이사온B와친하게지낼생각으로B를초대하여저녁식사를함께하였는

데그다음날보니자신의집에있던노트북이없어진사실을알게되었다. A는B가의심스러

워B가출근한사이에몰래2층B의방에들어가서책상위에자신의노트북과같은상표의노

트북이있는것을발견하게되었다. 

그날저녁B가퇴근하는것을기다려인근파출소에신고하여경찰관C와함께B가완강

히거부함에도불구하고영장없이B를밀치고들어가B의방을수색한결과A가잃어버린것

과같은상표의노트북을압수하였다. 

B는집주인A가자신이출근한사이몰래자신의방에들어온것과경찰관C가영장없이

자신의방을수색한것은주거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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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7조사생활의비밀과자유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은 그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①자기정보의 열람

을청구할수있고②잘못된정보의정정을요구할수있고③개인정보가부당하게사

용되거나유출되고있는경우자신의정보의사용중지와삭제를요구할수있다(공공

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히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

로‘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개인정보화일을보유할수있지만

(동법제5조), 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의사상이나신

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이 금지되며(제4조), 정보 주체는 서면으로 개

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공공기관의장에서열람및정정을요구할수있다(제12조,

제14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도헌법제37조제2항에의해제한될수있는데, 특히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자살과같은경우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포기한것이므로언론이공개하더라도위

법하지 않다는 권리 포기 이론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우선한다는공익의이론과정치인, 연예인등사회적인유명인사와같은공적

인물은일반인에비해사생활공개시수인해야할범위가넓다는공적인물의이론이

있으며대법원판례는공적인물이론을수용하고있다.

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

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는 헌

법에의하여보장된기본권을침해한것으로서불법행위를구성한다.

공적인물에대하여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일정한범위내에서제한되어그사

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국민의알권리의대상이되고그공개가공공의이익이된다는데근거한것이

므로, 일반국민의알권리와는무관하게국가기관이평소의동향을감시할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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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에포함시킬수있겠는가?

(2) 내담자가한편으로‘주거의자유’침해를주장하고있다. 핵폐기물설치문제나쓰

레기장설치 등이환경권이아니라 직접주거의자유를 침해한다고보는것은 논

리적으로가능한가?

(3)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만 있을 뿐 아직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도기본권이침해된것으로볼수있을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17조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사생활의비밀과자유란소극적으로는개인의사생활의내용이함부로공개당하지

아니할권리(사생활의비밀)와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과전개를국가기관등타인으

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

스로통제할수있는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를포함한다. 따라서사생활의비밀과

자유는 단순한 비공개라는 소극적 개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적극적

개념도지니고있기때문에청구권적인성격도포함하고있다. 

오늘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는소극적으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

하는데그치지않고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까

지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의해

관·련·규·정



헌법제17조사생활의비밀과자유

사례❶

내담자A는청소년성매수죄로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에근거하여A의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등과범죄사

실의요지를관보에게재하고역시같은내용을청소년보호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6월

간, 정부중앙청사및특별시·광역시·도의본청게시판에1월간게시하기로하는결정을하

였다. 

내담자는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을공개하는바람에자신의

범죄사실을먼친척까지다알게되어내담자뿐아니라가족모두가극심한고통을당하고있

으며 회사에 소문이 퍼져 승진에서도 탈락되었다. 내담자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덧붙여진

‘행정부처벌’로서의신상공개제도는청소년인권을내세운국가기관의부당한공권력행사

이며사생활의비밀침해라고주장함. 또한용산, 미아리등에서매춘여성의성을산사람들은

확정판결후에신상공개하지않으면서유독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만을공개하는것은

평등권침해라고주장하고있다.

가.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관한선택의정서, 헌법제13조제1항, 제17조

나. 쟁점

(1) 신상공개제도가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하는것은아닌가? 

(2) 신상공개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지와 관련하

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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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될수없다(1998.7.24. 96다42789).

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2003. 6. 26. 2002헌가14)

신상공개제도는범죄자본인을처벌하려는것이아니라, 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

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려는인식을제고함과동시에일반인들이청소년성매수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

익의하나라고할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

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은“성명, 연령, 직업 등

의신상과범죄사실의요지”를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이미공개된형사

재판에서유죄가확정된형사판결이라는공적기록의내용중일부를국가가공익목

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

반인이알게된다고하여그들의인격권내지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이라고단

정하기는어렵다.

또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

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

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

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

지가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청소년성보호라는공익적요청에비해크다고할수없으므로결국청소년성

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비밀의자유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하여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84



헌법제18조통신의비밀과자유

87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호영역에해당하는것인가?

사례❷

내담자갑은며칠전TV를보다가KBS의시사프로그램에서대학생들의동거문제를다루

면서자신과동거녀가집에들어가는모습, 인터뷰를거절하는모습이모자이크처리되어방

영된것을보았다. 또한내담자병은갑과동일한사안으로인터뷰에응하였다. 자신의모습

이방영되는것을허락하였지만, 모자이크처리가불충분하여지인들은충분히알아볼수있

을정도였던것을문제삼아한국방송공사의초상권침해행위를위원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7조

나. 쟁점

(1) 한국방송공사(KBS)가국가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2) 모자이크처리를전제로한다고해도개인의동의없이방송국에서거절한사람의

장면을 제작해 방영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만약 해당하는 개인이 비리혐의로 이

슈가된국회의원이라면같은논리가적용될수있는가?

(3) 위원회에진정하는방법외에다른구제방안여부

사례❸

정당의대표인김씨는지난총선과정에서K기업체로부터1억원의정치자금을받고선관

위에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내사를받았으며, 현재 그사건은 수사 진행 중이

다. 그런데, 검찰에서김씨에게출석요구서를발부한사실이언론에알려져김씨는검찰청정

문앞에서언론의카메라세례를받게되었다.

이에대해김씨는검찰이공소제기를하기도전에자신에대한수사정보를언론에알려서여

론몰이식수사를하고있다며, 담당검사를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로고소하는한편자

신이명예를훼손당했다는이유로담당검사와검찰총장, 대한민국을피고로하여손해배상을청

구하였다. 아울러검찰의피의사실공표로인하여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인사생활의비밀과자

유권을침해받았으며이는무죄추정의원리에도위반된다며위원회에진정을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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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헌법제17조, 제27조제4항, 형법제126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나. 쟁점

(1)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만

유명인에대한수사시에피의사실이공표되는경우가많은데, 이를사생활의비밀

과자유를침해하고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

(2) 국민의알권리와국회의원등공인의사생활의자유의충돌문제

(3) 이 사안에서 담당검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 명예훼손 수사 중에도 위원회 진

정조사가가능한지여부, 명예훼손에대한국가배상청구가인권위법상다른권

리구제절차에해당하는지여부

통신의비밀과자유

【헌법】제18조모든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

통신이란개인의의사를편지·전화전신등의수단을이용하여전달하는것을말

하며, 통신의자유란이러한수단을통해개인의의사를전달또는교환하는경우본

인의의사에반하여통신내용, 통신형태, 발신자·수신자등이공개되지아니할자유



헌법제18조통신의비밀과자유

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통신의비밀이일부제한되는것은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라는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다만미결수용자에대한서신검열이허용된다고하더라도통신의비밀을보호하려

는헌법정신에따라그검열은합리적인방법으로운용되어야하고검열에의한서신

수발의불허는엄격한기준에의하여야하며또서신내용의비밀은엄수되어야할것

인바, 교도관집무규칙제78조와재소자계호근무준칙제284조등은서신검열의기준

및 검열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제도하에서 운용되는

서신검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제한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서신중변호인과의서신은다른서신에비하여특

별한보호를받아야할것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취지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

야하는것이며, 이러한취지는접견의경우뿐만아니라변호인과미결수용자사이의

서신에도적용되어그비밀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다만미결수용자와변호인사이

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이

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어야하고둘째, 서신을통하여마약등소지금지품의반입

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벌법령에저촉되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

우가아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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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는 사생활의 비밀

과자유에의해보호되고, 대외적인표현의자유는언론·출판의자유에의해보호된

다는점에서통신의자유와구별된다. 

통신의자유도헌법제37조제2항의일반원칙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도청등을통해통신의자유를침해하는경우가증가하고추세에비추어통신비밀

보호법에서전기통신의감청등에대해엄격한절차를규정하여이를규제하고있다.

따라서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감청은일정한 범죄의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

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

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내지 제8조), 이에 위반한

불법검열이나 불법도청에 의해 수집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

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적법절차를 거쳐 수

집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의 내용도 그 목적이 되는 범죄수사나 징계, 또는 통신당

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다(통신비밀

보호법제12조).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은법원의허가없이도검사나사법경찰관, 정보수

사기관의장은전기통신사업자에게열람이나제출을요구할수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가.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1995. 7. 21. 92헌마144)

“미결수용자의서신에대한검열에있어서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구속

제도가 헌법 및 법률상 이미 용인되어 있는 이상, 미결수용자는 구속제도 자체가 가

지고있는일면의작용인사회적격리의점에있어외부와의자유로운교통과는상반

되는성질을가지고있으므로, 증거인멸이나도망을예방하고교도소내의질서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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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8조통신의비밀과자유

가. 관련 법령

헌법제18조, 제37조제2항, 통신비밀보호법제3조내지제6조, 제8조

나. 쟁점

(1) 경찰의전화감청이통신비밀보호법상의적법절차를준수하고있는지여부

(2) 사례와 같이 단순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긴급통신제한조치사유에 해

당하는지여부

사례❷

내담자D는절도죄로징역2년이확정되어교도소에서복역중인데가족들에게편지를보

내고싶어도교도소에서검열을한후교도소에서발송한편지라는표시를찍게되어있어어

린아들이자신이교도소에복역중인사실을알게될까봐가족들에게편지를보낼수가없으

며, 이는헌법제18조의통신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편지봉투및편지지에교

도소의검열을거쳤다는표시를하지말것을요구하고있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8조, 행형법제18조의2, 행형법시행령제62조, 제72조

계호근무규칙제250조,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제5조

나. 쟁점

(1) 수형자의서신검열표시가수형자의인격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인지여부

(2) 수형자의 서신검열 표시가 통신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여부

사례❸

내담자갑은을로부터사기로고소되어형사소송계속중(불구속) 이다. 을은갑과돈을갚

을 것을 독촉하는 전화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고 이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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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화통화의 비밀녹음(대법원 2002.10.8. 2002도123)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

(위법에는‘채록’이라고규정한다)하는것은여기의감청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따

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상대방모르게그대화내용을녹음한경우와마찬가지로통신비밀보호법제3

조제1항위반이되지아니한다), 제3자의경우는설령전화통화당사자일방의동의

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

활및통신의불가침을국민의기본권의하나로선언하고있는헌법규정과통신비밀

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는동법제3조제1항위반이된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사례❶

내담자갑은폭력조직칠성파의행동대원으로조직원들간의패싸움으로인해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지명수배중이었다. 경찰은영장을발부받지않고내담자의집전

화를감청, 내담자가집에들어올것이라는사실을포착, 집근처에서잠복근무를하다가집에

서나오는내담자를긴급체포하였다. 내담자갑은영장없이자신의집전화를감청한것은통

신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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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재판부가이를증거로채택하였다. 갑은재판부가자신의동의없이전화통화내용

을녹음한테이프를증거자료로채택한것은통신의자유를침해하는부당한행위로이의시

정을위하여진정하고자한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

나. 쟁점

(1) 이처럼당사자일방이상대방모르게전화통화를비밀녹음하여재판에증거로제

출하는행위가통신의자유에비추어허용될것인가?

(2) 만약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을의 동의를 얻어 전화를 감청한 경우는 어

떻겠는가?

(3) 법원의 증거채택 행위도 인권위에서 각하대상으로 하는‘법원의 재판’에 포함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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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자유

【헌법】제19조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

“양심이란어떤일의옳고그름을판단함에있어서그렇게행동하지아니하고는자신의인

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 헌재

1996.3.27)

양심은윤리적인측면이라는점에서종교적인측면의신앙, 논리적측면의사상과

구별된다. 내심의 자유 중 윤리적 성격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윤리적 양심설과 윤리

적, 도덕적 판단 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모든 내심의 자유를 의미

한다고 보는 사회적 양심설이 대립하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양심의 자유 내용으로

는형성, 유지, 실현의자유가있다. 

1. 양심의 자유(형성, 유지, 실현의 자유)

䤋양심형성의자유는사물의옳고그름을판단하는자유를말하며

䤋양심유지의자유는

1) 침묵의자유(이는묵비권, 증인의증언거부권, 취재원묵비권과는구별된다)

2) 양심추지의금지(따라서십자가밟기, 충성선언등은금지된다)

3) 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제당하지않을자유를말한다. 

(사죄광고의 경우 헌재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한다고 판시하

관·련·규·정

전기통신에해당하는전화통화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모르게통화내용을녹음(위

법에는‘채록’이라고규정한다)하는것은여기의감청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

이상대방모르게그대화내용을녹음한경우와마찬가지로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

1항 위반이되지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설령전화통화당사자일방의동의를받

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불가침을국민의기본권의하나로선언하고있는헌법규정과통신비밀의보호

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제1항위반이된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헌법제19조양심의자유

취고하고있으며, 병역법제88조 제1항제1호에서는현역입영을거부하는자를처벌

하는규정을두면서도양심적종교적병역거부자에대한아무런예외적조치를규정

하고 있지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게 아무런 제한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 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

는대신사상과양심의자유및종교의자유외에도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될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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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양심적 집총경우의 경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국기에대한경례거부를양심에반하는행동을강제당하지않을자유로인정하

고있다.)

䤋양심 실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의를 살

리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양심실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견해가있다. 

가. 양심적 결정의 자유(1998. 7.16. 96헌바35)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 형성의 자

유와양심적결정의자유는내심에머무는한절대적자유라고할수있지만, 양심실

현의자유는타인의기본권이나다른헌법적질서와저촉되는경우헌법제37조제2

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있는상대적자유라고할수있다”

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서울남부지원 2001고단 5819 사건)

“자기의사상이나양심또는종교적교리를이유로병역의무의이행을거부하는이

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있는 병역의 의무

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

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

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은 이와 같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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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❶

내담자는국립고등학교2학년으로서며칠전에학교에서친구로부터명품이아닌짝퉁(가

짜) 가방을매고다닌다고놀림을받자화가나서주먹질을하고말았다. 이로인해학생주임

으로부터엉덩이를5대맞고반성문10장을쓰라는얘기를들었다. 내담자는주먹질을한것

은잘못이지만, 친구가너무얄밉게약을올렸기때문에그친구를때린것에대해서는아무런

잘못도없다고생각되어반성문쓰기를거부하였다. 반성문제출을거부했다는이유로내담

자는화장실청소까지하게되었다. 내담자는학생에게체벌을하는것과무조건선생님이시

키면마음에도없는반성문을써야하는것이무슨소용이있는지의문이라면서이런경우양

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것이아니냐고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나. 쟁점

(1) 체벌이인권침해소지가있다면학교내에서어떤경우도체벌은금지되어야하는

가?(대법원은정당한목적과상당한방법하에서정당성을인정하고있다.)

(2) 학생이 반성문 쓰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지여부

(3) 교사의교육권과학생의양심의자유가충돌할경우의문제

(4) 국립고등학교교사의인권침해행위를위원회조사대상으로삼을수있는지문제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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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것이어야할뿐만아니라그와같은경우에도그체벌의방법과정도에는사회

관념상비난받지아니할객관적타당성이있지않으면안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46호 결의에서“종교적, 윤리적, 도덕적또는이와유사

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호소

하고, 이후동위원회에서는 1998년에이르기까지 4번에걸친결의에서양심적병역

거부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 근거를 두었다. 특히 1998년

77호결의에서징병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경우비전투적또는민간적임무를수

행하며징벌적성격을띠지않는대체복무제를실시하라고권고한바있다. 양심적병

역거부를하는사람들에게민간에서의대체복무또는군내에서의비무장복무를인정

하는국가로는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대만등25개국이있다.



헌법제20조종교의자유

가. 관련 법령

헌법제20조

나. 쟁점

(1) 매년사법시험시행일을일요일로정하는것이내담자가예배에참석할종교적행

위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있는지문제

(2) 내담자가자신이신봉하는종교에의해서다른종교를신봉하는사람들보다차별

받았다면서종교에의한차별을주장한다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

공복리등을위하여제한할수있는것으로서사법시험제1차시험과같은대규모응

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그 시험장소는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특별한방법이없고또한시험관리를위한 2,000여명의공무원이동원되어

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사정이있는바, 이러한사정을참작한다면피청구인이사법시험제1차시험시

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

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비례

의원칙에벗어난것으로볼수없고청구인의종교의자유의본질적내용을침해한

것으로볼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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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

【헌법】제20조①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②국교는인정되지아니하며, 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 중 특히 종교에 관한 것(예컨대 여호와

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등)은 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동시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침해에도

해당한다.

사례❶

내담자갑은공무원으로서사법시험을준비하고있던중시험날짜가일요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독실한 크리스챤인 내담자 갑은 신자로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일요일에실시되는승진시험이 자신의종교의자유를침해한다고 주장하며위원회에진정

하였다.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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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호주정부는종교와인권에대한법률시안을발표하여사회적으로논

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믿을 권리도 있고,

믿지않을권리도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말은누군가가다른사람에게자신의믿

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순수한 전도행위가“개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종교를 믿지

않을권리”를침해하는행위로간주될수도있음을의미한다. 또 누군가에게“예수님

이하느님께이르는유일한길”임을전할경우, 다른종교를믿는사람을모욕하거나

다른종교를존중하지않고차별하는행위로규정될수도있게된다. 

(2001.4.25. 매일선교소식)

‘하나님아래(Under God)’표현…종교의자유침해취지판결

䤎국기에대한맹세䤎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래(under God) 하나의 나라이며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이를위한자유와정의의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새크라멘토외곽에위치한엘크그로브의공립학교에다니고있는딸

을둔무신론자뉴다우는특정종교를보증하는위의‘국기에대한맹세’를공립학교

에서암송하는것은위헌이라며미국과의회, 캘리포니아주및 2개의교육구와그담

당자들을상대로소송제기했다.

2002년 7월 9일, 미국샌프란시스코소재제9 순회항소법원이 26일 미국의‘국기

에대한맹세’문장에들어있는‘하나님아래(under God)’라는구절이종교의자유

를침해한다는취지로위헌판결을내려파문을일으킨바있다.

순회항소법원앨프리드 T 굿윈주심판사는“현재성문화되어있는맹세조항은정

교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다. 특정 종교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

항으로무신론자들로하여금자신들이국가의완벽한성원이아닌아웃사이더라는느

낌을 갖게 하고, 지지자들만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 인사이더라고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판결이유를밝혔다.  (중앙일보)

집회결사·언론출판의자유

【헌법】제21조①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유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다. 
②언론·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청구할수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합하는 자유

를말한다. 언론과출판이개인적으로행해지는표현형태라면, 집회와결사는집단적

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이다. 1인 집회 또는 1인 시위는 집회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

기 때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언론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이란“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사상이나의견등이발표되기이전에예방적조치로서그내용을심사·선별하

여발표를사전에억제하는, 즉 허가받지아니한것의발표를금지하는제도”를말한

다고하며, 검열의판단기준으로①일반적으로허가를받기위한표현물의제출의무

②행정권이주체가된사전심사절차③허가를받지아니한의사표현의금지및심사

절차를관철할수있는강제수단의세가지를들고있다.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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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❶

내담자 갑은 고소인 을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로고소당하였다. 내담자갑은2001. 8. 29. 위고소사건과관련하여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의해긴급체포되었고, 같은해9. 1. 구속영장이발부되었다. 

내담자갑은피청구인에대하여공소제기전수사단계에서의수사기록중피의자신문조

서등피의자본인의진술서류에대하여열람, 등사하는것을허용해줄것을요구하였다. 그

러나갑은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제7호에의거, 청구인이현재범행을부인하고있으므로

수사상의기밀누설의우려가있다는등의사유로위신청에따른수사기록의열람과등사를

허가할수없음을통지받았다. 이에갑은자신의알권리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받

았다고위윈회에진정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21조, 제2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 제7조

나. 쟁점

(1)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등수사과정에서작성된모든기록은제한없이정보공개

청구권에의해서열람을청구할수있는지문제

(2) 검찰은‘수사상의기밀누설의우려’를들어열람·복사를거부하고있다. 수사상

필요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각호에서 정한 공개 제한사유에 해

당하는지여부

(3) 정보공개청구가거부당했을경우, 위원회진정외의구제방법은무엇인가? 

사례❷

내담자갑은○○교도소에서2003년7월출소하였다. 갑은교도소에있을당시2002년1월

경면회온가족에게교도시설에대한불만을토로하였는데, 이를이유로면회가끝난후교도관

에게뺨을한차례맞는폭행을당하였다. 또한그후에도작업장배치등에서불이익받은것을

진정하고자위원회에면전진정을신청하였다. 동년8월경위원회직원이○○교도소에와서

그와면담을하게되었다. 그러나당시교도관이가까운거리에있어서자신의상담내용을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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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열제도의 위헌성 (2001. 8. 30. 2000헌가9)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

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

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나. 수사기록 비공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3.3.27. 2000헌마47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

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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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되는것이두려워제대로말을하지못하여면전진정신청은인권침해구제에별다른도움

이되지못하였다. 이후만기출소한갑은의사표현의자유와신체의자유침해를이유로위원

회에자신을폭행한교도관의사과와면전진정방해의시정을구하는진정을제기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항, 제44조제1항,

민법제750조

나. 쟁점

(1) 교도관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제대로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 면전진정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침해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기본권의 침해로 보아

야할것인가?

(2) 2002년 1월 경의 교도관 폭행행위의 진정의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지여부

(3) 진정인이폭행한교도관의‘인간적인사과’만을강력히요구할경우위원회는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에 정한‘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서

교도관에게‘사과권고’를하는것이가능한가? 아래의헌법재판소결정례를그대

로적용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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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판결로서사죄광고를명하고이를강제집행하도록하는것은본인의본심에

반하여 사물의 시비와 선악의 판단을 회부에 표현하게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 소

정의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6조

(1958. 2.22. 법률 제471호)의“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헌법에위반된다.

학문·예술의자유

【헌법】제22조①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학문의자유는학문적활동에관하여공권력의간섭이나방해를받지아니하는자유

를말하고, 예술의자유는인간의창조적정신의표현인예술활동의보장을말한다. 학

문의자유중에서연구의자유는신앙이나양심의자유에준할정도로고도의헌법적보

장을받지만, 연구결과발표의자유나강학의자유등은최소한의제한을면할수없다. 

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1992.10.1. 92헌마68)

“헌법제31조 제4항이규정하고있는교육의자주성, 대학의자율성보장은대학에

대한 공권력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

할수있도록함으로써대학인으로하여금연구와교육을자유롭게하여진리탐구와

지도적인격의도야라는대학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

이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수단이자대학에부여된헌법상의기본권이다.”

관·련·규·정



헌법제22조학문·예술의자유

갑은징계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였고, 교육의내용과방법에대

한교사의결정권, 양심의자유침해를주장하며진정을제기했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10조, 제22조, 제31조,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78조, 제7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2조

나. 쟁점

(1) 내담자가주장하는‘교사의교육권’을헌법제22조의학문의자유의보호영역

에포함시킬수있는지여부

(2) 교사의교육권에대해교장과학부모회에서는일방적인교사개인의가치관주

입은 기본적인 공교육을 받아야할 학생의‘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즉, 학생은 아직 지식과 양심의 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가치관의

주입은위험하다는것이다. 양자의기본권주장은어떻게조화될수있겠는가?

(3) 국가정책과반대되는교사개인의양심의자유는수업시간에제한없이보장될

수있는지여부

(4) 행정심판중인사건은인권위법상의각하사유에해당되는가?

사례❸

내담자는우유회사의누드광고모델이다. 내담자는80여명의관객앞에서다른모델한명

과함께서로의몸에요쿠르트를뿌리는누드퍼포먼스를하였는데, 이것이문제가되어형법상

공연음란죄로기소, 유죄의판결을받았다. 내담자는회사홍보와관련하여이루어진행사지만

엄연히예술행위였으며, 판례상의음란성여부판단기준인“일반인의성욕을자극해성적흥분

을유발하고성적수치심을해한것”이명백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 어느정도가음란한지에

대한기준이없고, 성행위를묘사한것이아니라단지누드인채로관객들앞에섰다는것자체

만으로음란하다고본다면지나친예술의자유침해라고주장하였다. 또한내담자는판결에서

유죄를받은이유는퍼포먼스를우유회사의홍보차원에서이루어진상업성광고로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상업성광고를예술로인정하지않는것은인간의창작물에대한

차별이라는주장하였다. 내담자는음란성에대한기준이모호한현행판례상대법원에서도무

죄를받기가어렵지않겠느냐며, 이경우위원회조사대상에해당하는지문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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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❶

내담자갑은체세포배아복제를연구하는의사인데, 국회에서이와같은연구가인간의존

엄성에 반하므로 금지시켜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중이라는기사를보았다. 이에갑은자신의연구가중단될것을우려하여“생명공학발

전을위해이를허용해야하며맞춤의학시대에돌입한시점에배아복제를통한줄기세포연

구는필수적”이라고주장하면서학문의자유의침해를이유로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였다.

가. 관련 법령

헌법제22조

나. 쟁점

(1) 아직 공포되어 시행되지 않은, 법안 심사 중에 있는 법률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수있는지여부

(2) 체세포배아복제의금지가학문의자유의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

(3) 종교·사회단체의 경우“인간생명은 절대불가침이며 윤리적으로도 다른 것은 학

문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인간 존재 자체만은 학문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하여 헌법 제10조의‘인간의 존엄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

고있다. 

학문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의 충돌에 대한 우선 순위 판단에서 중심적 근

거가될수있는것은무엇인가? 

사례❷

내담자갑은서울에있는국립고등학교사회교사로재직하고있다. 갑은미국과이라크간

의전쟁이시작되는상황에서수업도중, 평소소신대로한국군대의파병을반대한다는설명

을하였다. 그런데이수업내용이국가정책에반한다는이유로문제가되어교장을로부터수

업내용변경을지시받게되었다. 교장은내담자갑이그의지시에도아랑곳하지않고이라크

전파병에관한수업을강행하려하자내담자갑의수업을중단시키고, 감봉처분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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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

헌법제22조, 형법제24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2조

나. 쟁점

(1) 내담자는우선공연음란죄의핵심적구성요건인‘음란성’이지나치게추상적이어

서법관의자의적판단이가능한위헌법률임을주장하고있다. 법률자체를대상

으로위원회에진정했을경우, 위원회가취할수있는조치는무엇인가?

(2) 누드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는 반면 누드인 채로 관객 앞에

서는것은상대적으로더욱음란한행위로간주되는문제의형평성여부. 

(3) 검찰과법원에서위행위는기본적으로제품홍보를위한상업성광고로서‘예술’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술의 자유 침해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논리의타당성여부. 

(4) 법원의재판에대한진정은각하대상에해당되지만, ‘음란성’개념에대한대법원

의정의가지나치게자의적이라는견해가있다. 구체적사안이아닌, 대법원의확

립된정의에대하여인권위법에서어떻게해석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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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소정의‘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

킨다고할것이고, 위죄는주관적으로성욕의흥분또는만족등의성적인목적이있

어야성립하는것은아니지만그행위의음란성에대한의미의인식이있으면족하다.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를당한경우

【인권위법】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
용을진정할수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
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대우하는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
정한사람을우대·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
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인권위법은 시민간 침해와는 달리, 사인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대

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사인에의한모든차별행위가조사대상에해당되는것

은아니며 18개의차별사유와3가지영역에해당해야조사대상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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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서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은 18개 사유와 3개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헌법 제11조

평등권침해로서조사대상이된다.

䤬 유엔헌장 제1조의 3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

언어또는종교에따른차별없이모든사람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존중을

촉진하고장려함에있어국제적협력을달성한다.

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그밖의견해, 민족적또는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지위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구별도없이이선언

에제시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나아가개인이속한나라나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

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아니된다.

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2조의 2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

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조의 1

1. 이 규약의각당사국은자국의영토내에있으며, 그관할권하에있는모든개인에

대하여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

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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䤬 차별 사유

예컨대‘학력’등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차별도 위원회 조사대상인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제2항 2호②에나열된 18개 사유로만제한해야할근거는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학력’등을제외시킬이유는없다. 

학설상으로는소위선천적신분설, 후천적신분설, 절충적인역사적신분설이대립

되고있다. 다수설과헌법재판소는“사회적신분이란사회에서장기간점하는지위로

서일정한사회적평가를수반하는것”을의미한다고하면서전과자, 변호사, 정부투

자기관의직원등을사회적신분에포함시켜후천적신분설의입장을택했다. 

신분제사회가아닌현대사회에서사회적신분이란후천적으로획득되는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맞으며,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의 18가지사유는열거규정이아닌예시규정으로폭넓게해석하는것이인권

위법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䤬 3가지 차별 영역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

- 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이용의영역에서의차별을문제삼는다.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이‘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0조

제2항은제30조제1항제2호의법인·단체또는사인간차별행위만을의미하는것이

며, 국가기관의차별행위는인권위법제30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받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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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2. 체약국은상황이적절한경우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그리고기타분야에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취하여이들에게완전하고평등한인권과기본적자유의향유를보장토록

한다. 이와같은조치는어떠한경우에도소기의목적이달성된후별개의상이한

인종집단에대한불평등또는별개의권리를존속시키는일을초래하여서는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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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존중하고확보할것을약속한다. 

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1, 2

1.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안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이 협

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아동이그의부모나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 ·사회

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

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한다.

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의 1, 2

1. 이 협약에서“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인정, 향유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지고

있는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우선권을부여하는행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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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Human Rights Act 제2조는이법의목적을“인종, 출신국가또는종

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 성적 지향, 결혼 여부, 가족상황, 장애 또는 사면된 전과

에근거한차별행위에의하여방해받지않고모든개인이사회구성원으로서부담하는

책임과의무에따라스스로이룰수있고또한이루기를바라는삶을실현할수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제2조에 포함한 사유를 금

지되는 차별사유로 다시 열거하고 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상품, 서비스, 시설

등의공급, 고용, 출판등이다(제4조내지제25조). 그리고제27조에서인권위원회의

기능은제2조에서열거한사유에근거한차별행위를조사하거나제도를개선하는것

으로제한하고있다. 

미국 시민권위원회는인종, 피부색, 종교, 성, 나이, 장애, 출신국적때문에일어나

는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미국의 법률을 검토하며 정보를 확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

로하고있다. 



긍정적인 밥

함민복

詩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됫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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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각하’라함은예비조사실시결과주로조사대상에해당되지않거나형식적인진정요

건이갖추어져있지않은것으로확인되어더이상조사를진행하지않는다는결정이다. 

사례❶

진정인은공무원재직시부터군사독재정권의문제에대하여자주언급한바있고䤇䤇䤇

정권시절OOO씨에게후원금10만원을보낸적이있었음. 진정인은이러한자신의평소소신

이나행동때문에군사정권은물론□□정권에이르기까지진정인의일거수일투족을미행,

감시하고있어인권침해를받고있다고주장함. 이에위원회에서미행과감시를시킨䤇䤇경

찰서서장등을조사해달라는진정.

⇒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 외에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의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각하처리 됨. 

‘기각’이란진정요건이갖추어졌기때문에조사를실시했지만, 진정내용이사실이

아니거나 침해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진정사건이 각하된 경우에 재진정을 할 수

있으나, 기각된사건의경우에는다시진정을하더라도각하사유에해당된다. 

사례❷

수용자갑은아토피성피부염이있어○○교도소의무과에치료를요구하였으나피부병

약이없다는이유로치료를해주지않고있다고진정하였음. 위원회에서조사한결과수용자

의 진정제기 후 치료거실에전방되어 피부 연고제 등을지급받아 치료하였고 ▽▽병원에서

알레르기성피부염진단을받아현재까지치료받는것으로확인되었음. 

⇒ 위 진정은 진정이 제기된 후 피부병 치료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별도의 구제조치
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어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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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제32조 (진정의 각하등)

【인권위법】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그진정을각하한다. 
1. 진정의내용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2. 진정의내용이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서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
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
결된경우.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형법제123조내지제125조의죄
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아니하다. 

6. 진정이익명또는가명으로제출된경우
7. 진정이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8. 진정인이진정을취하한경우
9. 위원회가기각한진정과동일한사실에관하여다시진정한경우
10. 진정의취지가당해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한법원의확정판결이나헌법재판

소의결정에반하는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진정을관계기관에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
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그처리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게된경우에는그진정을각하할수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
인에게권리를구제받는데필요한절차와조치에관하여조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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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

우반드시각하되는것은아니다. 예외적으로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

는 그러하다.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

요한의미가있는역사적사건등일가능성이많다. 상담과정에서조사가능여부

를판단할수없으므로내담자에게규정을충분히설명하도록한다.

3)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최초로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되

고있는경우는피해시점을현재로보아각하되지않을수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

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형법제123조 내지제125조의죄에해당

하는사건과동일한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1) 규정의취지

진정의원인된사실이란진정의직접대상이되는인권침해또는차별행위를말한

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재판, 수사, 기타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종료된경우의진정사건은각하된다. 이는법원, 수사기관의권한을보호하

고 다른 법적 구제 절차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단, 수사 중인 사

건 중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 ·진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지 사건이라면 예외

적으로조사가가능하다. 

2) 수사기관이란?

수사기관이란법률상수사의권한이인정되는국가기관을말하는데, 이에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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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제32조 제1항은‘~각하한다’고 함으로써,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행정기

관의판단여지가없이법에구속되는행위)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진정이각하사유

에해당한다면위원회는반드시각하하여야한다. 그러나위원회가진정에대한조사

를시작한후에진정각하사유가발생한경우는‘각하할수있다’고재량규정으로되

어있으므로판단의여지가있다(인권위법제32조제3항).

인권위법제30조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으면각하된다. 예컨대, 사인간인권침

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중 재산권침해(헌법 제23조- 국가 등이 토지수용 후

에보상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는각하사유에해당된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

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공소시효또는민사상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건으로서

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
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89헌마89결정 등).

1)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형사상 공소시효나 민사상 소멸시효도 모두 지

난경우인권위법상각하가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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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란? 

범죄인지란수사기관이고소·고발·자수이외의수사단서가있는경우에범죄혐

의가있다고판단하여수사를개시하는것을말하며, 입건이라고도한다. 예를들면,

진정, 범죄신고, 불심검문, 신문기사, 변사자 검시, 풍문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다.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 아니

라고소가있었고, 수사기관이이를수사한 바있으면인권위법제3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해당하지않으므로각하된다.

5) 소송취하후진정이가능한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개정

민사소송법제267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8조, 국가배상법제8조등). 따라서소송을

취하한후에위원회에진정하는것은가능하다. 이때각하기준시점은진정을제기하

는 당시이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진정 후에 소송을 취

하한다하여도진정은각하된다.

6) 고소를한내담자가고소를취소하면진정이가능한가?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여 고소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

으로 된다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

를 취소해도 위원회 진정은 각하된다. 강간죄 등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조건이므

로고소를취소하면수사진행은중단된다. 그러나친고죄가위원회진정과관련된경

우는거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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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가있다.

3) “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고 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란“인권

침해또는차별행위그자체를직접대상으로하여그효력을다툴수있는권리구제

절차로서다른법률에규정된것”에한정할수있을것이다.

내담자 중에는 이미 다른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된절차이기는하지만여기서말하는절차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경찰서청

문감사나 노동부 민원, 청와대 민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에위원회에동일사건을진정해도각하사유가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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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과사법경찰리로나뉜다.
사법경찰관은 경위(일선파출소장)이상의
경찰 직급을 말하는데,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일선경찰서장급), 경무관, 수사사무관,
수사서기관등이이에해당한다.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이다. 사법경찰리는 순경, 경장,
경사를 말하는 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
휘를받아수사를보조하는기관이다.

특수분야의수사를담당하는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해당하는자와그직무의범위는법률에의
하여정해진다. 
예를 들면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출입국관
리직에종사하는공무원, 정보수사요원,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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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
는것을목적으로하는과정.

䤎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상의 범
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에개입.

䤎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
송법등의엄격한절차적제한.

䤎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
요구.

䤎국가의 형벌권 행사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
을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
기로 종결되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
지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허용.

䤎인권침해 내용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
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범죄
혐의자처벌을목적으로하지않음.

䤎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통해 분쟁의 평화
적 해결을 시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
고와 조정,법률구조 등의 비강제적 방법
으로 피해자에게“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값싼”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
이목적.

䤎법원의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분
쟁해결 절차 또는 권리구제절차를 보완하
는추가적인권리구제절차를제공.

䤎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예방할 수 없게
한원인을찾아서법과제도, 정책과관행
의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구제 과정에
서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침
해를사전에예방.

䤎개별피해자의사건을조사.

䤎내용적절차적제한완화: 증거방법및정
도완화.

【헌법】 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여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
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 1995.12.29>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

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에는7년이하의징역과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②전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
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형사피의자또는기타사람에대
하여폭행또는가혹한행위를가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과 10년 이하의자격정
지에처한다.

䤬형사소송법규정
제249조 (공소시효의기간) ①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7년
4. 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5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

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3년
6. 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2년
7. 장기5년 미만의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벌금, 구류, 과료 또는몰수에해당하

는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 15년을경과하면
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䤬상담시에공소시효가문제되는범죄
→상담시에주로공무원이범할수있는범죄의공소시효가문제됨.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제122조직무유기죄3년
제123조타인의권리행사방해죄5년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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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수공무원의폭행가혹행위죄5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3년
제127조공무상비밀의누설죄3년
제128조선거방해죄7년
제129조제1항단순수뢰죄5년, 제2항사전수뢰죄3년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죄5년
제131조제1항및제2항뇌물후부정처사죄7년, 3항사후뇌물죄5년
제132조알선수뢰죄3년
제133조증뇌물전달죄5년

◎문서에관한죄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등의위조, 변조등의동사용죄7년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등의작성및동행사죄5년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위조, 변작죄및동행사죄5년

◎기타주요범죄
제250조살인죄 15년
제257조제1항상해죄5년
제260조제1항폭행죄3년
제266조과실치상죄3년
제267조과실치사죄3년
제267조제1항체포감금죄5년
제283조제1항협박죄3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3년
제321조주거·신체수색죄3년

䤬민사상시효

민법상 소멸시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담시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다.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이법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
는민법의규정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소멸시효에대해민법규정이적용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
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에도전항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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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했거나

알고있는제3자(개인및단체)도피해자를대신해서진정할수있습니다. 이점이피

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는 피해자의 승낙

이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

원회가조사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뜻을명백히밝힌경우에는위원회가더이상

조사할수없고인권위법제32조에의해진정을각하하게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정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또

는 대표자)은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인이 구두로 대리인 또

는대표자를선임하여접수담당자가조서에그진술을기재한경우에는문서를제출

하지않아도무방합니다. 또한단체가진정할경우에는대표자명의로진정해야합니

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제12조참조)

여러사람들이동일한피진정인을대상으로같은내용의진정을하는경우진정인들

은대표자를선정하여진정할수있습니다. 진정인들이대표자를선정하지않고진정

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이 여

러명일경우는진정서의피진정인란에모두기입해야합니다.

진정인이나피해자가정확하지않으면진정이접수되더라도피해사실을조사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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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방법

꼭그런것은아닙니다. 진정하시고자하는내용과진정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와피진정인을정확히기재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진정서양식을이용하

시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빠지면 진정을 처리할 수 없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되도록진정서양식을이용하실것을권합니다. 진정서양식은위원회홈

페이지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

페이지→진정상담실→진정상담안내→진정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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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의

해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 인권위법 제30조의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

행정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문제가 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기관도 이에 해당합니다. 인권위법

제4조에서 말하는 국민 역시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인권위 조

사대상에해당됩니다. 

⑤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가의 국가기관으로부

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 이 경우는 해당국가에 대한 주권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

회의조사대상으로보기어렵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 사건에는 각각의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담당자 등이 표시

된‘접수증명원’을우편등으로보내드립니다. 직접방문하여진정을접수하신분에

게는 접수 즉시‘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

진정의경우도마찬가지로직접접수증명원을교부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처리기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인이

이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고 있

습니다.

접수증명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2125-9810,9818) 혹은 전문상담원(서울·경기

1331, 그 외 지역은 지역번호 +1331)에게 문의하시면 조사 담당자를 알려드리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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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제할수없습니다. 따라서이름을밝히지않은채혹은가명으로접수된진정은

인권위법제32조에서규정한각하사유에해당되므로반드시실명으로진정을접수하

여야합니다.

인권위법제4조에서는“대한민국국민과대한민국의영역안에있는외국인”을인권

위법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다섯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

해볼수있습니다. 

①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인권위법제4조에해당되어진정할수있습니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대사관 등)에 의

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위원회는인권위법제4조에서말하는“영역”을영토의개념이아니라“관할권”

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

권을침해당한경우외국인이대한민국영토안에거주하든영토밖에거주하

든위원회에진정할수있습니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 국가기관(미국 대사관 등)에 의해 인

권침해를 당한 경우

⇒ 이 경우는 인권위법 제4조에 의해 진정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진정인의 자

격에는문제가없으나, 외국대사관이등이인권위법제30조(조사대상)의‘국가

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가됩니다. 위원회는‘국가기관이란개인에대

하여우월적지위에있는권력기관의공권력행사또는그에준하는지위에있

는기관까지포함한다고보면대한민국의국가기관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영

역 안에 있는 외국의 국가기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이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제34조규정(외교관은국가, 지방또는지

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을 근거로

동 협약이 인권위법 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물적 부담금(과태료)

을납부하지않을경우이를강제할방법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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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결정입니다. 반면에 기각은 요건이 갖추어

져진정사건을조사한결과침해내용이사실이아니거나침해된내용이위원회의조

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

입니다. 

진정사건이 각하된 경우에 재진정을 할 수 있으나, 기각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진

정을하더라도각하사유에해당됩니다. 

위원회는국가기관의업무수행과관련한인권침해를다루지만, 예외적으로법원·헌

법재판소의재판과국회의입법은대상으로하지않습니다. 따라서법원의판결자체

는위원회의조사대상이되지않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22조까지 규정된 기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으

로 삼고 있으며 다만 그 외의 기본권 침해 즉, 선거권, 청원권, 노동3권 등과 관련하

여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인권위법제25조의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권고

기능을통해접근할수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인에 의한 것일지라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

는 사안은 조사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위법은 18개의 차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

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을이유로고

용관계, 재화이용, 교육시설이용등세가지영역에서특정한사람을우대·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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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당자에게사건처리경과등궁금하신내용을문의하실수있습니다.

현행 인권위법은 제19조, 제25조, 제44조에서“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및그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또는의견의표명”을인권위의중요한업

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진정의 경우, 개인적인 침해사실이 없는 경

우는인권위법제30조제1항에의해각하되거나, 국회의입법을문제삼는경우가되

어인권위법제30조제1항제1호에의해각하되는경우가있지만위원회에서권고가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정책국에이관하거나조사국에서인용하여처리합니다.

하나의예로‘북파공작원양성과정에서야기된인권유린에관한진상조사및관련자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되어 진정 자체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

호및제5호에해당되어각하의결되었으나위원회는국회의장과국방부장관에게북

파공작원의실체인정과명예회복, 보상문제등을포함한특별법제정을권고한바있

습니다. 

위원회에진정, 진술, 증언, 자료등을제출했거나답변했다는이유로해고, 전보, 징

계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권위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러한일이발생한다면언제든지위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제가시정될수있

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각하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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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

습니다. 

인권침해나차별행위가일어난날로부터 1년이상의기간이경과한사건은각하사유

에해당하지만공소시효또는민사상시효가완성되지않은사건으로서위원회가조

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기

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제도 등에 따라 민

사상시효도사안별로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발생한지 1년이지난사건

이라고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미인가 시설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문조사나 진정에 의한 조

사는 불가합니다만 위원회가 실태조사, 기획조사, 정책 권고 등을 통하여 미인가 시

설의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여시정을위한노력을할수있습니다. 

조사·구제방법

경찰, 검찰의수사는수사기관이범죄를밝혀혐의자를처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과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조사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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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의한차별은사인에의한차별과달리 18개사유, 세 가지영역과관계없

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됩니다.

진정의 원인된 사실, 즉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정이 가능하나 예

외적으로법원·헌법재판소의재판이나경찰·검찰의수사또는법률에따른구제절

차가진행중인경우, 또는종결된경우에는인권위법제32조에의거, 각하사유에해

당됩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다

음과같습니다.

1) 검찰의불기소처분에대해서검찰항고·재항고, 헌법소원을거친경우

2) 경찰등의폭행·가혹행위에대해서이미고소한경우

(고소를취하한경우라도수사가종결되는것은아니므로진정은각하됩니다)

3) 소송을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

한 후에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후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진정을접수할당시소송한상태였으므로진정각하사유에해당됩니다.

4) 경찰의청문감사관제도, 검찰에의진정, 타행정부서에민원제기, 국민고충처

리위원회 민원 등 각종 민원은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제기여부와관계없이위원회의진정이가능합니다. 

5)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그 내용이 미흡

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

에서본인권침해범죄행위에대하여수사기관의인지에의해서가아니라피해자

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 진행 중 혹 종결된

경우에는위원회가조사하는것이불가능합니다.

인권위원회에진정을접수한후에그진정과동일한사안에대해피해자가수사기관

에진정또는고소하여수사가개시된경우위원회는해당사건을수사기관에이송해

야합니다(인권위법제33조제2항). 그러나위원회에서진정을접수한후에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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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진술서 혹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나 사실 조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 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우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

다.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손해배상그밖의필요한구제조치등의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원위원

회에서피해자구제를위한조치를의결하게됩니다.

위원회가진정을조사한결과인권침해가일어났다고판단할때에는피진정인, 그소

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

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

의재발방지를위한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시정또는개선을권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

해자를위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그밖의기관에법률구조를요청할수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검찰총장에게그내용을고발할수있습니다.

접수된 진정이 최종 의결되기 이전이라도,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에직권으

로피진정인, 그소속기관등의장에게다음과같은조치를권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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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는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

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 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쉽게

접근할수있고, 신속하며값싼”구제절차를제공한다는점에서‘수사’와는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인권침해에대해아직위원회진정과고소중아무것도선택

하지 않은 경우에 양자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

다. 예컨대 경찰의 폭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결정은 강제력을

가지므로피해자의구제에효과적이나경찰에대한검찰의수사의지등일반인이갖

고있는신뢰성등이문제가될수있습니다. 

반면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대한조사는중요한업무입니다. 그러나결정에강제력이없어피진정인스스

로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전문상담원과신중하게의견을나누시어가장최선의방법을찾는것이필요

합니다. 더불어주의하실것은위원회진정을생각하면서다른구제절차를이용할기

회를놓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피해자본인이므로사실관계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조사담당자가피해자의출

석을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모든 진정 사건은 예비 조사를 거치며 이 결과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의 승인을 거쳐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진정

사건을관계기관에이송할수도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혹은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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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진정서와첨부서류는반환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진정을취하한경

우, 진정인이제출한문서또는물건의반환을요청하면위원회는이를반환할수있

습니다.

수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우편, 팩

스, 이메일로할수있습니다. 다만위원회에서누가보낸문서인지를확인할수있도

록접수번호및연락처를기재하셔서보내주셔야합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도 포함

됩니다)를제출하거나위원회직원등에게구술로진정의취하의사를표시하여직원

등이진정인의서명을받아대리로작성한진정취하조서로대신할수있습니다. 진

정인이서면으로취하하지않고전화로취하의사를밝힌경우에는담당직원의전화

통화보고서를취하서로대신할수있습니다. 

진정에대한조사·조정및심의는비공개로진행되는것이원칙이지만, 필요한경

우 위원회는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가

제한되거나개인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사및조정의내용

과처리결과, 관계기관등에대한권고와관계기관이취한조치등을공표할수있습

니다. 

위원회조사업무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습니다

1. 진정조사 : 진정을접수하여행하는통상적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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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식, 피복등의제공

△장소, 시설, 자료등에대한실질조사및감정또는다른기관이하는검증및감정에

대한참여

△시설수용자의구금또는수용장소의변경

△인권침해행위의중지

△인권침해를일으키고있다고판단되는공무원등의직무로부터의배제

△그밖에피해자의생명, 신체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또한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또는관계인등의생명및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회복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관계인및그소속기관등의장에게그조치를권고할수있습니다. 인권위

법제60조에서는위와같이위원회가취하는조치를방해한자에대해서는 1년이하

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긴급조치의필요

성여부에대한판단은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

진정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건심의의 객관성을 위해서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

회의 의결로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등

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데 진정인이 이 회의에 참가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

가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진정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위원회에 진정사건 기록, 의결서, 조정조서 등을 열람·

복사등을청구할수있습니다. 진정관계자가자료의복사를원할경우그허가여부

에대한판단은위원회위원장이결정합니다. 위원회는관련자료의복사등에대하여

수수료를징수할수있습니다.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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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같은책28p~33p 참조).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및그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및소년

분류심사원

2.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사용하는시설

3.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및헌병대영창포함)

4. 외국인보호소

5. 다수인보호시설

다수인보호시설이란다음과같은시설을말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

원시설및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

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

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보호및재활을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

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 제1호 및제2호의규정에의한

양로시설및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 제1호 및제2호의규정에의한

노인요양시설및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규정에의한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및자립자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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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조사(법제30조제3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이하‘조사

구제규칙’』제38조) : 진정이없는경우에도인권침해에대한상당한근거가있

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는 조사(다만, 피

해자의의사에반하여할수없음), 의결후 14일 이내에혐의자에게‘직권조사

통보서’송부하고소위원회는주심위원을선정, 조사국에배정하여조사함.

3. 방문조사(위원회법 제24조) :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하는 조사(시설의 형태 및 운영실태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등), 조사의주체는인권위원이지만소속직원및전문가에게구체적인사

항을특정하여조사를위임할수있음. 

4. 실태조사(위원회법 제19조 제4호) : 진정과 관계없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의

자료로활용함.

5. 기타법규에규정된조사

- 실지조사(위원회법 제36조)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방법의 하나로서 진정사

항 관련 장소나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 등을 제출

받아조사함.

- 예비조사(조사구제규칙제19조) : 사건기록을송부받은조사국장이각하사유

또는이송사유가있는지의여부를조사하는것, 각하사유있으면조사없이소

위원회상정함.(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4호단서및제5호단서의경우제외)

- 추가조사(위 규칙 제25조) : 소위원회가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

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조사, 주심위원 또는

조사담당자가행하고‘추가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소위원회에보고함.

구금·보호시설수용자의진정방법

인권위법에규정된구금·보호시설이란다음과같은시설을뜻합니다(관련시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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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받은자가갱생보호사업을위하여설치한시설(수용시설을갖추고있는

것에한함)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도 서면, 면전,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소속

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

출은 인권위법에 보장된 권리로써 진정을 불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의수용자가위원회위원또는소속직원과대면한상태에서진정하

기를원하는경우, 위원회에서그시설을방문, 수용자와면담한후진정접수하는것

을 면전진정이라고 합니다.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해당 수용시설의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가능한

빠른시일안에해당시설을직접방문하여진정을접수합니다. 

면전진정을누구나다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구금·보호시설에수용되어있는

수용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전진정 제도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구

금·보호시설수용자들이가급적일반인과동일하게자유로운상태에서진정권을행

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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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호주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구금시설내의 계구사용 결정

성별에 의한 고용 차별 결정

삼청교육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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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구·검토하면서다음과같은절차를거쳤습니다.

가. 2001.11.30. 국회의장및국회정보위원회에공청회등신중한절차에따라

이법안을심의하도록권고

나. 2001.12.6. 이법안을발의한국가정보원의실무책임자로부터의견청취

다. 2001.12.7. 청문회를열어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

라당, 대한변호사협회및시민단체와학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

라. 한국헌법학회및국제인권법학회의의견조회

6. 위와 같은 연구·검토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조회를 거쳐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니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정부가이법안을제안한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무차별·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기존의대응체제로는테러에효율적·체계적으로대처하기어려우므로테러

대책기구의구성, 테러의예방, 테러사건의발생에따른구조활동, 테러범죄에대

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안제안이유).

8. 법안은 먼저“테러”및“테러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었으며 테러범죄혐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테러자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

원을중심으로테러대책기구를설치한다음테러에대한진압등을위하여수사권

은물론군병력과특수부대에대한통제권을부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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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1. 국가정보원이발의한테러방지법안(이하“법안”)이 2001.11.28. 정부에의하여국

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61251호로 심의를 받고 있습

니다. 

2. 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 대책

기구의구성, 테러의예방, 테러사건의발생에따른구조활동, 테러범죄에대한수

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

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법안제1조). 

3. 이 법안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발생에따른구조활동, 테러범죄에대한수사및처벌”역시인간의존

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에직접또는간접으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

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말하는“(제정과정 중에 있는) 인

권에관한법령안”에해당한다는데의문의여지가없습니다. 

5.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에따른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이법안

을심의하고있는국회에이법안에대한의견을표명하기로하고이법안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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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테러의예방과수사, 처벌을위한입법및사법적조치.

여섯째, 경찰과행형기관의테러대책능력강화.

일곱째,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교환·조기경보체제의

구축등정보관련조치.

12. 앞서 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373(2001)은 테러행위에 대하여 각 국에

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첫째, 테러행위에대한자금조달을예방하고진압하기위한조치.

둘째,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다른 나라와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

공하는조치; 테러행위에대한비호금지; 테러행위자등의이동저지.

셋째,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의

비준및이행.

13. 테러의예방과진압, 수사와처벌을위한국가의조치는필연적으로그대상이되

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

며, 그과정에서인권을침해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 특히유엔의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E/CN.4/Sub.2/1999/27, 7 June 1999, para.

24)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과도한물리력을사용하여인권을침해하게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습

니다. 때로는 테러를 저지르는 측에서 국가의 과민한 반응과 인권침해를 일으키

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러와 인권침해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여 대

규모인권침해를야기하는경우도드물지않습니다. 

14.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국가의대테러대책은국제

인권법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거듭 선언한 것처럼(Commission

resolution 2000/30; 2001/37) 국가는테러행위를예방하고진압하며처벌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국제규약”)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실체적 및 절

차적인권을보장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국제규약제2조제1항은규약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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䤬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9. 1999.12.17. 유엔총회의 결의(54/164)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

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2001.9.11.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

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1373)가 규정한 바

와같이대량살상을수반하는일련의테러행위는유엔헌장에규정한바, 국제평화

와안전에대한위협을구성하고있습니다. 

10. 국가는이와같은테러행위를예방하고테러행위를진압하며테러행위로인한피

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할책임이있습니다. 

11. 테러행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은 단지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

관및군대를통하여이를처벌또는진압하는것에한정해서는안됩니다. 마약통

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UN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의 테러예방국(The Terrorism Prevention Branch)에 의하면테러

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체계적·종

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습니다.

첫째,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

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등정치적조치.

둘째, 고용의 확대·차별방지를 위한 제도도입·빈곤퇴치 정책·테러행위에

대한자금조달수단의차단등과같은사회경제적조치.

셋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과 교육·불만집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테러반대켐페인과같은심리·교육적조치.

넷째, 테러행위를진압하기위한군사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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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영국의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에 관하여 검토한 젤리코

보고서 (Jellicoe Report on the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76)는테러방지법과같은법률이

정당화되기위해서는①그법률이실효적일것, ②그법률의목적이일반법률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을 것, ③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④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장치를 완비할

것의조건이갖추어져야만한다고하고있는바, 위원회가검토하는이법안역시

이상과같은조건을충족하고있어야만입법이정당화될수있을것입니다.

䤬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

17. 이 법안의제정필요성을검토하기위하여반드시고려해야할것은테러대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정·정보·경찰·형사사법 및 군사에 관한 국내법

과제도의현황입니다.

18. 관련법령에의하면, 치안의유지및범죄에대한수사와기소를통하여테러행위

를예방하고수사·진압및처벌하는일반적기능을가진경찰과검찰외에다음

과같이다양한국가기관이테러대책을수립·집행할책임과권한을가지고있습

니다. 

가. 대검찰청(공안부 공안기획관) : 국제테러범죄조직과 연계된 위해 사범 및

방해책동의사전차단

나. 법무부(출입국관리국) : 출입국관련대테러및경호안전대책지원

다. 건설교통부(항공국) : 항공기의피납방지대책및대테러예방대책수립

라. 관세청(조사감시국) : 총기류·폭발물등테러관련물품의반입방지

마.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 : 해상에서의테러예방및진압

바. 경찰청(경찰특공대) : 테러예방및진압대책의수립·지도

사. 국가정보원 : 테러조직에관한국내외의정보수집·작성및배포

1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월드컵대회를 위

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그위원장은국가정보원장이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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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대하여그관할권하에있는모든개인에대하여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

국제규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존중하고확보할의무를부과하고, 제2항은“현

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

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위하여자국의헌법상의절차및이규약의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

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사람에대하여, 그러한침해가공무집행중인자에의하여자행된것이

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하고(a),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

인에대하여, 권한있는사법, 행정또는입법당국또는당해국가의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

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며(b),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이를집행할것을확보할의무(c)를부과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국가는대

테러대책의수립에서부터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첫째, 불합리한차별

을해서는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모든조치를통하여국제인권법에정

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중심으로한효과적인구제조치를제공할의무가있습니다. 

15. 다시말하면테러행위와관련된국가의책임과의무는적극적인측면과소극적인

측면에걸쳐다양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이두가지측면모두에걸쳐국내법

은물론국제법에의한규제를받고있습니다. 먼저적극적인측면은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처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의 입법·사법·행정권의 행사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정한바에따라인권을보장하고, 인권이침해된경우효과적인구제조치를제공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의 대 테러대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됩니다. 

16.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선진 각국이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원칙 또는 조건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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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

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

상)의 죄;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항공기운항안전법 제

11조(항공기운항 저해죄)의 죄;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자에 대한 벌칙)

의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벌칙)의죄; 원자력법제115조(벌칙)의죄; 전

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 등에서 이

미규정하고있는바와같습니다. 

2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테러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수익

의 은닉, 가장, 수수 등을 적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

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역시 테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추적하여

처벌할수있게하기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을설치하는등테러행위자나단체의

자금을차단하기위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 

24. 범죄인인도법은위에서본모든종류의테러범죄에대하여외국으로부터범죄인

의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인도심사절차를 거쳐 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테러행위자의수사와처벌을위한국제협력체제를건설하고있습니다. 

25. 이상에서본바와같이현행법과제도는테러행위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배포

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

문적기능을부여하고있을뿐아니라, 중대한테러사태에대비하여군을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

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사법

들은다양한종류의테러행위를범죄로규정하여형사처벌하게하면서테러행위

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

을봉쇄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있을뿐아니라국제협력을위한제도로마련

하고있습니다.

26.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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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편군대도관련법령에의하여테러의예방과진압을위하여필요한기능을수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국군기무사령부는군사보안및군방첩에관한사항, 군사법원법제44조제

2호에규정된범죄의수사에관한사항과군및군과관련이있는첩보의수집·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테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권한을 가

지고있습니다(국군기무사령부령제1조). 

21. 통합방위법(1997. 1. 13. 법률 제5264호)은 이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테러

행위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는“통합방위사태”에대응하기위하여군과경찰,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일정한범위의직장등국가의

모든“방위요소”를통합하여관리할수있도록체제를구축하고권한을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적으로는중앙통합방위협의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직장통합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시에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을 설

치하게 하고(제8저, 제9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 지상, 해상, 공중에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제13조), 통제구역 설정(제14조), 대피명령

(제15조), 국가중요시설의경비·보안및방호(제15조의 2), 보도통제(제16조), 취

약지역관리(제17조), 검문소의 운영(제17조의 2)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

고있습니다. 특히거동수상자를검문·검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을뿐아

니라필요시동행요구권을행사할수있게하는등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

습니다(제13조제4항및시행령제19조). 

22. 또한테러행위를처벌하기위한기존의형사법역시다수가존재합니다. 각종테

러를범한자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

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형법 제

107조(외국원수에대한폭행등), 제108조(외국사절에대한폭행등), 제136조(공

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과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방류), 제173

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

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

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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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따라서위원회는다음과같은문제의식에근거하여이법안을평가하였습니다.

첫째, 법안제정이유의타당성

①이법안이예정하고있는테러의발생가능성이어느정도인가?

②테러에대응하기위한기존의법체제가테러에효율적·체계적으로대처하

는데어떤문제점을가지고있는가? 

③이법안은테러행위를예방, 진압및처벌함으로써모든사람의생명과신체

의안전및재산을보호하는국가의의무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가?

둘째, 법집행과정의인권보장

④테러대책의수립과집행과정에서인권을보장하고인권침해를일으키지않

도록충분한예방조치가마련되어있는가?

⑤인권침해에대하여충분한구제조치를제공하고있는가? 

䤬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규정

29. 이법안은“테러”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바, 이법안에의한테러가되기위해서

는 첫째,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둘째,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셋째,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넷째,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섯째, 국가안

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1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에대한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의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등교통수단의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그밖의무기에의한무차별한인명살상또는이를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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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보호하고침해된인권을구제하기위한국내법과제도는전반적으로국제

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

째, 경찰력의행사가전반적으로과도하여국제인권규범에위반되며, 둘째, 범죄

피의자에대한구속수사기간이지나치게장기간이고, 셋째, 범죄수사과정에서변

호인접견권의보장등피의자의인권보호장치가미흡하며, 넷째, 국가보안법등

국제인권조약이보장한인권을침해하는내용들이포함된형사법이다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설치된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의견(CCPR/C/79/Add.6, 25

September 1992; CCPR/C/79/Add.114, 1 November 199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의하여 설치된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등의 국제기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

한 후 발표한 의견(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Republic

of Korea. 30/05/96. CAT/C/32/Add. 1)들에서인정된바있습니다. 따라서한

국정부는이러한권고에따라국내법과제도, 관행을국제인권조약이정한수준

으로개선할책임을부담하고있습니다. 

䤬 테러방지법(안)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원칙과 전제

27. 앞에서본바와같이국가인권위원회법은위원회로하여금“인권에관한법령(입

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임무를 부여하면서(제19조

제1호), “인권”의 개념에 관하여“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제2조 제1호). 따라서위원

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국제관습법”을토대로하여이법안을평가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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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34. 테러단체에관한규정은더욱막연하고포괄적이어서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정

면으로위반된다고평가하지않을수없습니다. 법안은테러단체에관하여“설립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집단을말한다”고하고있는데, 먼저“설립목적을불문”한다는요건은테러

단체의범위를한정하는것이아니라그반대로모든종류의단체에다적용될수

있도록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구성요건 역시 애매하고 막연하여

자의적인 확장해석이 불가피합니다. “구성원”이란 어떤 지위와 직책, 역할을 하

는 사람을 말하는지, 그는 언제 그 구성원이되었을 것을요구하는지, 그가 저지

르는 테러행위는 그 단체의 조직적 의사결정의 산물일 것을 요구하는지, 조직적

의사결정이 없이 개인적인 결단에 의하여 저질러져도 무방한지 불분명합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친 테러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결사”또는“집단”이라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가진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

렵습니다. 테러단체의개념을이처럼포괄적으로규정한다음테러단체를구성하

거나구성원으로가입한경우사형에서부터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는것

은죄형법정주의에위반한자의적이고과도한형벌권의행사라고평가하지않을

수없습니다. 

35. 이법안의개념규정을그대로적용할경우예컨대, 친목을도모하기위한사적결

사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특정 개인이 그 결사체의 의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판

단에따라이법안에서정한“테러행위”를“지속적으로”행할경우그단체는“테

러단체”로 규정되고 그 단체의 대표와 간부들은 법안 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가혹한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다는결과가됩니다. 

36. 한편 법안 제5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테러단체”의 활동은 대테러센터에 의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대상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법 제19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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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

질의누출·살포또는이를이용한위협

30. 이 법안은또“테러단체”에관하여“설립목적의여하를불문하고그구성원이지

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

조제2호) 테러단체의수괴는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하는등테

러단체의구성·가입및가입지원과가입권유등의행위를처벌하고있습니다(제

19조). 

31. 이 법안의가장큰특징은국제사회의오랜연구와논쟁에도불구하고여전히합

의된개념규정에실패하고있는테러행위에대하여포괄적인정의를내리고있다

는점입니다. 그러나이법안은사회정책적인법안이아니라테러행위및테러단

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구성요건을엄격하게한정하여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그내용이불확정적일

뿐아니라본질적으로불법적인요소를가지고있지않은정치, 사회학적요소를

도입함으로써오히려그내용을더욱불명확하게만들고있습니다. 

32. 이 법안의 테러에 대한 정의가운데 제2조 제1호 각 목의 객관적 행위유형 및 결

과를제외한요소들, 특히“정치적·종교적·이념적또는민족적목적”과“그목

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라는 요소는 범죄의

지표로 삼을 만한 아무런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를 한정할

수있는구성요건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또한행위의결과로제시된“국가안보

또는외교관계에영향을미치거나중대한사회적불안을야기”한다는것역시불

확정하고 모호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조항에서“국가안보”, “외교관계”, “영향”, “중대한”, “사회적불안”등의모든

용어가죄형법정주의의요구에따라명확하게개념규정을할수없는것들입니다. 

33. 이처럼 이 법안은 목적과 동기, 행위의 실행과정, 그리고 행위유형과 결과의 측

면에서테러의개념을규정하고있으나이개념규정들은여전히모호하여집행기

관에의한자의적인해석및적용의위험을피하기어렵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조항은헌법과국제인권법에위반한다는의심이제기되는조항이라고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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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기됩니다. 특히이조항은제21조에규정된테러범죄의미신고죄에대한처

벌 규정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허위사

실”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

면미신고죄에해당하는경우가생길가능성도부정할수없습니다. 

䤬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절차법적 조항들

40. 대테러센터의 공무원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외국인에대하여“그소재지·국내체류동향등”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

하여는대테러센터의장또는경찰청장이법무부장관에게출국조치를하도록요

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

여주관적으로“테러와관련되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이유만

으로 실질적인 감시·사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제의 가능성을 배제한 가운

데인권침해가능성이매우높다고하겠습니다. 

41. 법안제11조후반부에규정한외국인의출국조치요청제도역시문제점을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항은 미국(USA Patriot Act)이나 영국의 유사한 법(Anti-

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들과 달리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절

차및그대상이되는외국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구제절차를전혀마련하지

않고있어자의적인권력행사와인권침해가일어날가능성을내포하고있습니다.

이 조항에의하면첫째, 출국조치의요청이전에그외국인을구금(출입국관리법

상의표현으로는“보호”)할 수있는지, 둘째, 구금할수있다면어떠한절차를밟

아야하며구금여부를누가결정하는지, 셋째, 구금조치에불복하는경우구제절

차는무엇인지, 넷째, 법무부장관이출국(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강제퇴거”)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상의 강

제퇴거에적용되는절차를준용하는지), 다섯째, 법무부장관이관련외국인의강

제퇴거를 결정할 경우 사법심사 등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않고있는바, 이는결국인권침해로이어질가능성이

매우높다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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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관하여아무런규정도두지않고있습니다. 결국이법에따라대테러

활동을수행하는대테러센터의공무원들의자의적인판단에따라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의대상이됨으로써그구성원들의인권이침해될가능성을안고있

습니다. 그런 반면, 테러단체로 지목되어 대테러센터의 활동대상이 된 대상자들

의경우그에대한불복절차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아인권침해에대한구제조

치를제공하여야한다는국제인권법에위반하고있습니다. 

䤬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실체법적 조항들

37. 법안 제17조가 규정한 테러행위들은 기존 법률, 즉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

시설보호법등의규정에의해이미범죄로규정되어형사처벌하는행위들로서이

법안은그형을가중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기존의법률에의하여이미형사처벌

하는일련의행위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이유가무엇인지를이해하기어렵습니

다. 이 법안이정당성을가지려면기존형벌법규의법정형이범죄의질에비하여

너무낮을뿐아니라, 그로 인하여문제된범죄행위를예방또는처벌하는데효

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점을먼저설명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정

당한이유없이범죄구성요건에대하여특별법으로법정형을가중하는것은올바

른형사사법정책이라고하기어려우며양형의과정에서비례의원칙을침해할가

능성을높이고있습니다. 

38. 법안 제21조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

생하게한경우테러범죄미신고죄로형사처벌하고있으나, 이조항의구성요건의

하나인“실행저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의 소

지가있습니다. 이조항은헌법제19조및국제인권규약제18조가보장하는양심

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개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불고지죄”와 유사한 조항으로서 인

권침해의소지가많은조항이라고하겠습니다. 

39. 제22조의허위신고처벌조항은허위사실의범위에대한기준이애매하고그인

지여부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지도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는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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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를설치(제6조및제8조)하고있습니다. 

45. 이러한 조직체계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과 항만

뿐 아니라 주요 관계 기관별로 테러관련 협의회나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국가의

주요기관들이대테러대책의이름으로하나의조직체계속에강력하게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통합하게 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

권을침해하는방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는점을지적할수있습

니다. 

46. 다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재편성된 국가권력체계가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

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국가정보원법 제6조)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

하지않을수있게하고(법안제5조제6항), 테러진압을위한특수부대의운영·

훈련등에관한사항을공개하지아니하므로(제7조제2항) 결국재편성된국가행

정체계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국민의감시로부터은폐된가운데운영되게되어

공개행정의원칙에위반될위험이있습니다. 

47. 국방부장관은 테러진압을 위하여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제7

조 제1항), 테러사건이발생한경우대테러센터의장은이특수부대의장의출동

을소속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제14조). 또 경찰만으로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을 지원하여 불심검문·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군병력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병력을지원한후국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군병력을철수하도록하였

습니다(제15조).

48. 우선이조항들은헌법에위반될가능성이높습니다. 헌법은군과경찰의기능을

분리한 다음“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에는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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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안 제25조는“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인도국에 인도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납치 범죄 등에 관련된 국제조약에 널리

채용되고있는“인도아니면소추”(aut dedere aut judicare)의원칙을테러범죄

에 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범죄인인도요청이있는경우범죄인인도법제3장(인도심사절차),

제4장(범죄인의 인도구속) 및 제5장(범죄인의 인도)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절차

가테러범죄혐의자에게도적용되는지가법문상명확하지않은데만일범죄인인

도법의조항을적용하지않는취지라면외국으로부터인도를요청받은자의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경우에는

“이경우인도절차에관하여는범죄인인도법에의한다”라는단서를반드시붙여

야만이조항의존재근거가인정될수있을것입니다. 

䤬 국가조직체계의 재편성

43. 법안은효과적인대테러정책의수립과집행등을위하여국가조직체계와기능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

회의를두고이를정점으로하여국가기관은물론지방자치단체에이르기까지모

든기관을일련의조직체계로편성하고둘째, 테러의진압등을위하여특수부대

와군병력등이계엄을통하지않는방법으로치안유지활동에동원될수있는길

을 열어 놓았으며, 셋째, 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맡게됨으로써국가정보원법에서규정한기능과권한을크게확대하고있

습니다. 

44.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대책회의”)를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

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대책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며(제4조),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

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게 하고(제5조), 특별

시·광역시·도와공항및항만에는대테러대책협의회를구성하도록하고,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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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정당화할수있는이유를발견하기어렵습니다. 

첫째, 기존의국가기능의분담체계에어떤문제가있는지알수가없고,

둘째, 국가정보원이테러에관한정보의수집·작성및배포(국가정보원법제3조제1

항제1호)를넘어직접다른국가기관들의기능에대하여기획·지도및조정을해야

만대테러대책을올바르게수립하고집행할수있는특별한이유를찾기어려우며,

셋째,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테러방지대책에만국한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판단할근거가없습니다. 

넷째, 국가정보원을 정점으로 재편된 국가전반의 체계가 기존의 국가기능을 혼란에

빠뜨리고막대한낭비를초래할가능성이있을뿐아니라통합방위법에의한조직체

계와는어떤관계가있는지도합리적으로추론하기어렵습니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이군특수부대혹은군병력출동을요청하거나건의하는등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져야만 테러의 진압과 테러에

대한수사가제대로될수있다는점을입증할근거가없습니다. 

여섯째, 더구나 공개행정의 원리에서 벗어나 그 조직과 정원 및 활동을 비밀로 하여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공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수사기능과 일반 행정에

대한감독및집행기능에개입하거나직접수행하는것은그자체국가권력의구성원

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습니다. 

51. 이상에서본바와같이테러방지법안은이법안의본질적인내용들, 즉 테러행위

에대한개념규정과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국가기능의재편에관한규정들

이국제인권법의기준에위반하여인권을침해하거나침해할소지를내포하고있

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

절한구제조치가제공되지않고있습니다. 

52. 이법안은스스로내세우고있는입법의전제조건들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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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의하여”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

는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되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

요구한때에는계엄을해제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헌법제77조). 그런데위에서

본법안의조항들은헌법이정한계엄에의하지않고군병력을민간에대한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

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

가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동한 특수부대 또는 군병력

들은검문검색등민간인에대한통제를할수있게되어있어헌법에위반된다고

하지않을수없습니다. 

49. 다음으로이러한국가체계재편성의과정에서국가정보원이핵심적인기능을차

지하여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이수사는물론일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개입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고있으며나아가군특수부대와군병

력에대한통제권까지장악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습니다. 대테러대책기구의정

점에있는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상임위원회를중심으로운영되게되는데, 상임

위원회위원장은대책회의의의장이지명하는자가된다고하고있으나(제4조제

5항) 전반적인법안의체계에비추어볼때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정보원장으

로 예정되어 있다고보아야 할것입니다. 또 테러징후의탐지 및경보, 테러관련

국내외정보의수집·작성및배포, 대테러활동의기획·지도및조정등의기능

을 수행하면서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도 국가정보

원에두게되므로국가정보원은국가정보원법에정한정보및보안업무와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넘어 국가기능 전반에 대한“기획·지도 및 조정”기능을 수행

하게됩니다. 또 군특수부대의출동을요청하고(제14조) 대책회의와상임위원회

를통하여군병력의지원을대통령에게건의하는권한을가지므로(제15조제1항)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게 되어 정보기관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물

리적 집행력을 장악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제16조) 국가정보원은 이 법안이 규정한 광범

위한테러행위에대하여수사권을가지게됩니다. 

50. 그러나이법안및이법안을뒷받침하는자료를통해서는이러한국가기능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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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연구, 검토를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및전문가단체, 학자들의의견을충분히들어인권침해의소지가없도록해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국제테러리즘의양상과원인, 주체

둘째, 한국에서혹은한국과관련하여야기될위험이있는테러의양상과원인,

주체

셋째, 한국에서테러의위험을제거하거나축소시키고, 테러를진압하고수사처

벌하며, 테러의피해를신속하게구제하기위한법과제도의현황과문제점

넷째, 대테러대책에관련된국가기관의기능과권한및체계, 그리고그문제점

과대안

다섯째, 대테러대책에적용되는국제인권법의원칙과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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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법안은“기존의대응체계로는테러에효율적·체계적으로대처하기어렵”

다고주장하고있으나, 기존의대테러대응체계는테러행위를처벌하는실체법적

규정은물론테러조직의자금을차단하고테러행위자를인도하는등의절차적규

정과각분야에걸쳐일어날수있는다양한테러에대응하기위한국가기관사이

의기능분배와협력을담보하는데특별히부족함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없습

니다. 

53. 한편 국가정보원이“전쟁수준의양상”을보이고있다고평가하는테러행위가한

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테러

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능력은 어떠하며 어

떤취약점을가지고있는지에관하여도아무런자료를찾을길이없어설령테러

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국가정보원이군대를지휘하거나테러방지법과같은특

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54. 더구나이법안이제정된다고하더라도실제로테러행위를예방하거나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

산낭비의가능성이크다고할것입니다.

55. 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을 빼면 이 법안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

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하기어렵고, 셋째, 기존의법과제도, 국가기관의체계가대테러대책

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별다른문제점을가지고있지않고, 넷째, 이법안의각

조항들이국제인권법과헌법이보장한인권을침해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

그러한문제점을전면제거하지않는이상이법안을제정해서는안된다고할것

입니다.

56. 그 대안으로 위원회는 테러행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그에 의한 살상의 규모와

성격이대규모로잔혹하게진행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새로운테러방지법을

제정할필요가있는지, 있다면그내용은어떻게되어야하는지에관한신중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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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자녀·아내·어머니로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등을인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

계승을합리적이유없이강제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헌

법제10조), 평등권(헌법제11조), 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개인의존엄과양성의

평등(헌법제36조제1항)을침해하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남
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전세계 유
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
(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
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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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건의 호

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11-15 민법 제778조, 2001헌가9,10 민

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

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인권이 존중되는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호

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

에제출키로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에 호주제에 대

한 공식적 의견 표명을 요청하고, 호주제 관련 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

판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

견제출)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써 가족을 호주에게

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

성을침해하고호주를공란으로두거나부부모두를호주로명시할경우혼인신

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

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부가(父家)입적 및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All human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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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의부당계구사용결정

사건번호 : 02진인126, 329/02진인76, 100, 1245(일부병합) 

사 건 : 구금시설의부당계구사용

진 정 인 : 1. ○○○, 전북△△시△△동 26

2. ○○○, △△시△△구△△△동 1418-15

3. ○○○, 청송제2교도소수용중

4. ○○○, 경남△△시△△동 21-47

5. ○○○, 충북△△△시△△구△△동 1262

피진정인 : 1. △△△교도소교도관○○○(현재△△교도소근무)

2. △△구치소교도관○○○

3. △△교도소교도관○○○

4. △△교도소교도관○○○(현재△△△교도소근무)

5. △△구치소교도관○○○, ○○○, ○○○

6. 피진정인감독기관의장법무부장관

피진정인의감독기관의장인법무부장관에게,

1. 행형법상 계구사용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명

시하도록하며, 

2. 계구의종류중사슬과가죽수갑을폐지할것을권고한다.

진정인들은 구금시설 수용 중,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금속수갑 및 사슬을 부당하

게시정당함으로써헌법제10조및제12조에보장된기본권을침해당하였다.

(1) 진정인 ○○○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 2. 20. 검방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청원서를소지하고있다가적발되어같은해 2. 21. 조사실에수용되었는

바, 당시 자해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

갑과사슬이부당하게사용되었다.

(2) 피진정인 ○○○

진정인은 2001. 2. 20. 16:00경 수검근무자에의하여허가받지않고작성한청

원서와 도서열독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1권을 소지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다음날인 2. 21.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관규를 준수할 것을 권유하자, 흥분하여 눈을 부라리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큰소리로“나는 그런 절차를 알 필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징벌을 먹이든

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냥 있을 줄 아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

란을 피우고 달려들므로 진정인이 자살 폭행 자해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



상태였기때문에자살및자해의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계구를사용하였다. 

사슬은2001. 6. 21.부터26.까지6일간, 금속수갑은2001. 6. 21.부터7. 9.까지 19

일간시정하였는데, 진정인의경우조사수용된후에도불식을하는등심리적으로

매우불안하였고계구를해제하려해도“필요없다”고할정도로매우흥분된상태

였으며, 평소에도“수틀리면한번추가먹을생각하고사고치겠다”는말을했었다.

(1) 진정인 ○○○

진정인은 2001. 1. 1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왜

나를못살게구느냐”고항의하자피진정인이“아직정신못차렸다”며사슬을추

가로채웠다. 사슬이너무심하게조여서팔과다리를움직일수없었고, 취침및

식사, 세면등도제대로할수없었다.

(2) 피진정인 ○○○

2001. 1. 12.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의 행위를 완강히 부인하며 머리를 책

상에 받으려고 하여 제지한 적이 있으며, “왜 나를 괴롭히느냐, 차라리 죽여 달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

에진정인에게사슬을추가적으로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수용자들이 관규를 위반하여 조사 수용될 때는 매우 흥분되어 있고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무척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조사기간에는 소

란, 폭행, 자해 및자살등을방지하지위해사슬을채워놓을수밖에없는데, 진

정인이 조사수용 된 이후 2001. 1. 16. 자 진술조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고하지만, 그말을진심으로받아들일수없었다. 

(1) 진정인 ○○○

진정인은 2001. 9. 6. ○○○구치소 1동 하층 4실에 입소한 후 21:00경에 사동근

무자에게“나는환자인데입병시켜주지않고왜일반거실에수용하느냐”며병실에

입병시켜달라고 하자, ○○○관구계장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하루를 못 참

167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여사슬과수갑을사용하게되었다.

(1) 진정인 ○○○

진정인은○○○구치소에미결수용중이던 2001. 10.경 정신질환이발작하여수

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장기간의 계구사용으로 무릎관

절과허리에통증이심해출소후에도일을할수없게되었다.

(2) 피진정인 ○○○

진정인은 2001. 10. 25. 운동 후 혼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담당근무

자가보호독거사유및입실거부의부당성에대하여설명하였으나, 고성을지르고

주먹을휘두르며공격적인태도를보이고극도의흥분상태로몸을떨고타인을향

해공격성성격을표출하는등이상증세를보여진정인의보호차원에서계구를사

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근무자에게 폭언 및 협박?위협하고 거실 문을 차거

나자신의머리를벽에부딪치는등자해행위를하여계구를계속사용하였다. 

(1) 진정인 ○○○

진정인은 2001. 6. 21. ○○○교도소 수용 중 검방시 부정물품(건전지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칼, 이하 칼)이 발견되어 조사 수용됨과 동시에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었다. 장기간의 사슬 시정으로 용변 보는 것이 불편하여 단식을 할 수 밖

에 없었고, 수면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조사 수용된 다음날 관규준수의

각서를제출하였음에도계구를계속사용한것은불법행위이다.

(2) 피진정인 ○○○

2001. 6.경 거실검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거실에서 부정물품(칼)이 발견

되었다는보고를듣고바로진정인을조사수용하기위해관구실로데려갔더니, 진

정인이“나는전혀모르는사실이다. 니들이가져다놓고나한테뒤집어씌우는것

아니냐? 니들맘대로해봐라“등의위협적인발언을했고, 진정인이상당히흥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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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을시승한채수용되어있었다.

진정인에 대하여 금속수갑은 2001. 9. 6.부터 11. 2.까지 55일간, 사슬은 2001.

9. 6.부터 10. 11.까지 35일간 사용하였는데, 중간에점검을했지만계구를해제

할 요건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다. 2001. 10. 11. 진

정인이“앞으로 관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고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반

성문을제출하였지만, 본인이판단하기에진정인은정서적으로불안하여언제든

지교정사고를발생할우려가있었기때문에사슬은같은날해제하고, 금속수갑

은계속시갑하였다.

사슬은 자살 및 자해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진정인은 2001. 9. 6. 자해를 하고

2001. 9. 11.에 또자해를했으며, 사슬을사용하지않았다면자살했을것이다. 

진정인의신분카드, 징벌집행부, 자술서및진술조서, 징벌위원회출석포기서등

에의하면,

(1) 진정인은 특수강도등의 혐의로 1999. 11. 8.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가 2000. 7. 2. 징역 3년 6월의형이확정되어같은해 10. 30. ○○○

교도소로이송되어 1하24방에수용되었다. 

(2) 진정인은 ○○○구치소 수감당시 진정인에게 집행된 부당한 징벌 등에 대하

여 청원하고자 2001. 2. 7. 담당근무자에게 청원서 집필보고전을 내어 달라

고한후, 집필허가가바로날것같아당일 16:00경 교육을마치고거실에서

청원서를작성하였다.

(3) 진정인은 2001. 2. 20. 16:00경 검방시 수검근무자에게 허가 없이 작성해

놓은 위 청원서와 도서열독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책(꼬리에 꼬리를 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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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지금은의무과장이없으니내일의무과장을면담하고나서결정하자”고해일

단 거실로 돌아왔다.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릇이 깨졌는데 자해를 하려

한다며○○○계장이금속수갑을뒤로채워23:00경조사거실에수용시켰다.

같은날 23:40경○○○계장에게침을뱉었다는이유로사슬이추가시정되어금

속수갑은 2001. 11. 2.까지 56일간, 사슬은 10. 29.까지 52일간시정당하였는바,

이는부당하게필요이상으로계구를시정하여진정인의인권을침해한것이다. 

(2) 피진정인

①○○○

진정인이○○○구치소에입소한날인 2001. 9. 6. 21:00 1하 사동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병실입병을요구한다는보고를받고진정인을관구실로불러상담하면

서, “지금은 의무관이 퇴근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내일 의무관이 출근을 하

면그때의무관을만나보고결정하자”고설득하여다시거실로돌려보냈다. 

그 후 21:40경 담당근무자로부터진정인이거실에서플라스틱식기를깨서팔뚝

을 수 회 긋는 자해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가보니, 자해한 상처가 그리 심하지

는 않고 피가 조금 보이는 상태라 간단한 치료를 한 후 관구실로 데려가 후속 자

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고, 그 당시는 관구 근무

교대시간이 23:00였기때문에그이후벌어진상황에대해서는알지못한다.

②○○○

2001. 9. 6. 23:00경에교대하여 1관구에서근무하게되었는데, 1동하층을순시

중에 사동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가보았더

니, 진정인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밤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자라”고수차례설득하였으나요구를굽히지않아관구실로불러냈고, 자해방지

를 위해서 사슬을 시정 하였으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자술서를 요구하자

“본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중풍이 있어서 자술서를 쓰지 못 한다”고 하여 야간이

라더이상실랑이를할수가없어귀실시켰다.

③○○○

2001. 9. 7. 오전에 출근을 하였더니 진정인이 소란과 자해로 인해 금속수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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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병원에서‘외래 약물투여와 경과관찰 중’이었고‘앞으로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필요하다’는진단을받은바있으며, 2000. 3. 13. 정신지체장애3급

으로판정받았다.

(3) 2001. 9. 26. 진정인이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작성된 현인서에는‘15

년전부터현재까지서울대학병원에서신경과치료’를받았다는기록과입소

당시‘정신질환약 복용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9. 27. 의무과 진료 후

정신질환제인테그레놀을출소시까지정기투약한사실이있다.

(4) 진정인은 2001. 9. 26. ○○○구치소에입소하여나52-17실에수용되어있던

중같은해 10. 3. 01:20 경갑자기일어나동거실의수용자진정외○○○를

발로차고손으로목을조이는등이상증세를보여 3인혼거실인병사 10실에

임시수용되었고, 임시수용된후에도위와같은증세를보여폭행및자해등

교정사고우려가있다하여금속수갑이사용되었다가 5일후인같은달 8. ‘폭

행 및 자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현저히 해소되고 간질발작증세 등이 고려’되

어 수갑이 해제되었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공격성 정신장애로 이

상증세를보이며성격이포악하고공격적이어서교정사고의우려가많아혼거

생활에부적절하다’는이유로CCTV가있는거실에보호독거수용하였다.

(5) 보호독거수용중이던진정인은 2001. 10. 25. 10:40 경 운동을마친후‘혼

자 있으면 잠이 오지 않고 헛생각이 떠오르는 등 머리가 아프다’며 혼거수용

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폭행, 자해 및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하여

금속수갑과사슬이시정되었다.

(6) 2001. 11. 13. 당시 담당교도관○○○은‘진정인은현재시갑중인자로그

동안자신의행위를반성하고또다시관규위반행위를할시에는어떤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므로 사슬을 해갑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

고’한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폭행, 자해 및 교정

사고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 중이던 금속수갑과

사슬중사슬만해제하였는바, 사슬은 20일동안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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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1권을소지하고있다가적발되었는바, 위 수검이있기전까지진정인에

대한집필보고전은허가되지아니하였다.

(4) 진정인은 2001. 2. 21. 12:00경 청원서 제출 건으로 관구실에서 피진정인과

면담을하던중 2. 20. 적발된청원서를제출할수있게해달라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허가 없이 작성한 청원서는 제출 할 수 없다며 자술서를 쓰라고

하자진정인은이를거부하면서“나는그런절차를알필요도없고잘못한것

도 없으니 징벌을 먹이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냥 있

을줄아느냐”면서자술서쓰기를거부한사실이있다.

(5) 진정인은 2001. 2. 21. “성격이 조폭·간교하여 자살, 폭행, 자해의 우려가

농후하므로계구(금속수갑, 사슬)를 사용하여보호수용”하겠다는피진정인의

의견에따라금속수갑과사슬이시정되었다.

(6) 진정인은 2001. 2. 27. “앞으로소내수용자준수사항을반드시지킬것이며

수용생활을 할 때 근무자님의 지시명령에 잘 따르는 모범 수형자가 되겠다”

는 내용의 반성문과,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징벌위원회 출석

을 포기”한다는 출석 포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살, 자해, 폭행및심적불안이해소되었다’며계구를해제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판결문, 현인서, 동태시찰보고서, 근무자경위서, 진정인의 자술

서, 서울대학병원의진단서및건강진단부에의하면,

(1) 진정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01. 9. 19. 구속되어 같은 달

26.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2001. 11. 20. ○○○지방법원에서 벌금

4백만원을선고받고석방되었다.

(2) 진정인은측두엽간질증상으로 1986. 6.부터구속된 2001. 9.까지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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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를 이유로 사슬이 추가로 채워져 금속수갑은 2001. 11. 2.까지 55일간,

사슬은 2001. 10. 11.까지 35일간시정되었다.

(2) 진정인은 2001. 9. 6. 21:40경‘본인은환자인데병사에입병시키지않고일

반거실에 수용하였다’며 병실 입병을 요구하며 화장실에서 거실내의 플라스

틱 식기를 파손하여 본인의 좌측 팔뚝을 3, 4차례 긋는 등 자해를 하였고,

2001. 9. 11. 08:45경 의무과 진료에 대한 불만과 금속수갑 및 사슬을 느슨

하게채워줄것을요구하며거실내의식기를파손하여그일부조각으로자신

의 양쪽 얼굴을 각 2회씩 그어 자해한 사실이 있으며, 2001. 9. 19. 07:30경

에는사동청소부○○○과모포문제로말다툼을벌이던중동○○○에게욕

설을퍼붓는등소란을피운사실이있다.

(3) 진정인은 2001. 10. 11.자로‘…지금까지반복하여잘못을저지르는등관규를

어지럽혀왔으나, …깊이뉘우치며반성하고있습니다. …본인이또다시소란

을피우는등관규를어길시에는한치의양보도없이사슬을차고처벌을받을

것을다짐합니다.…’라는요지의반성문을제출하였으며, 2001. 10. 10.자교도

관○○○의근무보고서에도‘… 1동하 12실에수용중인 1740 ○○○을면밀히

관찰한바위○○○은수차에걸쳐본근무자와수감생활을잘하겠으며절대

로관규를위반하는일이없을것을약속하겠다고다짐하며근무자의지시사항

에순응하는등개전의정이보이는자이므로보고합니다’라고기재되어있다.

(1)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

계구사용의 남용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그

제한의기준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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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1. 11. 19. 교도관○○○은‘진정인은현재시갑중인자로그동안자신의행

위를반성하고또다시관규위반행위를할시에는어떤처벌도감수하겠다고서약

하므로수갑을해갑해주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되어보고’한다는경위서를작

성하였고, 피진정인은진정인의폭행, 자해및교정사고의우려가현저히해소되

었다고판단하여금속수갑을해제하였는바, 금속수갑은26일동안사용되었다.

진정인문답서, 동정시찰부및계구사용감독부에의하면, 진정인은 2001. 6. 11.

○○○교도소로 이입되어 1동 상층 15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달 21. 09:45

경 진정인이운동나간사이에실시된검방에서위거실의화장실앞관물대와시

멘트 사이에서 건전지 껍질로 갈아 만든 칼(4cm×3cm)이 발견되어 당일 조사

수용되었고,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승되어 사슬은 같은 해 6. 26.까지 6일간, 금

속수갑은 같은 해 7. 9.까지 19일간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6. 26. 징벌

위원회에서부정물품제작및은닉등을이유로금치2월의처분을받았다.

진정인문답서, 동정시찰부, 계구사용감독부등에의하면, 진정인은금품수수및

소란 등의 이유로 2001. 1. 11. 금속수갑이 채워져 조사 수용되었으며, 2001. 1.

12. 소란 등의 이유로 사슬이 추가로 채워졌고, 같은 달 22.까지 금속수갑은 12

일간, 사슬은 11일간시승되었다.

진정인 문답서, 동정시찰부, 계구사용감독부, 교도관 ○○○교위 작성의 경위서

등에의하면,

(1) 진정인은 2001. 9. 6. ○○○구치소 1동21실에수용된이후같은날 21:00경

소란 및 자해를 이유로 금속수갑이 채워졌고, 같은 날 24:00경 다시 소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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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표시하였음에도, 불식등을이유로계속하여사슬과금속수갑을각 6일, 19

일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계구사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를넘은것으로판단된다.

진정인의경우계구사용당시소란등의행위가있었던것으로보여지나, 그이후교

정사고의위험을초래할만한행동을하였다고볼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계속하

여금속수갑과사슬을각 12일, 11일간사용한피진정인의행위는, 계구사용의목적

에비추어보충성의원칙과비례성의원칙에위반하여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계구

를사용함으로써진정인의행복추구권및신체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판단된다.

(1) 진정인이 2001. 9. 6.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 입병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거실 내 식기를 파손하여 그 일부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그어 상처를 내는 등의 자해를 하였는바, 이에 금속수갑과 사슬을 사용한 피

진정인의행위는불가피한조치였다고판단된다.

(2) 그러나, 진정인이 2001. 9. 11. 식기를 파손하여 자신의 얼굴을 2차례 긋는

자해행위를한이후에는금속수갑과사슬을착용할만한행위가계속된기록

이없는바, 단지소란, 폭행, 자해및자살의방지라는막연한목적으로금속

수갑과 사슬을 각 55일, 35일간이나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계구사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은 것으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침해한것으로판단된다. 

가.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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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계구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도목적달성을위한최후의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사용되어야할것인바, 진정인에대한계구사용이불

가피하였다하더라도계구가사용된7일동안진정인이폭행이나자살, 자해를

할우려가지속되었다고인정할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계구를해제하지않

고지속적으로사용한것은목적달성에필요한한도를넘은것으로판단된다.

(3) 또한 사슬은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한 점, 계구를 사용한 7일 동안 단

한차례목욕을위해 1시간동안만해제한것은모두필요최소한의원칙에어

긋나는 것으로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지고 사슬로 묶인 채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대소변 처리 등 일상적 용무를 보아야 했던 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계구사용으로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이침해되었다고할것이다.

진정인은정신지체장애3급의판정을받은자로서정신과적치료를받고정기적

인약물투여중에있었고, 거실수용중타수용자에대한공격적행동표출등이

상증세와 입실거부의 소란이 있었던 바, 진정인에 대한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인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정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보호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

고 CCTV를 통해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슬과 금속수갑을

각 20일, 26일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

으로헌법제10조및제12조에보장된기본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수용 중 흥분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직원에게 위협

적인 자세를 취하여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계구사용

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그 후 관규준수의 각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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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전히 밀착시켜 묶어 놓음으로써, 수용자를 운동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

게 된다. 이는 수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상반신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식사, 세면, 수면이나 가벼운 운동은 물론 용변 등 인간이 기본

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위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가죽수갑이라는 것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수갑’의문언적의미를넘어서는것이며, 따라서상위법규인행형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할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계구사용행

위는 계구사용이 개시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진정인들에대하여장기간계속된위계구사용은보충성의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구사용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할 것

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200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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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

는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여자의적판단에의한사용이나징벌의목적으로남용될여지가많

아 인권침해의 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안

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계속하여사용하지못한다’라고규정한것외에는,

기타 계구의 계속적 사용에는 제한규정이 없으며, 다만 계구의제식과사용에

관한규칙(이하 계구사용규칙) 제9조제3항이‘교정사고 위험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

서,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구의 부당한 장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우려되고있다. 그러므로계구사용의남용을막기위해서는계구사용

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계구는 징벌의 수단이

아닌계호의일종이므로수용자가타인혹은자신에게해를끼치거나도주하

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그요건을한정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계구의사용은사용목적과필요성, 그 사용으로인한기본권의침해정

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행형법에 명문으

로규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나. 행형법 제14조제2항은 계구의 종류로서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의 4

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1957. 7. 3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제33조는“수갑,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계구는결코징벌의수단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특히연쇄나차꼬는계

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구

금시설내에서 금속수갑과 함께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사슬’은 수용자

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구의 종류로 규정함

은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계구사용규칙 제2조가 수갑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죽수갑은‘양

팔의 팔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 손목을 다

시묶는계구’를의미하는바, 이를착용하였을경우에는수용자의팔과허리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176



고, 향후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인의 주장

△△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주임교수 겸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던 피진정인 ○○○은 간호사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

동을하였으므로그를교수직에서해임하여야한다.

(2) 피진정인 ○○○의 주장

간호사들에게 농담을 하였으나 성적 의미는 없는 것이었고 인격을 무시할 의도

도 없었고 간호사 머리에 손을 댄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중에는과장되고근거없는것도많다. 

이 사건 피해자들, 목격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계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성희롱 사례

(가) 피진정인 ○○○은 2003. 2. 7. 09:00경 신규로 임용된 간호사가 피진정인

○○○이 수술을 위해 손목위에 착용한 슬리브에 많은 양의 젤리를 짜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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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의한고용차별결정

사건번호 : 2003진차48

사 건 : 성별에의한고용차별

진 정 인 : ○○○

피 해 자 : △△대학교병원수술실간호사들

서울시△△구△△동 28

피진정인 : 1. △△대학교의과대학교수○○○

2. △△대학교총장

3. △△대학교병원장

1. 피진정인 ○○○의 이유란 기재 1.나.(1)내지(4)행위는 차별행위(성희롱) 및

인격권침해행위임을인정한다. 

2.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3. △△대학교총장과 △△대학교병원장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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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다(비뇨기과수술방옆의성형외과수술방에서유방확대수술을하는것

을의미)”고말한다. 

(차) 잘 아는 간호사가 앞에 있으면 간호사 뒤에서 목을 두 손으로 감싸며“안

녕?”하면서놀라게한다.

(카) 수술할 때 피가 날 수 있는 부위나 혈관수술시 티셀(tissel)이란 지혈제를

1cc 주사기에 뽑으라고 지시할 때 피브리노겐이란 약이 걸쭉해서 잘 빨아들

여지지 않아 다른 간호사가“주사기 속에 공기를 넣다 뺏다 하라”고 설명해

주면 피진정인 ○○○은“넣다 뺏다 하면 어떡해? 지긋이 넣고 있어야지”라

고얘기하면서“다음부턴 in & out 이렇게얘기해”라며면박을준다. 

(타) 수술후몸안에고인내용물이나오도록 drain(배액관)이나 hemovac(피주

머니)을 삽입할 때 보통“어떤 drain 박을 건가요?”라고 묻는데, 피진정인

○○○은그때마다“박긴뭘박어? 박어는다른때쓰는말이야”하면서주변

사람들을민망하게만든다. 

(파)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 손을 복강에 넣기 위하여 젤포트라는 기구

를 사용하는데, 젤포트 사용시 손이 들어가는 입구에 젤리를 묻히면 피진정

인 ○○○은“어디 구멍에 여자가 손을 대! 구멍은 남자꺼야! 시작하기도 전

에 스크럽(수술간호사)이 먼저 만져서 김샌다. 다시는 만지지 마!”라는 말을

자주하여같은수술방에있는간호사는물론의사들도당황케한다.

(하) 2003. 1. 10. 09:30경 수술 중에 갑자기 간호사들에게“너희들에게 설문조

사 좀 하자”라고 하더니“니들 첫 키스 언제 했냐?”고 물어보고, 집이 어딘

지물어서○○라고얘기하면“거기는군부대인데거기산다고하면처녀아

닌줄아니까절대로다른사람에게얘기하지마”라고얘기한다. 

(2) 폭행 사례

(가) 피진정인 ○○○은 2003. 2. 7. 12:30경 내시경을 이용한 신장절제술을

181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르자, “역시 처녀라서 농도를 못 맞춰”라고 말하고, 다른 간호사가 이를 제

지하자“그럼니꺼(여성분비물) 발러, 너많이나오잖아”라고하였다.

(나) 비뇨기과로 처음 오는 신규 혹은 새로 배치되어 오는 간호사에게“너 어디

출신이야? 강간이냐?(강간: ㄱ자로 시작되는 대학의 간호학과 지칭)라고 물

으면서당황하게한다.

(다) 수간호사가수술실에서일하다가잠깐화장실에다녀오면“또놀다왔어? 하

여튼 일도 하지 않고 커피만 마셔. 다음부턴 화장실 가지 마, 가지 말고

foley(소변줄) 끼워”라고말한다. 

(라) 비뇨기과 특성상 남자의 생식기를 노출하고 수술하는 경우 간호사에게“너

송이버섯 먹고 싶지?”라고 질문하고, 간호사가 송이버섯은 귀해서 못먹어

봤고 양송이는먹어봤다고대답하자“내가 줄께”하며남자환자의음경을가

리켜간호사들이당황하는모습을보고재미있어한다.

(마) 간호사의얼굴을보면서“야! 너뽈따구니터진다”하며볼을만진다.

(바) 간호사가 머리 숙이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엉덩이를 치며“탱탱한걸”

한다.

(사) 외래환자를진료하는방광경실에서간호사와간호조무사들에게“너희들팬

티매일갈아입어? 팬티소독해야지”라는말을한다.

(아) 수술실에서 수술 준비하는 간호사에게“너 말 안 들어서 빳데루 해야겠어”

하며 뒤에서 간호사의 허리를 안아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 후로도 여러 번“말 안 들으면 다 빳데루 줄꺼야”라며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간다.

(자) 수술실에들어와서는“야! 넌 가슴이빈약해. 척 보면알지. 옆방좀갖다와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180



야. 하여튼입이싸”라고말하여, 어떻게그런표현을할수있냐고하면“어

른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봐, 하여튼 MM이야”라고 말하며 상대방으

로하여금말을못하게한다.

(아) 수술에 필요한 기계가 사자마자 두 번이나 망가져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보

낸줄알면서도사유에대해설명하면“넌일을참안해. 보면일은않고말

만 많아. 회사에다 얘기를 할 때 욕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하면 빨리 고쳐주

냐”한다. 회사에 다시 얘기하라고 강요하며 전화하는 옆에서“죽여버린다

고해”라고말하며그대로전하라고강요한다. 

(자) ○○○간호사의 부모가 별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관해 얘기할때“넌

참 말이 많아. 어른한테 말대꾸하라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냐…너는 에

미애비도없어?…아참너는에미애비가없지”라고말하여상대방을불쾌

하게만든다.

(4) 직종 비하 사례

(가) 대화할때“간호사주제에…”라는말을자주쓰곤한다.

(나) 항상 월급과 수당에 대해 말하면서“내가 일해서 돈 벌어 놓으면 하여튼 쓸

데없는것들이다가지고가”라고말한다.

(다) 간호사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오면“휴가 받지 마. 365일 일만 해야 돼! 어디

간호사가의사가수술하는데휴가야? 정기휴가도반납해!”하면서야단친다.

(라)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 하러 가면“밥 먹으러 가지마. 의사가 수술하는데

어디 간호사가 밥 먹으러 가! 하여튼 간호사들은상태가 안좋아”하면서, 밥

먹고온간호사들을다그친다.

(마) 병원정책상파트타임, 신규간호사가근무할수밖에없는데도“과장수술에어

떻게신규만있고맨날간호사를바꿔? 간호부는하여간썩었어”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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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중 수술기계의 압력을 내려달라는 지시를 받은 수술간호사가 전원

을 끄고 기계를 다시 세팅하자“과장이 하는 수술에 신규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수술 후에 피 묻은 손으로 신규간호사의 머리를

때렸다.

(3) 인격무시 사례

(가) 피진정인○○○은간호사로하여금집도의가직접조절하는기계인지혈기

계의 발판을 피진정인 ○○○의 발밑에 쭈그리고 앉아 조절하게 하여 수치

심을느끼게하였다. 

(나) 평소사람을부를때호칭이“야, 너”등반말을쓴다.

(다) 수술하러 아침에 내려오자마자“○○○, 나 너 ○○대 출신 아닌 거 알아.

야! 난 ○○○가 ○○○출신 아니라는 걸 내 입으로 말 못해! 수술실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며, 해당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여도

매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신규간호사가 들어오면“야, 너는 어디 출신이냐”

라고물어본다.

(라) 수술료 산정을 위해 교수 연구실로 전화하면“쓰잘 데기 없는 일로 전화 하

지마! 끊어! 바뻐!”라고소리치며전화를끊는다.

(마) 아침부터방광경실에찾아와수술방에전화하여“과자 좀가져오라”고 지시

하여간호사들이아침수술준비가바빠서못간다고하면“빨리가져오고일

하면될것아냐!”하고소리를지른다. 

(바) 간호사들이 목례를 하면서“안녕하세요?”인사하면“야! 더 크게 인사해봐!

어디서고개만끄떡거려? 소리내서크게다시해봐!”라고말을하여난처하

게만든다.

(사) 물어보는 말에 간호사가 대답하면“그만해! 하여튼 MM(말이 많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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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대학교총장의주장

피진정인 ○○○의 행위를 인지한 후 피진정인 ○○○이 소속된 의과대학의 학

장은 유감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피진정인 ○○○을 ○○대학교교수윤리위

원회에 회부하여 2003. 4. 29. 피진정인인 ○○○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교교육공무원일 반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 16. 피진정

인○○○에대하여감봉 2월의징계처분을내렸다.

(나) △△△대학교병원장의주장

피진정인 ○○○의 행위를 인지한 후 2003. 2. 20. 수술장 직원 7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공식사과를 하였고, 같은 해 3. 5. 피진정인 ○○○에 대하여 병원장

처분으로 보직해임 및 겸직해제를 확정한 후 △△대학교에 보직해임 발령 및 겸

직해제요청을하였다.

피진정인 ○○○에 대한 △△대학교총장 및 △△대병원장의 처분은 1.나.(6)의

내용과 같고, △△대학교병원장은 2003. 2. 20. 수술장 직원들에게 공식사과를

한사실이있다.

피진정인 ○○○이 간호사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

은이유로이미징계처분이되어그를해임하도록징계를권고할수는없게되었

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진정인 △△대학교병원장은 피진정인 ○○○

이 간호사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교수 및 진료과장 신분으

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보직을 해임하고

겸직해제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를 한 사실 등에 비

추어 볼 때 또다시 공개사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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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에 대한 사과

위 간호사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 ○○○은 2003. 2. 13. 간호과장, 수간

호사 3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인 ○○○간호사에게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사

과를 하였고, 같은 달 19. 전 수술실 간호사들이 모인 식당에서 ○○○부원장 입

회 하에 공개사과를 하였으며, 피진정인 △△△대학교병원장은 같은 달 20. 수

술장직원 70여명이참석한가운데공식으로사과하였다.

(6) 피진정인 ○○○에 대한 처분

피진정인 ○○○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3. 3. 8. △△대학교 의과대학 비뇨

기과학교실주임교수면직발령을받았고, 같은달 19. △△대학교병원겸직해제

발령을받았으며, 같은해 6. 16. 감봉 2월의징계처분을받았다.

피진정인 ○○○의 간호사들에 대한 위 나.(1)내지(4)의 언동은 경위, 내용, 주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업무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

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는성희롱에해당하거나간호사들의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

다고할것이다. 그러나피진정인○○○의간호사들에대한이와같은성희롱과

인격권 침해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되어 다시 징계를 권

고할수는없게되었다고할것이다.

(1)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이 간호사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진

정인 ○○○을 교수직에서 해임하고,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대학교병

원장은 공개사과를 하고 의사들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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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보상관련특별법제정권고

제목 : 삼청교육피해보상관련특별법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03. 10. 국회의장과국방부장관에대하여삼청교육진

상규명, 명예회복및보상등을포함하는특별법제정을권고합니다.

1.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약칭 삼인련)회장 전○○은 2001. 12. 17. 국가인권

위원회에 대검의 삼청교육 수사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내용으로

하는진정을접수하여현재국가인권위원회에계류중입니다. 그밖에도삼청

교육으로인한피해와관련하여총 6건의진정이접수되었으나, 대부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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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학교총장및△△△대학교병원장은피진정인○○○에대한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의무는 있

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의 이유란 기재 1.나.(1)내지(4) 행위는 차별행위(성

희롱) 및 인격권 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또한 피진정인 ○○○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있는△△대학교총장및△△△대학교병원장에게성희롱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성희롱및성폭력사건발생시공정하게조사·처리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할것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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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8. 11. 26. 노태우 대통령의‘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실시’

특별담화에 따라 동년 12. 3.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계획이 발표되고 국방부

가 3,226명의 피해자신고를접수한바있으나보상등과관련한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2. 이후, 1998. 1. 전국삼청교육피해자모임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안의 입법청원을 하였고 동년 7. 부터 동년

11. 까지 3차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 12.

15. 김대중 대통령은 삼청교육 피해자를 비롯한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적인피해를보상하는포괄적 입법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후속조

치가없었습니다.

1. 1989. 11. 8. 제13대 국회에서 김○ 의원 외 34인이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130652)을 발의하고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 후 법안

심사소위에회부하였으나, 소위에서보상입법에대한합의를보지못하고제

13대국회의원임기만료로폐기되었습니다.

2. 1992. 11. 2. 제14대 국회에서 이○○ 의원외 94인이 제안한 특별법안(의안

번호 140127)이 국방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었고 1995. 11. 4. 이○○ 의원 외

61인이 발의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41295)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995. 12. 5. 법안심사소위에서삼청교육사망자와상이자가아닌단순 순화

교육이수자(7,821명)도삼청교육피해자로보상하는문제에대해법원에계류

중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국방부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이 계류 중 국

회의원임기만료로모두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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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일어난인권침해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사안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

법제23조의기간도과로인해각하되었습니다. 

2. 또한 삼인련 회장 전○○은 2002. 11. 30. 삼청교육대피해자의명예회복및피

해배상특별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

였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감

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당시 피해 현황 및 정부의

피해보상추진과정을검토하고, 피해자들의요구및정부, 법원,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삼청교육피해관련특별법제정을권고합니다.

1. 1980. 8. 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사회악일소특별조치’를발표하고,

‘계엄포고령 제13호’및‘삼청5호 계획’하에 전국 각지에서 60,755명의 시

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등급을 분류, 3,252명은 군

사재판에 회부하였고 39,786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25개 군부대에

설치한삼청교육대로분산수용하여강제적인순화교육을받게하였습니다. 

2. 군부대 내 순화교육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장파열, 뇌진탕, 질식사 등의

현장사망자 54명, 후유증 사망자 3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질환자 등 각

종 질환자 2,768명과 당시 강제 연행된 피해자 21,000여명, 미성년자

15,000여명 그리고 순화교육 종료 후 재판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7,578

명등이현재까지파악된삼청교육으로인해발생된피해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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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등 현실

적어려움이있다는것입니다.

나. 1996. 당시 삼청교육관련피해자가국가를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이대법

원에계류중에있어그최종판단결과를보고관계부처의의견을모아처리

방안을결정한다는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다. 1999. 12. 국가권력의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들에대하여하나의법속에서

종합적으로구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는김대중전대통령의지시에따

라, 해직언론인, 해직예비군중대장,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 중 보

상문제등과함께통합법으로다루기로하였으나어떤진전도없었습니다. 

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

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

1460 판결). 

나. 2002. 10. 서울지법 민사29부(곽○○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114명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시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시기인93. 2.이므로손해배상소멸시효인5년이경과했다고하며원고패

소를판결하였습니다(서울지법2002. 10. 24 선고, 2001가합70042 판결).

가. 2001. 7. 대법원1부(주심 서○ 대법관)는 삼청교육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

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시효는 비록 소멸되었으나 대

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치 않아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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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6. 11. 11. 제15대국회에서임○○의원외 73인이발의한특별법안(의안

번호 150247)이 국방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 국회의원임기만료로폐기되었

고, 2000. 6. 16. 제16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특별법안은발의된바없습니다.

가. 삼청교육피해자 중 일부 현장사망자에 대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직

권조사가있었으나, 피해자명예회복및배상을위하여그전단계로서삼청

교육전과정의진상규명이정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

나. 1980년 8월 국보위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정

신적·물질적피해배상및명예회복과함께국가적비극을마무리하기위해

삼청교육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특별법의제정을요구하고있습니다.

다. 삼청교육과같은반인도적국가범죄에의한피해의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

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의 청구시효와 관련하여 예외적 적용을 해야 하며,

그러한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0여개 인권·사회단체는 2002.

3. 8.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하였으

며 2002. 5. 21. 국내 1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반인도적 국가범죄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국회에‘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을입법청원하였습니다.

라.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 7명이 군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책임자에대한적절한형사처벌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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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삼청교육피해와관련하여정부는대통령의대국민담

화문을 통한 보상 확약 및 국방부의 피해자 신고·접수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보상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 

2. 그러나, 하급법원의삼청교육관련피해자들에대한위로금지급판결,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의문사인정및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명예회복및보상심의요청

등과같이삼청교육피해의구제조치결정이있었습니다. 

3. 1999. 12. 김대중전대통령이 80년해직언론인, 5공 시절대량해직된예비군중

대장, 복직한전교조교사와함께삼청교육피해문제에대한통합입법을지시하였

으나, 이는입법대상에있어각각의성격및기준의상이성등으로인하여통합입

법이어려운점이있습니다.

4. 따라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제4101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 법률제5029호), 광주민주화운동관

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

에관한특별법(2001. 3. 28 법률제6435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

별조치법(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2000. 1. 12 법률제6117호) 등과같이국가권력에의한피해자들에대

한구제를위하여여러종류의특별법들이제정되어온점등을고려할때, 

5.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하여,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주문과 같이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

법제정을권고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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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대한정신적피해에따른위자료명목으로개인당 200만~1000만원을

국가가지급토록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

결).

나. 2002. 7. 부산지법 민사7부(황○○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어

겨신뢰를깨뜨리는것은불법행위”라며손해배상청구권은 16대 국회개원 1

년 후인 2001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유효하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2. 7.

3. 선고, 2002가합109 판결).

다. 또한, 2002. 11.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 등 판사 2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16대 국회개원 1년 여가 지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9. 15. 제기되었으

므로원고에게위자료명목으로 1,000만원을국가가지급토록판결한바있

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11. 20. 선고, 2002나6546 판결, 대구지방법

원 2002. 5. 17 선고, 2001가단76554 판결).

1. 2002. 9. 15. 결정에 의해 삼청교육 중 의문사한 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공권력의위법한행사로사망한것으로공식인정하였으며, 삼청교육실시

에대한진상조사와피해자구제등에대한조치를정부에권고하였습니다.

2.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에삼청교육으로인해의문사한자및그유족에대한명예회복및보상등의

심의를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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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
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
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NEIS는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 각 시·도 교육청(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서교육인적자원부의주장에의하면,

䤎교육행정의생산성·투명성을획기적으로확보

䤎교원업무의획기적경감

䤎학부모인터넷서비스제공

䤎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등일반국민에대한민원서비스제공

䤎학교종합정보시스템(이하 CS라 함)보안 문제의 해소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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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권고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개발영역가운데

가. 사생활의비밀침해등인권침해소지가있는교무/학사, 입(진)학및보건영

역은입력대상에서제외하고,

나. 교원인사기록중별지목록기재항목은사생활의비밀침해등인권침해소

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

리규칙’을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

보시스템(CS)에대한보안체계강화조치를강구할것을각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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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NEIS가종전학교종합정보시스템인 CS 방식이각급학교즉, 전국초·

중·고등학교총10,870개학교에각학교마다학생지도등에필요한학생및부모에관

한정보를학교내서버에집적학교장이수집·관리하던것을초고속통신망을통해16

개시·도교육청통합데이터베이스에집적관리하도록함에따른기본권제한의발생

여부및그발생시헌법상기본권제한의원칙에따른법적근거여부, 법적근거가있을

경우에라도목적의명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수단의적정성, 방법의적절

성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 다음의검토기준에따라본사안을검토한다.

1. 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서인권이라함은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비준한국제인권조

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및제2조).

2. 따라서본사안의인권침해여부판단은헌법제10조및제17조, 헌법제31조, 헌법제37

조, 세계인권선언제12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

협약 제16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가이드라

인) 및전자화된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과현행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에의거하였다.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제10조에서“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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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

용될가능성이봉쇄되어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

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자료에있어서도사상·신조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

한 개인정보시스템이원칙적으로공개되어있어본인에게자신에대한정

보를열람하고정정을요구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어야할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

괄적, 무제한적으로수집될수없다할것이다.

나. NEIS의 27개 개발 영역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

침해가 특히 문제되는 영역은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 등으로, 위 판

단의준거틀에기한항목별인권침해여부를살펴보면,

1) 교무/학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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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7조 제1항에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각 선언하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격의 자

유로운 발현권, 즉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가공권력의 불법

부당한감시로부터의자유가포함되어있다고할것이고, 한편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

격의자유로운발현과법적안정성을그보호법익으로하고, 나아가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

로운형성을방해받지아니할권리(사생활평온및형성의자유), 자신에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

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포함한다고할것이다.

2) 한편, 헌법제37조제2항에서는“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헌법과법률의근거없이이를제한할수없고, 제한하는경우에도헌법상요

건에따라필요최소한의제한에그쳐야할것이다.

3)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

대사회에서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

지도보장하려는데에그취지가있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4) 따라서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

어서도위와같은목적이반드시존재하여야하며, 그 목적에부합하는범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198



201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200



203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202



205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204



3) 입(진)학 영역

입(진)학 영역 : 교무/학사, 보건 영역중초등학교취학, 중학교입학,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 송부 등과 관련된 업무로 교무/

학사, 보건영역과연계되어있다

따라서, 입(진)학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여부 검토는 교무/학사의 상급학교 진학

관련사항에대한검토, 보건영역전반에대한검토에준한다.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입력되는 사항은 학생

의 지도와 진학지도를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

보이고, 병력 등을 기록하는 보건 영역의 내용은 건강관련 사항으로 중대한 사생

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가.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시·도 교육청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할 수 있는 법적근거

1) 교육인적자원부는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학생개인정보에 대한 작성·

관리권한을인정하면서, 같은제25조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그기준을

정하도록하고있고, 교육기본법제23조의2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

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강구하도록하고있다는등의이유를들어교육인적자원부가새로

운정보화시스템을개발하여학생·교사에대한개인정보를집적하는것

은법적근거있다고주장하고,

둘째, NEIS는 학교의 교육공무원이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교육

청에 설치된 서버에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고, 교육청은 그 시스템

을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동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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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NEIS의법적근거도불분명하다고아니할수없다.

나. 시·도 교육청에서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거나, 민원

서비스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교육인적자원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

기관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고전국적조직을가진법인중대통령령이정하

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이민원사항을접수한다른행정기관또는농협은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

야하고민원사항을송부받은소관기관은그처리결과를모사전송또는인터넷등

을이용하여그민원사항을접수한다른행정기관등에송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

고있어시·도교육청이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등의교부등민원사무를처

리할수있다고주장한다.

2)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모사전송을 통해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해당행정

기관이 보유한 민원을 주고받아 교부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인관련 행정정보 등의 보유, 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항으로서

NEIS에의한민원업무와는다른형태의업무로판단된다.

3) NEIS에 의한민원서비스는시·도교육청이자신들이보유한서버에집적된개인

정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시스템만 관리하는 것이라는 당초의 주장과

도모순되는것이라하겠다. 

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할 수 있는 법적근

거는 물론 시·도 교육청에서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

거나 민원서비스를 위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라.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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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교육청(혹은교육부)이 각급학교의학생, 학부모의정보를수집하

여관리하고있다고볼수없다고한다.

따라서 NEIS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교육청(혹은 교육부)이 개인정보보호

법을 위반하여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하고있다.

2)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이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기준(즉 학교생활기록부의 양

식, 작성방법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전산화 내지 자료의

수집과 대학에의 자료제공에 관해서는 사생활보호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

적근거가필요하고

3)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NEIS 시스템을 보유·유지·관리하고, 시·도 교

육청이 유지·관리하는 서버에는 각급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

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

도 교육청별로 구축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시·도 교육청이 유지·관리하

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부여하며,

해당데이터베이스에대한백업을교육부와시·도교육감이시행하므로교육

부와시·도교육감은통계자료(2차자료)에대한접근권이있다할것이다.

4) 따라서, “서버는시·도교육청에있고그관리를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하기

는하나, 각급학교의데이터베이스는교육부와시·도교육청으로부터인증을받

은각급학교가하는것이고, 교육부와시·도교육청은시스템관리만할뿐이므

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정보도직접수집을하는것이아니다”라는주장은그타당성이미약하다.

5) 설령,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초·중등 교

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

성된 학생개인정보의 관리권한은 개인정보 내용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개인정보

를 입력·집적하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학교에서수집한학생관련개인정보를 16개시·도교육청서버에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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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교육

기본법 제23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생활기

록부전산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587호)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

침(훈령58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훈령

588)에의거운영되었고, 그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정상

·CS 개념 : 학교업무의전자적처리(제3조 1)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정의 :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자(제3

조 1)

·학교정보시스템운영 : 학교의장(제7조)

·사용권한보안등세부운영계획수립 : 학교의장(제11조)

3) NEIS는 회계, 물품관리, 교무/학사 등을 포함하는 27개영역에 대하여 개

발되어 초기에 문제가 제기된 5개영역 즉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체

육, 물품을 제외한 22개영역에 대하여 2002.11.부터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NEIS는 인터넷으로학교와시·도교육청을시·도교육청과시·도교육청

을, 또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연계, 전학·입학 시 온라인을 통

해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을수 있고, 중복 입력 사항은 한번의입력으로 자동

입력되어업무간효율화를높인것으로보인다.

4) 그러나, 기존의 디스켓을 이용한 자료의 이동이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출)입의 경우 업무효율화를 구상하

여야 할 만큼 많은 학생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NEIS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졸업한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내

용을 온라인을 통해 전송, 상급학교의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주장하나 상급학교로 전달

되는 사항은 학생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가족관계, 자격증 등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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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상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가사 법적근거가 있

다 할지라도 NEIS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필요 불급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대원칙인 목적의 명확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

소성,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CS의 업무효율화 한계 극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기존CS 시스템의업무효율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NEIS를

추진하였다고주장하면서,

교무/학사, 인사, 회계, 급여 등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가 개별 업무단위별/기

관별로 추진되어 영역 간/기관 간 자료의 공유·활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NEIS 도

입으로 전학·입학 시 교육기관 간 주고받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

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2) 1997년 이전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 교육을 목

적으로학생들로부터수집된정보를수기로기록해오다가,

1997년 수기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기록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

하도록하는 SA(Stand Alone) 시스템을도입·보급하기시작하여전자문서화의첫

발을내딛었다.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CS(Client Sever)도 1997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CS는 업

무처리를자동화하여 SA에비해효율을높이고보급학교내컴퓨터를LAN으로연

결하여학교내서버에정보를집적관리하도록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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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원서비스제공이가능해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2)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열람이 가능해져 학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교육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

정된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생활

기록부입력내용에대한학부모의교권침해우려가일부교원들에의해제기

되고있고, 교사와학부보, 학생의교육 3주체의직접적이고인격적인만남을

통해서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인터넷 민

원서비스의 경우 다른 민원서비스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전송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시·도 교육청의 학생관련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논란의 소

지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며 민원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NEIS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없다. 따라서사생활침해소지에도불구하고동시스템을추진할수밖에없

는 수단의 적정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판단한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법적근거도 미흡하다는 점은

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과제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과제의 일환으로 CS 시스

템의문제점개선, 질높은대민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2)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순수한 교육행정만을 위

한정보외에교육을목적으로수집된개인정보를다른행정정보와동일하게취급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무·학사, 보건 영역 등에 입력되는 정보는 한 개인의

장기간에걸친성장기록에관한것으로, 한곳또는소수의몇군데에집적되어처

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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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부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에도 불구하고

NEIS를 추진해야 만하는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도리어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저장된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

을 통해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따라서, NEIS가교육행정업무의획기적인업무효율화방안이라고는보기어

렵고,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법익의균형성, 피해의최소성, 수단의적정성, 방법의적절성을충족시

키지는못한다하겠다.

나. 교원의 업무경감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가 반복적 입력 사항, 동일한 입력 사항의 자동이관,

손쉬운 통계처리 등 업무처리방식을 변화시켜 교원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고주장한다.

2) NEIS가 업무의 영역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반대로 NEIS를 통해

성적의 일괄처리가 불가능해 기존에 학교별로 사용하던 성적처리 프로그램

을 사용해 NEIS에 재 업로드 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시스템을 추진해야만 할 만큼 획기적인 업무경감효과가 있

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일부 업무경감의 효과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크고,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다.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통하여시·도교육청에각종학생관련정보와교

원인사기록등이집적되므로각종민원서비스즉, 학생성적·진로지도·학사

일정 등 학부모 인터넷 서비스와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일반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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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판단한다. 

마. CS의 보안 취약성 보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가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면서 보안상 취약

한 CS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누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가농후해져NEIS를추진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2) NEIS가 기존 시스템인 CS의 보안취약성을 최대한 보완, 해킹 등에 의한 개

인정보의누출을최소화한측면이인정된다. 

그러나, NEIS의집적된정보의양이막대한만큼누출시그피해가 CS정보

의 누출에 비할바 없이 심대할 것이 자명하므로 CS의 보안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것이보다사생활의보호를위한길이라하겠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교육공무원

법제23조와같은법제23조의2 및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규칙

에그법적근거를두고있다.

나. 인사기록카드입력사항의인권침해소지에대한검토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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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력 (년·월·일) / 기관명 / 문서번호 / 기록일자

사정년월일 / 사정경력연수 (년·월·일) / 사정호봉 / 잔여기간 (월·일)/ 인사담당

관 (직·성명) 

기간 / 직급및직위 / 발령사항 / 근무지 / 담당사무 / 발령청명

기간 / 직급및직위 / 근무지명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취득학점 / 직무관련성 / 평점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기록자성명 / 확인자성명

취득일 / 등급코드 / 자격구분 / 전공과목 / 부전공과목 / 자격증번호 / 수여기관

연수기간 (시작일·종료일) / 연수과정 / 연수기관 / 상세연수명 / 연수시간 / 연수성

적 (득점)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취득일 / 자격 / 세부자격명 / 자격증번호 / 시행청

외국어명 / 외국어수준

기간 (부터·까지) / 국가 / 출장목적

상훈일 / 상훈명 / 상세상훈명 / 시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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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기록 항목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인사기록카드 양
식, 별표1서식)

순번 / 주민등록번호/ 성명 / 한자성명 / 영문성명 / 근무지기관코드/ 근무지기관명·

부서명/ 성별/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생활근거지/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미필사유명 / 역종 / 군별 / 군계급 / 군번 / 입대일 / 제대일 / MOS 

혈액형 / 건강상태 / 종교 / 취미 / 특기

동산 / 부동산 / 가옥구분 / 부업명 / 부업일수 / 재산총액

가입단체성격 / 가입단체명 / 직책명 / 가입일자 / 탈퇴일자

가족관계 / 학력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직장(근무처) / 직위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력구분 / 학교명 / 학과 / 학위

호봉 / 승급종류

경력년수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최초직위또는직종 / 최종직위또는직종

/ 근무기관 / 증명발급기관 / 문서번호 / 기록일자

추가경력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제외경력(시작일·종료일·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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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하는 의무를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같은법제8조행정기관의주요업무는전자화되어야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

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행정기관의장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행

정업무의정보화를촉진하도록의무지우고있고

2) 교육기본법 제23조의2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순수한 교육행정업무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 교육은 별개의

것으로교육행정업무도궁극적으로는학생지도교육을위한부수적업무로존재

해야하는것이다.

4) 본 사안에서문제가되고있는교무/학사, 보건입력사항은교육을목적으로

수집되고, 학생지도와 진학지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교사와의 상담 내용, 건

강상태 등 내밀한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는 업무이므로 정보화 시 그 목적과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고려 사항에서 간과한 채 행

정의효율성에중점을두고추진된것으로

5) “NEIS 추진배경에 대한 및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EIS는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명백한 개연성 없이 추진되었고, 설령,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

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

단된다.

나. CS 복귀 시, NEIS와 중복 이용과 CS보완 등을 위한 추가 비용 및 6월 대

입 수시모집 등 대입전형의 차질우려에 대한 숙고

1)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어,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이 주장하는 최소

450억,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장하는 최대 2조2000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

장이있다.

2) 위 주장의 가·부를 떠나 시스템 운영 경비 외에 보안상태의 보완을 위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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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일 / 징계종류 / 징계시행청 / 상세징계명

평정일 / 펑정점 / 등위 / 기록자

수상일자 / 연구대회명 / 주체기관 / 수상등위 / 규모 / 적용 / 연구자수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영역 / 연도

시행년월일 / 일반지능검사 / 종합적성검사 (검사사항) / 다면적성검사 / 적성분야

보충기재내용

다. 그러나, 인사기록카드의 입력사항 중 위에서 지적한 항목은 인사의 과학화 목적

에도무관하며, 제한적범위내에서수집하라는개인정보보호의일반원칙등에도

반하므로NEIS입력항목에서제외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의 인사기록카드 양식, 별지 제1

호서식에대한개정도필요한것으로판단한다.

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숙고

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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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장래를

향한 교육 비젼의 가치를 경제적 손·익 등 현실적 문제에 우선하여 판단하

였다.

다. 이밖에도, NEIS 운영 체계상 인증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그 사

실을 전산담당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 악용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

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

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이 상당하며, 위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은 종전의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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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비가실질적으로소요될것으로판단한다.

CS 미보급학교, 서버보급비용및낙후된서버의교체

CS 시스템의 방화벽 설치 현황은 10,902개 교중 5,485개교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인천 지역 학교의 방화벽 설치는 미

비한 실정이고, 침입 탐지시스템과, 서버보안은 대부분의 학교가 미비상태

이며,

백신프로그램설치를하고있으나전국모든 PC에대하여적절하게관리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각 학교의 정보부장(교사)이 CS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관리할뿐전문적인보안관리자가없는실정이다.

3) 이견은 있으나, 교무/학사 영역에 대하여 CS로 운영할 때 대입 수시모집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은 예상할 수 있고, 적어도 당분간 교사들에게 막대한 업

무부담이가중될것은분명한사실로판단된다.

4) 그러나, NEIS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비젼에 대하여

는회의하지않을수없다.

계량화 되고 획일화된 NEIS가 장래에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 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

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할 소지를 낳고 있다고 판

단한다.

정보화교육은활성화되어야하며, 정보화교육을통한경쟁력있는인재

의 양성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외국의 교육 담당 부처들은 정보화 기기

를 이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교사 교육에 많은 경비와 노력을 투자

하고있다.

그러나, NEIS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축적된 학생의 정보를 통합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집적하여 이를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예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의 사례로 들고 있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운

영되고 있는 CSIS(California School Information Service)의 경우 학생의

정보를 집적 필요한 대학에 송부하고 있으나,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

고, 개인과 학교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되는 공립학교 행정정보화 시스템으로

NEIS와는차이가있다.

All humanrights for All

인
권
상
담
가
이
드
북

220



人權

엄마걱정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ALL HUMANRIGHTS FOR ALL

8. 안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무료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노동인권회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무료법률상담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노동인권회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
의료사고시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인권운동사랑방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방송위원회
(사)북한인권시민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인권침해방지센터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의료사고시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인권운동사랑방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방송위원회(사)북한인권시민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녹색소비자연대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이버인권침해방지센터공정거래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의료사고시민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인권운동사랑방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방송위원회(사)북한인권시민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녹색소비자연대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이버인권침해방지센터공정거래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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